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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금번에 수록한 법규들은 2000. 11월까지 북한에 의해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98년 우리 부에서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범규집 ,

내용 중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합작법J, 「외국투

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등 9개 법률과 r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 ,

「외국인투자기업둥록규정J,「외?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를「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J,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

규정」 둥 5개 규정에 대한 최근 개정내용을 새로이 반영한 것입니다
.

파라서, 실제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아직 공개되지 많

은경우가 있을수 있어현행북한의 법규와 본 법규집의 수록내용이

다소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된 법규

의경우, 북한당국이 r자유경제무역지대」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전문이 공개되지 많은 법규에 대

해서는 기존 명칭과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동 법규집에는 북한 원문을 충실히 반영코자 맞춤법의 경우 북한 표

기법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띄어쓰기는 읽는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방식대로 표기하었습니

다.끝으로 금번에 발간된 동 법규집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과 북한 경제, 북한 법.제도 등 북한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서 활

웅될 수 있기를 바람니다
.

2000. 12 통일부 교류헙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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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

1999. 2.26 최고인민최의

상 임위원회 정렁제484호

제 1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 안

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

제2 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

의 기본법이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

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

업을 내용으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

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

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

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다른나라기관, 기업

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

제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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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

찰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 5 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힉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

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

제 9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

은 특혜적인 경영찰동조건을 보장받는다
.

l.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웅

하지 않는다
.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

그 다를 2년까지 소득세를 5o%범위에서 덜어 글 수 있다. 소득세를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l4%로 한다
.

제1o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

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범을 편리하게 정

하도록 한다
.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즉으로 뒤

별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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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

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

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에 따라 평가한다
.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

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

제1라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

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를 최고 弱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

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

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웅할 수 있다
.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및고, 그에 따라 채용하

거나 내보낼 수 있다
.

제17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

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

가가 거두어 들이지 많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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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템규집

제2o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

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

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혐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찰 절차로 해결하며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

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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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법

합 영 법

1999.2.26 최고인민최의

상임위원회 정할제484호

제 1 장 할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들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 조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나라법인또는개인과 기업

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다른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
.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

장에서 경쟁력이 높은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

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빛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

제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소유권을 가지며 독

자적으로 경영찰동을 한다
.

제6 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

한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

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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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찰

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할영기업의 창설

제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

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

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o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제1o조 합영기업의 둥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o일 안에 기업소

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한다. 기

업을 둥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

영당사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

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

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할.

제13조 합영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

대리점, 출장소같은 것을 내올 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

합할 수 있다
.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

으 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

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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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7 0 %이

상 되어야 한다. 둥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숭인한 기관

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할영기업의 기구와 경영찰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

이다.

제17조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

책,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

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들 수 있다. 재정김열원은 기업의 경

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

제2o조 합영기업은 규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

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치가

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

서를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구입하

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 찰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면간 물자구입 및 제품 관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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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숭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

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ㄴ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27조 할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

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할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

리를 두어야 힌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o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힌다
.

제31조 찰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

에 들어야 한다
.

제32조 할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

은 직업동템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i될 i일 부터 i2월 3i일 까지로 힌다. 년

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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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

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

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

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둥록자본을 늘이는 데만 쓸 수 있다
.

제36조 힙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상금기

금,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절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

의 중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리사회에서 비

준한다블 리윤을 분배해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

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출자를에 따라합

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해

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

제4o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

국령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

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42조 다른나라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기

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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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할엉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

무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

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

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찰소의 판

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찰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

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

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lo일 안에 기업등

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관의 계산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

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諦일 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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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시행규정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에 따라 합영사업에

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와 교류

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한다
.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

하는 조선동포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투자가라 한다.)와

다른 나라 범인,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

는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

며 출자를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

제 3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

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

에서 책임을 진다
.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범위 안에서만 책임

진다.

제 4 조 합영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많으며 합영기업

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

야 한다.

제 5 조 합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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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

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있는 합영기

업과 관련한 사업을 장악 지도한다
.

제 6 조 합영기업의 모든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

문을 붙여야 한다
.

제 7 조 공화국령역안에서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범과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할영기업의 창설

제8 조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힉 공업부문, 건실, 운수, 금윰, 관광, 봉사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

제9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기술개발 대상, 자원

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대상에 대한 합영은 장려한다
.

제1o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영기업.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공화

국 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

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

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국가가 따로 정한부문의 대상,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은 금지한다
.

제12조 찰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

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츨하는 대

상,경제적 효과성이 적은대상에 대하여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제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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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

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다를합영기업의

기본규약과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15조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기업의 명칭, 소재지

2 .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경영 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4 .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를의
양도

5. 리사회의 조직과 운영

6 .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로력관리
7. 직업동맹조직

8 .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기술이전

9. 재정부기 및 외화리용

lo. 결산과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ll. 해산과 청산

l2.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l3.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및취소, 보험, 블가항력적인 사유, 준거법

l4. 계약의 효력

l5.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6조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생산품종및규모, 존속기간

4.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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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사회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법정대표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7. 재정부기, 로력관리

8. 결산과 분배, 기금

9. 해산과 청산

lo.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7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

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U t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기술적 분석자료, 찰경보호, 로동안

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8조 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

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

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 밖에 창설되는 합

영기업과 지대안의 총투자액 2,ooo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 하

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서 총루자액 l,ooo만원 이상 되는 합영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ooo만원 까지

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서 l,ooo만

원 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

제19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

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

합영기업창설신청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합영기업의 기본규

약,합영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영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창설목적 및 유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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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 및 투자의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를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lo.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ll.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o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의대상에 속하는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아 정무원대외

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21조 기업창설심사숭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할

의의뢰서를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 .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소요조건,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 투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

성타산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의 기술분석자료

4. 건설감독기관 및 국토관리기관과는 건설 및 토지와 관련한 자료

5.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22조 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l5일 안에 김토하고 의견

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

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많을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3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o

일 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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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기업의 존

속기간,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관리기구와 종업원수(그중 외국

인수),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며 부결통지서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2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기

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

관이라 한다.)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

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사본,

기업의 기본규약, 기업의 도장표(수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재지,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3. 기업의 법정대표와 기업책임자의 이름, 주소

4. 총투자액, 등록자본과 투자기간

5.존속기간과 조업예정날자

6.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7. 이밖에 필요한 네용

제26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을 둥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석야 한다
.

기업등록증를 발급한 날자가 합영기업의 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공화

국의 법인으로 된다
.

제27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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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o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 올 수 있다
.

공화국령역안에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서를 기업창

설십사승인기관에, 다른 나라에 지사를 네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

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지사설림신청서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

소같은 것을 밝히고 지사의 거주승인문건이나 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지사는 공화국법인으로 되지 많는

다.

계 3 장 출 자

제3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출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

재산권에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토지리웅권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32조 조선원과 원료, 자재의 출자는 기업을 조업한후 한 회전분의 류통

및 생산에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33조 현물재산(토지는 제외)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

다.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이고 불가분리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

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 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여야 한다
.

출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 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

제34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총액, 생산 공장및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 오는나라이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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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릴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이 있어야 한다
.

제35조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

격의 계산자료, 해당 소유권 또는 리용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투자가가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부

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웅권을 이관받아야 한다
.

제36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가운데서 한가지 이상의 요구조천에 맞아야 한다
.

l.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3. 원료, 로력,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생산공정이여야 한다
.

5.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7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업소

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웅가치, 유효기간(기술

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

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

l.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기업돈자

리에 및었을 경우

2. 부동산은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띤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

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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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겼을 경우

제39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찰를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의 가격이 합영계약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출자

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

야 한다.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출자총액은 총출자액의 2o%를 넘

지 많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o조 합영당사자는 출자를 한린에 하거나 여러번에 나누어 할 수 있다
.

출자는 한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

에 하여야 한다
.

출자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경우 첫 린째 출자는 기업둥록증을 발급받

은 날부터 9o일 안에 출자액의 l5%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출자는 기업

창설신청서에 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합영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료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l개월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출

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

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합영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l2개될을 넘을 수 없다.

제42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않았을 경우 기업창설승인서는 효

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

기관에 바치고 기업둥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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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출자를 정한 기간 안에 하지 많아 손해를 주있을 경우에는 상대

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44조 합영기업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출자확인 문건을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

기관에 내며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출자증서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몫, 출자금액, 존속기간, 기업둥록 날

자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
.

제45조 합영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관매,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

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출자를을 관매하는 경우 합영상대방은 같은 판매조건에서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

제46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둥록자본의 비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l. 층투자액 3燎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7o%이상

2 . 총투자액 핀曆만 l원부터 6oo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3 . 총투자액 6oo만 l원부터 2,ooo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

4 . 총루자액 2.ooo만 l원부터 6,ooo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努%이상

5 . 총투자액 6,ooo만 l원이상부터는 총투자액의 3o%이상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를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달

리 할 수도 있다
.

총투자액은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급총액이다
.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47조 등록자본은 늘일 수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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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기업창설심사승

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증가액과 그 원천, 담보조건, 증가근거를 밝히

고 리사회의 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48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증가신청서를 합의받았을 경우기업둥록

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라장 관 리 기 구

제49조 합영기업에는 리사들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둔다
.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

리사회에는 리사장 l명과 부리사장 l~2명을 둔다
.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정한다
.

제5o조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영기업의 범정대표이다
.

부리사장은 리사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리사장이 결원이거나 l개월이상

자리를 비됐을 경우 그를 대리하석 임무를 수행한다
.

제51조 리사회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년l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

림시회의는 리사, 재정검열원, 청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할수 있다
.

제52조 리사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려고 할경우에는 정기회의를 하기

3o일 전에, 림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림시회의를 하기 i5일

전에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 리사회회의는 전체리사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

리사회는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

결산과 분배, 기업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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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변경,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제54조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의 결정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다.

제55조 리사들의 결의권은 l인 l표제로 한다.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

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리사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장에게

통지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

제56조 리사회의 결정은 손을 들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범으

로 한다.

제57조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수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 후 5년까지 보관한다
.

제58조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

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필요한 관리성원이 포함된다 .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야 한다
.

제59조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책임자가 행사하머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l개월 이상 자리를 비됐을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부책

임자가 행사한다
.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리사회회의에서 정한다
.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

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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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기업의 책임자는 리사회성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으나 다른 직

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6o조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기

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해를 주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61조 경영규모가 작은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두며 경영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재정검열원의 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

제62조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정검열원은 재임할 수 있

으며 경영관리성원은 재정검열원으로 될 수 없다
.

제63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리사회회의에 제출하는 재정부기문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리사회에 제출한다 .

재정검열원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자기 임무를 태

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제 5 장 영 업 허 가

제64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숭인서에 지적된 조업예정날자 안에 조업하

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예정날자 안에 조업찰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

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

아야 한다
.

제65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서는 합영기업창설숭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에 발급받

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

는 영업허가증시발급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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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다.

l.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를을 생산하여야 한다
.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4.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

제67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영기업은 준공검사기관, 부기길증사무소, 생

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

소에 검사 및 확인 의뢰서를 내야 한빠
.

제68조 검사 및 확인 의뢰서를 받은 해당기관, 기업소는 정한 기간 안으

로 의뢰대상을 검사 및 확인하고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

음 해당한 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69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혀가신청서를 영

업히가증서발급기관에 내야 한다
.

영업허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투자액, 둥록

자본, 투자실적 같은 것를 밝히고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또는 확인서, 시제품견본,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

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o조 영업혀가증서발급기관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i5일 안

으 로 검토확인하고 영업혀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識

영업히가중서를 발급한 발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

제71조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

경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출과 근거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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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기술타산서와 리사회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으로 업종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그것을 심의하고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

제73조 합영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기업등

록기관에 업종변경승인통지서를 내여 업종변경둥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서에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경우영업허가증서를 다시발급받

아야 한다
.

제 6 장 경 영 찰 통

제 7 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을 공화국령역 안에서 사쓰거나 다른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팔거나 다른나라에 수출할 수 있

다.

제75조 합영기업은 틀자, 로력, 전기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관매하려는 경우에는 공

화국의 해당기관을 통하석 해결받아야 한다. 이경우해당기관에 년간

물자구입 및제품판매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대

상,수량과 질및기술적 요구, 가격및지틀조건, 넘겨주고받기, 계약리

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76조 합영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맡아하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기본건설을 전설기업에 위탁하여 하는경우에는 위탁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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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합영기업은 경영용 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 쓸 수

있다.

제78조 합영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

료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

제79조 합영기업의 수출입 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

제8o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제81조 합영기업은 출자몫으로 들여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

(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할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및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82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관은 검사 및 확인 의뢰서에

따라 현물재산 또는 기슬을 검사, 확인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 주어

야 한다.

제83조 합영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물자의 반

출입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반출입신청서에는 물자의 이름과 수량, 가격과 금액, 통과 지점과 기간,

반출입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84조 합영기업은 인민생활에 절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준 기관, 기업

소에 조선원을 받고 찰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얻은 조선원은 로력비, 대

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쓸 수 있다.

제85조 기술을 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수출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신청에는

기술의 명칭, 내용, 가격, 수출입근거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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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물자의 생산제품의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 3o일)안으로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한 승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87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88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범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
.

제89조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에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

자,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

청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9o조 합영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

제91조 힙영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

게 자체로 정하고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l.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

다.

2.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

한 사업을 한다
.

3.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로동

계약(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

로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

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

벌,사직 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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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들이 권리,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

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

제93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

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찰동자금규모는 월마다 종업원 5oo명까지는 전체 종업

원 월로임총액의 2하 종업원 5oo명 이상부터 l,ooo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l.5%, 종업원 l.ooo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 총액의

l %에 해당한 자금으로 한다
.

제95조 합영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

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은 부기종합계산장부, 부기분석계산장부, 필요한 보조장

부,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같은 재정부기문

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97조 합영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화로도 경영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

으 로 환산하여 재정부기문건에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찰 및

결제시세로 한다
.

제98조 합영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

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99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은 보존년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oo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i개월 안에 정무원대외

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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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o1조 합영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 안에 해당한 통지서를 고정재산

둥록기관에 내야 한다
.

통지서 에는 고정재산을 처리한 근거를 밝히고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o2조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따로 적림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

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류동자금으로도 쓸 수 있

다.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안으

로 메꾸어야 한다
.

제1o3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실사를 년에 i차 이상 하여야 한다
.

고정재산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합영기업은 류동재산을 월 또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재산에 과부족이 있

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o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 야 한다
.

제1o5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무역은행이나 무역은

행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돈자리를 개설하럭고 할 경우에는 은행돈자

리개설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

제1o6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선원이나 외화를 해당 거래은

행에 입금시키고 정한데 따라 써야 한다.

외화는 자체로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써야 한다.

제1o7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화국령역 안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외화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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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알려야 한다
.

제1 o8조 합영기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의 명칭과 개설근거를 밝힌

문건, 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 o9조 합영기업은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발으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 1o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은 분기마다 분

기가 끝난 날부터 3o일 안에 그 돈자리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

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11 1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소비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와 바운

조선원을 써야 한다.

제112조 합영기업에 입금된 조선원출자금은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

출에 쓸 수 있다
.

제1 13조 합영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석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

행의 돈자리에 따로 적립하고 지정된 항목에 쓸 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7 장 결산 및 분배

제115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l월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한다
.

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l2월 料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l월 l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6조 합영기업의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 3 2 .



합영법시행규정

제117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때까지 해마다

얻은결산리윤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활 수

있다.

제118조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io%까지 생산확대 및 기슬발전 기금
.

종업원들을 위한상금기금, 문화후생기 금,양성기금과 같은필요한 기금

을 조성하여야 한다
.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

제119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한 법규팀에 따라기업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화국령역 밖에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조선동포와 하는지대안

의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l4%,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합영기

업은 결산리윤의 2o%를 기업소득세로 바친다
.

제12o조 합영기업은 리윤이 난 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

면받을 수 있다
.

l. 장려대상의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생산부문 합영기업이 lo년 이상 기

업을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다

음 2년간은 諸%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2 .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면서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

대밖의 생산부문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봉사부문 합영기업이 lo년 이

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l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o%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3 .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합

영기업이 총투자액 6,ooo만원 이상되는하부구조 건설부문에 투자하

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면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 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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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1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합영기업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

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

제122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석야 한다
.

기업소득세감면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감면승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 2 3조 할영기업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lo년 안에 해

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액을 바쳐야 한다
.

제1 24조 합영기업의 전년도 손실은 예비기금으로 메끌 수 있다
.

전 년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매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겯

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베꿀 수 있으나 련속하

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

제1 25조 합영기업의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

열을 받아야 한다 .

제1 26조 합영기업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은 년간재정부기결산문건을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출자몫

에 관계있이 합영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할 수도 있다.

제127조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l5일 안에, 년

간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

인기관과 세주기관,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년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128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

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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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에 는 세무기 관에

기업소득세 반환신청서를 내야 한다
.

재투자한 자본을 투자한 날부터 5년 안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받

은 기업소득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바쳐야 한다
.

제129조 다른나라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해당 은행

에 내야 한다
.

제 8 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3o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영계약에 정한대로 하며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

제131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그 기간이 를

나기6개월 전에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기업창설 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 기간과 근거를 할

히고 리사회의 결정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 한다
.

제13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

은 날부터 3o일 안에그것을 심사하고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13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를 받은날부터 2o일 안에

기업등록기관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변경둥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 것

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4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둥록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변경둥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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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둥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세무등록증과 같은 해

당한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35조 합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

l. 재찰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었을 경우

2.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3 .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

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자연재해와 같은 블가항력적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6.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둥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36조 합영기업은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

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기업창설심

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

기업해산신청서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리사회결정서(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문건)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37조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

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제1 3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lo일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

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 39조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l5일 안에 리사회에서 토의

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영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중원,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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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4o조 합영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판소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1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둥록

이 취소되었을 경우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숭인기관은 청산원을 임

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 42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l.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를 선출한다
.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받아 재산을 관할한다
.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

5.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둥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제143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lo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

제144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o일(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산공시를 한 날부터 9o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제1 45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둥록하며 청

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하여야 한다
.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숭인기관

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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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

업원들의 로동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를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

제147조 청산위원회(재판소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제외)는 기업의 재

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찰소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관소에 넘

겨주어 야 한다
.

제148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lo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파

산에 의한 청산사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49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

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에 기업돈자리취

소신청을 내야 한다
.

제15o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조

직한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앞에 책임진다
.

제151조 기업둥록기관은 합영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제 9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52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 기업등록기관은 합영기업과 관

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세무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과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1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합영기업이 다을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키고 정도에 따라 l만원부터 lo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정사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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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창설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재정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 많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2 . 정한 부기장부 밖의 다른 부기장부를 두었을 경우

3 . 정한 기금을 법과 규정대로 적림하지 많았을 경우

4 .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5 . 둥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쓰고 있을 경우

6 . 변동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둥록하지 많았을 경우

7 . 승인없이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8 . 법에 어긋나게 리윤을 분배하였을 경우

9 . 승인된 업종밖의 영업을 하였을 경우

lo. 기본규약을 자의대로 고쳤을 경우

ll. 등록자본을 승인없이 줄였을 경우

l2. 승인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54조 출자하는 현물의 가격과 질,수량을 계약과 다르게 속여출자한

경우에는 계약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액에 해당한 금액을, 직권을 람용하

여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소득액 또는 손실액의 l~5배에 해당한 금액을, 재산평가, 부기검증

을 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 얻은 비법적소득액의 l~5배에

해당한 금액을, 출자한 재산을 빼낸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 재

산의10-20%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의 이름으로 은행돈자리를 열고기

업의재산을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데법소득액의 5 ~

lo배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벌금으로 를린다
.

제155조 문전의 접수, 심사승인, 감독통제사업을 법규범의 요구대로 하

지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법적제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해딩한 제재

를 준다.

제156조 이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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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합영기업은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일군이 속한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심의처리하여

야 한다.

제158조 합영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

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

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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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

합 작 법

1999. 2.26 최고인민희의

상임위원희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

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

할 수 있다
.

제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

려한다.

제 5 조 합작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

제6 조 국가는 장럭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

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

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

제7 조 경제합작을 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수 단체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

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

설신청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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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무역지도기관은 찰작기업찰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부터 襲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8 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찰부터 論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

(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둥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작기업은 기업등록

을 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9 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찰동을 할 수 있다
帝 .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

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합작기업이 승인된 업종을 늘이거나 린경하려

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o조 합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할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

제13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찰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

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

. 4 2 .



함작범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극 재투자를 비롯한 합

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

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리윤을 분배하는 경우법이정한데 따라

세금을 를어야 한다
.

제19조 합작딩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많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된경우에는 서로협의한 다음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

을 받아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경우 생긴손해에 대한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

제2o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되면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

거나 기한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정한데 따라채권채무관계를 청산

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경우에
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기업창설을 숭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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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시 행규정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 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 3 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

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상찰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

제4 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

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관광, 봉사 부문에도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

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

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

제 6 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공화국 국

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범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또

는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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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조 나라의 안전과 극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

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뒤떨어친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

공하지 않고 ;.l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

은 제한한다
.

제8 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징에 늘어난 재

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피고 즉자적으로 경엉찰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

이다.

제9 조 합작기업른 자기 소유재산의 팀위 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

임을 진다
.

제1o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게약피 징한대로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한 리

윤을 분배받으터 합작기업이 외국측 주자가에게 투자몫을 상찰해 주거

나 리윤을 분배해 주도록 차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측 투자가는 한작게약에 따라 할작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힙로하며 투자몫을 상찬받거나 리윤을 분배받는다
.

제12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합작

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카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 합작사업에 대한통일저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

다.

자유경재뚜력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사업에 대한 지

도 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

다.

제1라조 할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수 있다
.

제15조 이규정은 외국축 투자가의 투하를이 기업등록자본의 料% 이상

인 합작기업에 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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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물릴무역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여 힙작을 하는 기

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규정에 규제되지 많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할작기업의 창설

제16조 합작기업은 앞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

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

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창설할 수 있다
.

제17조 합직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할작계약서 초안, 겅

제기술타산서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주자가와

함께 합직계약서, 기업의 기본규익, 경제기술타산서를 반들어야 한다.

제18조 할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를의 양도

5.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기구정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 수)

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건, 생

산물처 리방법

9. 생산과 판매, 기술이전

lo. 로력, 재정부기, 외화리용

ll. 결산과 기금의 조성 및 리용

l2. 투자를의 상찰 또는 리윤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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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해산과 청산

l4.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l5. 계익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

l6.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9조 합작기업의 기블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존속기간

4.총투자액과 둥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를재산
.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투자기간, 투자몫의 양도

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 공동헙의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lo. 해산 및 청산

ll.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l2. 이밖에 필요한 내출

제2o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를, 투자액 및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

설위치, 린접과의 관계,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

3.지표별 년간 생산량과 수출비률, 국내외시장 수요, 환매(수출)가능성
.

페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

4.로력, 자금, 자재, 원친 연친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

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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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5. 단계별에 파르는 지표델 예정수입, 항목별 원가, 결산리윤, 세금을 비

롯한 공제액, 리윤분배, 투자상환방식과 기간

6. 기본생산기 술공정 과 기술경제 적지표, 새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

기술비결)의 내용과 그 평가가격 및 사용가치

7.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8. 이밖에 필요한 내용

9. 종합적인 분석평가내용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

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 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

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 밖의 합작대상,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ooo

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이

l,ooo만원 이상 되는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

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ooo만원 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

과 그찰의 대상가운데서 l,ooo만원 까지의 합직대상을 심사승인한다 .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

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

힙작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

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l.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과 투자액, 투자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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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투자를의 상환

lo.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ll.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3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사승인대상에 속하는 합작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

내야 한다
.

제2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관

계기관에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

여야 한다
.

l. 계획기관과는 총루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

계별 수익성타산과 관련한 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합작당사자들의 투자액과 투자내용(현물, 현

금) 및 그 보장대책, 투자상환 및 리윤분배 방법과 같은 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같

은 자료

4 . 건설감독기관과는 건설과 관련한 소요조건, 그 보장대책과 같은 자료

5. 국토관리기관과는 토지의 임대 및 리용과 관련한 자료

6. 활경보호기관과는 찰경보호 및 산업위생과 관련한 자료

제25조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담관계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

부터 l5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

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많을 경우

에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6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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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으로 심의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

음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

다.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들의 이

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투자몫과 투자액, 업종과 생산규

모,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투자기간, 합작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상

환 또는 리윤분배 방법,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발부터 3o일 안으

로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도행

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합작기업등

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기업등록을 한 발자가 할작기업의 창설일로되며 합작기업은 이발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8조 힙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무등록

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29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

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o조 합작기업의 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들 수 있다
.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를 검열하고 검열보고서를 만들

어 기업책임자에게 내야 한다
.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동협의회는 의장 l명과 부의장 l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정원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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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회 정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 수 없다.

제33조 공동헙의회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

다.

회의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o일 전에 공동협

의회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4조 공동협의회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

자,투자몫의 양도,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년간경영활동계획과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

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

제35조 할작당사자들은 공동협의회애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건별로

계약하거나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

제 3 장 투 자

제36조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

으나 외국측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3o%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

제37조 합작당사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

비결 같은 것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측 투자가가 투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작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

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

제39조 현물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의 이름, 현물재산을 수입해 오는 나라 이

름,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

품알림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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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o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

킬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

l.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

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

적으로 리웅할 수 있어야 한다 .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 것

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

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

제42조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에 인정한다 .

l.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를 끝내고, 기업

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때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기었

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익에 정한 기술이전 조건이 실현되였올 때

제43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

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

현물재산, 공업?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평가가격이 합작계약서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투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가 3 .

차액만큼 보충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제44조 투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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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자리에 넣은 날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률

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

제45조 합작당사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o일 안에 투자의무

액의 l5 %를 투자하여야 하며 그 밖의 투자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

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를 정한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투자기간이 지나기 l개월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투자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투자금액, 투자기간, 연장

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투자기간은 여러면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l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47조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심사승인기

관은 할작기업창설승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직기업은 합작기

업창설승인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바치고 기업등록, 세무등록, 세

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48조 합직당사자는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상대방 합작당사

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제49조 합작기업은 할작당사자들이 투자를 끝내었을 경우 투자확인문건

을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며 투자가

에게는 투자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투자증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투자금액, 투자몫, 투자받은 합작기업의 명

칭과 존속기간, 둥록날자와 번호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5o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투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판매에 한함)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5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템규집

투자몫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를 기

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투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전에서 상대방 합작딩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

제51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힌다.

총투자액은 합작기업의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

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52조 등록자본은 늘일 수 있으나 준일 수는 없다
.

등록자찰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찰작딩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기업창설심

사승인기관에 둥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힌다
.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 등록자본. 등록자본의

증가액과 증가방법, 증가근거를 밝히고 합직당사자들의 할의서를 첨부

하여야 힌다
.

제53조 합작기업은 투자기간의 연장, 투자몫의 양도 또는 상속, 등록자본

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7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4 장 경 영 활 동

제54조 할작기업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힌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여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업기일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조업기일 연장리유와 연장기일을

밝히고 근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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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작기업의 조업기일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l2개월을 널을 수 없다
.

조업기일안에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

창설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이경우합작기일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에힙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바치고 해당등록기관에 둥록취소수속을 하여
야 한다.

제56조 힙작기업은 영업혀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

영업허가증서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조업예정날자 안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

영업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지대당국이 한다
.

제57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다.

l. 건물을 신설 또는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다를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봉사부를에서는 해당설비및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비를 끝내야 한다
.

4 . 할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투자를 하여야 한다출
5 . 이밖에 영업찰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會

제5 8조 영업준비를 끝낸합작기업은 준공검사기관, 부기검증사무소, 생

산공정 및시설물의 안전성, 환경보호를 검증하는 해당기관에 검사 또

는 확인 의뢰서를 내야 한다
.

검사또는확인의뢰서를 받은해당기관은 정한기간안으로 의뢰대상

을검사또는확인하고 결함이 있을경우그것을 시정시킨 다음해당한

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59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경우에는 영업히가신청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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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투자액, 등록

자본, 투자실적,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시제품견본, 해당 기관의 투자확

인서, 준공검사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찰경

영향평가서, 합작기업창설승인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o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l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혀가중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

지하여 야 한다
.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1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용과 리유를 밝히

고 경제기술타산서와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업종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o일 안

예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

다.

제63조 합직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기업둥

록기관, 세무등록기관, 세관에 해당한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수속을 하여

야 한다.

업종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거쳐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64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

기 같은 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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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구입한 물자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및어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

대상과 수량, 질,기술적요구, 가격 및 대금지불, 넘겨주고 받기, 계약리

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65조 기관, 기업소는 합작기업과 맞물린 로력, 물자, 전기 같은 것을 우

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66조 합작기업은 직접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슬(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수입하

거나 생산제품과 기슬을 수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찰

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찰 수 있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는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과학기술행정기관에는 기술의 수

출입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물자(생산제품 포함)의 반

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과학기술행정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신청

서를 받은 날부터 3o일)안에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 주거

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68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수입상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

과 국네구입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

다.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생산제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와 기술의 가격

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에 준한다 .

제69조 합작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쓸 수

있다.

제7o조 합작기업은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할가공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찰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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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합작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건설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범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할작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

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

제73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관은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

에따라의뢰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해딩한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4조 합작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기관, 기업소에 조선

원을받고찰매할 수있다. 이경우받은조선원은 원료및자재비, 로력

비,대외사업비로 쓰거나 세금, 사용료를 무는데 쓸 수 있다
.

제75조 할작기업종업원의 로동보수는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블한다
.

제76조 합작기업은 외국합작당사자의 기술자나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

하여쓸수 있다. 이경우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에는 채용할 기술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민족별,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기간, 생활

보장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77조 할직기업의 종업원은 공화국의 해당법규범에 따라로동보호, 사

회보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

제78조 합작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부기

계산법규범에 따라 한다
.

제79조 합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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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계산된 조선원은 외화로 환산하여 부기

문건에 기입할 수 있다. 이경우조선원에 대한외화의 환산은 무역은행

이 정한 해당시기 외화 교찰 및 결제 시세로 한다
.

제8o조 합작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

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81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관리, 자재및 제품관리, 재정관리를 외국인

주자기업과 관련한 해당 법규범에 따라하여야 한다
.

제82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고정재산

을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씨야한다. 필요한 경우고정재산감가상긱금

은 류동자금으로 쓸 수 있으나 다를분기안으로 매꾸어야 한다
.

제83조 합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 야 한다
.

제8 4조 합작기업에 출자된 조선원은 공화국령역 안에있는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지출에 쓸수
있다.

제85조 합작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조선원을 거래은행

의돈자리에 따로 넣고정한항목에만 쓸수 있다
.

제86조 합작기업은 외화수지균형을 자체로 맞추어 써야한다
.

제87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령역안에 있는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5 장 결산 및 투자몫상판, 리윤분배

제88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i월i일부터 i2월 3i일까지로 한다
.

합작을 시작한 해의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결산년도는 그해l월l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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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지출, 거래세를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9o조 합작기업은 해마다 년간결산리윤에서 5%를 떼여 등록자본금의

25%가 될 때까지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할작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

다.

제91조 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lo%까지 확대 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

금을 적립하고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쓰며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은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밑에

써야 한다
.

제92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

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제93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

대밖의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l. 기업소득세률을 2 o %로 한다
.

2. 생산부문에서는 lo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l년간 면제하며 다음 2년간은 5 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3 . 총투자액 6.ooo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리

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o % 범위에서 덜어

즐 수 있다 .

제94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으로 상환받았거나 분배받은 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한 기업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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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를 반환받으

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찰

대상확인문건을 첨부한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찬 신청서를 해당 세무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6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찬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찰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찰승인서에

는 소득세 감면 또는 반찰 대상과 비를 및 금액, 기간과 같은 될요한 내

용을 밝혀야 한다
.

제97조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lo년 안에 합작기업을 해산

하는 경우와 투자자본 및 재투자자금을 투자한 날부터 5년 안에 철수하

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거나 반환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마쳐야 한다..

제98조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찬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것으로 할 수도 있다
.

제99조 합작기업의 리윤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

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

제1oo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몫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투자몫

을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o1조 합작기업은 리윤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결산리윤에서 세금과

기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윤을 합작계약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

제1 o2조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에 대한 년간총화는 년간부기결산

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토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다음 결산

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전으로 하여야 한다
.

-t1I103조 투자몫 상찰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

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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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o4조 합직기업은 분기결산를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l5일 안에, 년

간결산를건을 결산년도가 같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

인기관과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

년간결산를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 o5조 외국측 합작딩사자는 투자몫의 상찰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를

자, 자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 갈 수 있다 .

제 6 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 o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대로 하며

기업를 둥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1o7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이 경우 존곡기간이 를나기 6개원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
.

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밖

히고 당사자들의 합의서와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o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

은 날부터 3o일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제1o9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o일 안으

로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

존속기간변경등록신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1o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

청서아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고 기및등록증, 세무등록증, 영업허가

증을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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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이경우 외국측 당사

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로 된다
.

제112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

산할수 있다
.

l .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를가항력적 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2 .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합의한 경우

3 . 기업이 파산되였거나 할작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13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블가항력적인 사

유로 기업운영이 더는불가능한 경우, 합작당사자들이 기업해산을 합의

하였를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내여승인

을 받아야 힌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기업즉 명칭, 해산근거고 리유를 밝히고 ÷것을 확

인할 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힌다
.

제11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io일

안에심사한 다음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제115조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i5일 안

에 공동헙의회를 열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

청산위원회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합작당사자

또는 재정검열원이 포함되여야 한다
.

제116조 합작기업이 파산되였거나 할작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재관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청산성원들

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

제1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를 가진다
.

l .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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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

4. 기업재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조선원으로 평가한다
.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

6. 재정걸산서와 청산안을 작성한다
.

7 .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

9. 이만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제118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발부터 lo일 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합작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청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諦일(청산

통지글 받지 못한 경우 청산공지를 한 날부터 9o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채권의 내용,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

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o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등록하며 청산안을

작성하여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또는 재판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 합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움,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

업원들의 로동보수, 세금,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

작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남은 재산으로 외국측 당사자의 투자몫을 다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측 당사자가 그것을 끝까지 상찰할 책임을 진다 .

제1 22조 합작당사자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판소에 기업의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올 재판소에 넘

겨주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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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lo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하
.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관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둥록증과 영업허

가증, 세무둥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에 기업돈자리취

소신청을 내고 기업의 해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5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

제126조 할작기업의 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5년, lo년, 2o년, 영구

보존한다
.

제 7 장 감독톰제 및 분쟁해결

제12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기업등록기관은 합작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힌다
.

세무기관은 절요한 경우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검열할 수 있다.

공화국측 투자가의 웃기관은 합작기업에 대한 기술실무적 지도와 통제

를 한다.

제128조 합작기업이 다를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

시키고 정도에 따라 l만~lo반원의 벌금을 물리며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

간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합작기업의 창설 또는 기업둥록을 취소할 수 있

다.

l.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 기업둥록문건, 세무문건, 세관수속문건, 재정

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2. 정한 재정부기문건밖의 다른 재정부기문건을 두었을 경우

3. 기금을 정한대로 적립하지 많았을 경우

4.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5. 변경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많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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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없이 지사를 내오거나 등록자본를 줄였을 경우와 기본규약을 고

쳤을 경우

7. 합작계약과 어긋나게 투자상찰을 하거나 리윤을 분에하였을 경우

8. 승인된 업종 밖의 영업을 하였을 경우

9.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lo. 승인없이 6개윌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 29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을 를릴 수 있다
.

l. 투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과 질,수량을 합작계약과 다르게 속여 투

자하였을 경우 계약가격에서 평가가격을 던 값의 5배에 해당한 금익

2. 청산위원회성원이 직권을 람용하여 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

업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또는 손해액의 l ~ 5

배에 해당한 금액

3. 재산평가, 부기검증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의 2~5배에

해딩한 금액

4. 기업창설후 투자한 재산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많고 따낸 경우에는 ; l

것을 시정시키고 빼낸 재산의 10 -2 0 %에 해당한 금액

5. 기업의 재산을 개인의 돈자리에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

키고 그 금액의 2~5배에 해당한 금액

제13o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진다.

제131조 외국측 당사자는 합작기업과 관련한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

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심의처리하여

야 한다.

제132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찰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석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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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 업법

1999. 2.26 최고인민희의

상임위원회 정렇제484호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하며 세계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

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團 출

제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 설림에 절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기업을 말한다
.

제3 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및봉사를 비롯한 여러부문에서 외국

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

며,인민경제발전에 저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6 조 이 범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적용한다
.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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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웅확

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 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8o일 반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 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3o일 안에 라진.선봉

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

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o조 외국인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제12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

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

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계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찰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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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거

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 팔 수도 있다
.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힌 제

품을 우리 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

어야 한다
.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들 수도 있다
.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부기문건을 두어야 하며, 경영

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2o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로력으로 채응하여야 한다. 계약

에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힌다
.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 호

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

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찰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

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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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올 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

한 제품를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져용하지 않는다 .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

제27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

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

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어긴 경우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델금을 를

릴 수 있다
.

제3o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둥록

을 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같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

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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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 업법시행규정

1994. 3. 29 정무원 결정 제l3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이 아레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

제3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

다.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

히 지켜야 한다
.

제4 조 외국인기업의 창설및운영은 이규정에 따라한다. 이규정에 규

제되어 있지 많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

제5 조 외국인기 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

험에 들어야 한다
.

제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

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

역문을 붙여야 한다
.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 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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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밖의 필요한 부문

제8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

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

l.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숭인하지 않는다 .

l.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많

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1o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

l.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

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

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

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직무,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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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거

래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

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

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

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절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

자가에 대한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

소유권, 기술비결과 7 에 대한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둥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 .사장 .부기장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

간,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익

성분석자친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극 주요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

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웅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

계델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자재의 이름, 규

격,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 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웅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알림책을 첨

부하여 야 한다
.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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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

서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

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이 아레부터는 '대외경제

기관'이라 한다)와 지대당국이 포함한다
.

대외경제기관은 충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

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l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

승인한다
.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

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l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

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

사승인할 수 있다
.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숭인하는 대상의 외국인기업창

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

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

제2o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o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

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 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

게 보내주어야 한다
.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

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

기업둥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

칭,주소,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밖에 절요한 내웅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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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규정에 따라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 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또는다른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

점,출장소 같은것을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

기업소 또는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있다. 지사, 대표

부,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내오거나 기업을 련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심사승인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 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과 규모에 따라정한등록자본을 투자하여
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정하여야 한다
.

l.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 이상

2 . 총투자액 6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그 가운

데에서 총투자액이 9백만원까지는 4lo만원) 이상
3 . 충투자액 2천만원 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

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7백만원까지는 95o만원) 이상
4 .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은 총투자액의 3o%(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7천7백만원까지는 2천6백만원) 이상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

다.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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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둥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

에 부합되어야 한다
.

l.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o%를 초과하지 말

아야 한다
.

제3o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검사기

관에 의뢰하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조건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31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l.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둥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에 하여야 한다 .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하여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o일 안에

등록자본의 l5% 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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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해진 기간 안으로 한꺼턴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의 투자를 하지

많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 날부터 3o일이 지나도록 투자

하지 많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숭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의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

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재투자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o %

를 반환받을 수 있다
.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찰

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

제34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

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

제 4 장 생산 뫼 유통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

허가증은 기업둥록신청서에 밝힌 조업예견날자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

다.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는 지대당국에 영업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혀가신청서에는 해당

한 내용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의 투자검증보고서, 생

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

건,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

. 7 7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서를 접수한 날부터 l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 야 한다 .

제36조 경영활동은 승인받는 기본규약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

은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7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절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구입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공화국령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 판매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공

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

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관매하려고 할 경우에

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사무용품과 경영용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

우는 제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외국인기업이 투자를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블리지 않는다
.

제39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딩 무역기관에 위탁

하여 할 수 있다
.

제4o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 상품가격(기술봉사요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힌다. 지대 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

매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다.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관매

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 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

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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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부 기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

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

재정부기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

한환율로 계산된 조선원을 겹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 돈자리와 외화돈자리

를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은행이나 다

른나라은행에도 돈자리를 들수있다.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자기돈자리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 다른나라은행에 돈자리를

두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시서를 외화관리기

관에 내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결산연도는 i월i일부터 그해i2될 3i일까지이다
.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결산연도는 기업창설일부터 l2월 料일까지로

하며외국인기업을 종결하는 해외결산연도는 그해l월l일부터 종결하
는 발까지로 한다

.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 련

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제47조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예비기금

과종업원들을 위한상금기금 및문화후생기금 같은것을조성해 놓아

야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襲料가 될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씩 적림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둥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

꾸는 데만쓸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

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

제48조 외국인기업은 분기및연간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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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결산 문건은 분기 다음할 l5일 안으로, 연간 재정부기결산문린은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찰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

재산 감가상각금 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o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을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

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 일군, 또는 다른 나

라 재정부기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 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춘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

제 6 장 로 력 관 리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재

지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

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로력을 계약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

고 할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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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로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규

정에 따른다
.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

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l. 로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

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

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

3. 외국인기업과 로동조직, 로동보수, 로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

J L r L 집행을 감독한다會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되는 로동분쟁을 조정한다 .

5. 종업원들의 권리, 리익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

제6o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

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

어야 한다
.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

장해 주어야 한다
.

l. 종업원 5oo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될 로임의 2%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oo명 이상부터 l,ooo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로임의 l.5%에

해당한 자금

3. 종업원 l,ooo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될로임의 l%에 해당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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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o 일 안으로 숭인해

주거나 부결하여 야 한다
.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o일 안으로 지대당국

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l.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 자연재해를 비롯한 블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담

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

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

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숭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io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

개하고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i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

의받은 날부터 l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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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o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

다.

l.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숭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l.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

3 .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誇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

5. 청산안을 작성한다 .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

8 .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출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

저 지출한다
.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

다.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

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영업치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 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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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l반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l. 등록질서를 어기였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업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

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

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

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

제8o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

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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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2 최고인민희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석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

제3 조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 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

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4 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

칙을 지키도록 한다
.

제 5 조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

를 존중하도록 한다
.

제6 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

으며 그 리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제 7 조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정무원대외경제

기관이 한다
.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리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

. 8 5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범규집

제 2 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9조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경우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또는거주둥록과 재산, 리행담

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o조 계약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내용을 할리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

는 경우에는 계약내웅을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

제11조 공화국령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

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

이경우힌편계약당사자가 제기하고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승낙하는 방

법으로 및는다 .

제13조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맺은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

제14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

l.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 숭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관이 숭인한 때

제15조 계약은 위임또는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수 있다
.

제 16조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것은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誇

계약을 맺기전에 이루어진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17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그대리인이 수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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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

기만이나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 3 장 대외겅제계약의 리행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 수 없다
.

제2o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리행하는

경우 그 리행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기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21조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

찌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 수 없는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

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

어피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

제2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리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경우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제23조 계약리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

었거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

을 계속하여야 한다
.

제24조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

려고 할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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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6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

l.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

는 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

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淸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익을 어졌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

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3o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

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1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제32조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혀가

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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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걸

제33조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

제34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손해보상은 화페,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혀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5조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

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

제36조 보상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

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혀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상청구

기간은 확증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

제37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편 계

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

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

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8조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

구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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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하여야 한다
.

손해보상청구 거절은 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상

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었거나 흑은 허물을 보여를데 대한 요구에 응

하지 않았거나 혀물있는 계약대상물을 자의대로 처리한 것 같은 경우에

한다.

제39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

은 것을 정한 기일에 물지 못하였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한 리자 또

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

제4o조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행하지 못하

였거나 해당 나라와 및은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에

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

제41조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

제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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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1995. 9. 6 최고인민희의

상설적의 결정

제 1 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

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발

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이법은우리나라범인, 공민과 다른나라법인, 공민사이의 재

산가족 관계에 적용할 준거범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

제한다.

제3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다.

제4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둥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5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

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

제6 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

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출한다
.

제7 조 들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

국법으로 한다
.

l.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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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많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 8 조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 l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많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템을 본국법으로 한다
.

제 9 조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범에 의하여 정한다 .

그러나 해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여 있는 지방이나 그와 가

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

제1o조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

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

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

제11조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처하

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

제12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13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범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

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14조 이 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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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범에 되돌이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5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결혼, 리흔, 림양, 후견 같은 법를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수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우리 나라 령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

제 2 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제17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웅한다
.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r L

에 따른다
.

제18조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범을 적용한다
.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에서 그가 한 행위

는 효력을 가진다 .

가족, 상속 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

는 앞항을 적용하지 많는다 .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

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9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의 본국법을 적용힌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로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o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

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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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

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 3 장 재 산 관 계

제22조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

는 나라의 법를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

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

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23조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것 같은 재산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담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

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26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것을 리

웅하여 계약을 맺을 경우에 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의 통지를 한 나

라의 법으로 한다
.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재산거레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

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

도 효력을 가진다
.

제27조 우리 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림같은 재산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28조 해난구조계익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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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석러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

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석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딤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제3o조 법적 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

는 부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은 나라

의 법을 적용한다
.

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팀행위로

되지 많을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많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될경우에

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규정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

제32조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

이 위범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들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

판소가 있는 나라의 범을 적용한다
.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

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34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는 채권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 앞에 가지는 권

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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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 족 관 계

제35조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웅한다
.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

지 많는다
.

결흔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

다.

제36조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37조 리흔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리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의 법을, 리혼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범을 적용한다
.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

제38조 리혼당사자들 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

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9조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흔관계에 관

계없이 자녀의 출생당시 본국법을 적용한다
.

제4o조 림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모가 국적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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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웅한다
.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자 또는 제3

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림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범에 따

라 깆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

제41조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및을 적용한

다.

부모와 자녀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웅한다 .

제42조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후견의 방식은 당사자가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

제43조 우리 나라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

다.

제44조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범을 적용한다
.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부양받을 권리가 인

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범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5조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범을, 동산상

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출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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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

제46조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를 적용한다
.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유언행위가 있

은 나라의 법,유언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

제47조 다른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우리나라공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5 장 분 쟁 해 결

제48조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법에 따른다
.

제49조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 관할

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5o조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관할을

할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l. 피고가 우리나라 령역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을 경우

2 .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나라 령역에서 발생된 경우

3 .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4 .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51조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와 사망자 인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령역에 있는법인, 공민, 재산과 관

련이있을경우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

제52조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서는 소송제기 당시피고가 우

리나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고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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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민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

제53조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

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

제54조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부양 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

제55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

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에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

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

제5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

를 거부하거나 중지한다
.

l.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3 .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7조 다른나라 령역에서 증거의 수집, 증인심문 같은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이 내린판결, 재결의 인정, 집행과 관련하여

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에 필요

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제공한 증인

심문조서, 증거물 같은 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

해결의 증거로 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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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할데 대한 국가

적 합의가 있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른 나

라 해당 기관 찰결집행의 당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그 집행을 요

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o조 다를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관결, 재결

에 대하여 인정하지 많는다
.

l. 관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를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2. 관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

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3 .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의 찰결, 재결과 관련

이 있을 경우

4 .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

한 내용인 경우

5. 찰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6. 조선인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1조 이 법 제59조, 제卽조의 규정은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내린 찰결
.

재결의 집행에도 적용한다
.

제62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찰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딩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찰결, 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3개될 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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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임 대 법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희 정렇 제484호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범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

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
.

제 2 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

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많는다
.

제 라조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

대차계약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출시인민위원회 국토환

경보호부서가 맺는다
.

제토조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

단체는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

제 6 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이 정

한 5o년 안에서 계약딩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힌다
.

제 7 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

제 8 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범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

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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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

에서는 토지임대를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o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

를 제공한다
.

l.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전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회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l.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

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웅신청문전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

관에 낸다
.

2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2o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

3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

4 .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주

는 값을 받은 다를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l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및개찰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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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

2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를

3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출

4 .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會

5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

6 .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건설과 임대

료 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는 결정한다 .

7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

통지서를 발급한다
.

8 .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날부터 3o일 안에토지를 임대하는 기관

과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해당한 토지리움권을 넘겨주는 값을지불

힌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경우에는 정한기간이 끝나기 lo일 전에토지를 임대

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o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

9 . 락찰되지 못힌웅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해당사

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를하지 않는다 .

lo. 락찰자가 정한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많은 경우에는 락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

l.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친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

2 .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칸을 기점으로 하여경매

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

l o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

리출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

제14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출

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관매, 재임대, 증석.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 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널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관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리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

무,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

제18조 토지리응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

l. 토지리웅권의 관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

는다.

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웅권 관매신청

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

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o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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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

해 토지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

제22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리

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

터 lo일 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응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

다.

제24조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

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

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

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해야 한

다.

제26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 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

인없이 저당한 토지리출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lo일 안으로 토지리용권 저당둥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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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장 토지의 임대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과 토지를 사용하는 값이 속한

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

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

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닌방시설 건

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

제3o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o일 안에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토지리용권을 넘겨주

는 값이큰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합의하고

5년 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리자

를 물어야 한다
.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토지를 임차한 자는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부터 l5일 안으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io%에 해당한 리행보증

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에 충딩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미납금의 o.l%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

연체료를 련속5o일간 물지 않은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해마다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물어야 한

다.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응하는 값을 lo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하여 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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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찰된다. 토지를 4o년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lo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딩한 잔존가치를 보상

해 줄 수 있다
.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

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

리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

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

하여야 한다
.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

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

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토지이출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

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

약을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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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o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o %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

지리웅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o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소를 하거나 해

당 재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기관 또는 재관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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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시행규정

1994. 9 . 7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

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공화국 령역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임

차할 수 있다
.

제 3 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

토지를 임차한 자(이 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피어 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

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은 토지리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

제4 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리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

토관리기 관)이 속한다
.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

리기관이 제기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 숭인한다
.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리행하며 시
.

군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을 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

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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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기관, 또는 지대당국

(이 아래부터는 토지임대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용권을 가

질 수 있다
.

기관, 기업소가 합영, 합작 기업에 출자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한 토지

의 리용권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제6 조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힙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최고 5o년을 넘을 수 없다
.

제 7 조 임차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토지임차자

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

당할 수 있다
.

제 8 조 토지임차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토지임차

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리용한다 .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회망자 사이에 협상의 방

범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o조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친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

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

l.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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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적한계액

5 .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발상태

8. 이밖의 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

지임대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리용신청서를 토

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

제13조 토지리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 는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l.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

2. 임차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임차자의 법정주소

4. 토지의 용도

5. 건설총투자액

6. 건설완공기 일

7. 임차기간

8 . 임대료와 그 지불화페 및 지불방식

9. 이밖의 펼요한 사항

제14조 기업창설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지대당국 또는 정무원대외경

제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기업창설승인서 또는그사본이 포함된다
.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거주지 출입국사업부서의 거주 둥록 또

는 승인확인서가 포함된다
.

제15조 기업을 창설하지 많고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려는 희망

자는토지리웅신청문건에 투자승인확인서와 자금담보 또는신용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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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2o일 안으로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야 한다
.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및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l.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투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 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변 건설계획, 건설완공기일)

7. 임대료 및 사용로와 그 지블방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lo. 이찰의 필요한 사항

제18조 토지의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

대상의 토지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

입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희망자들이 지정된 기간안에 임대료 .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차조건을 토지임대기관에 비공개져으로

제출하게 하며 토지임대기관이 입찰에 참가한 자(이 아래부터는 웅찰자

라 한다)들 가운데서 유리한 임차조건을 제기한 임차자를 선택하는 방법

으로 한다
.

제19조 토지의 입찰은 지대당국이 조직한다. 지대당국은 토지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l. 입찰문건의 작성 및 배포

2. 입찰과 관련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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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찰자의 자격심사

4. 개찰

5. 입찰심사조직과 락찰자의 선정

6. 락찰통지서의 발송

7. 이밖의 입찰과 관련한 업무사업

제2o조 토지의 입찰문친에는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 입

찰보증금과 같은 것을 밝힌 입찰안내서와 토지입찰서, 토지임대차계약

서 초안, 토지자료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

제21조 토지의 입찰은 출관보도수단을 통하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공개입

찰의 형식으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토지입

찰문건을 개별적으로 보내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l.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지입찰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넣는 방

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한다
.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찰보증금을 낸다
.

4. 기업책임자의 도장를 찍은 토지입찰서를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

나 정한 장소에 보낸다
.

제23조 입찰함에 넣됐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 입찰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

을 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

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시킨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내고 원레의 입찰서를 폐기시킨다는 서면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대당국은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찰하며 응찰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예비당선

자들을 발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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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대당국은 경제실무일군과 전문가, 법률가, 공중인을 비롯한 관

계부문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토지의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

제26조 토지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개찰한 발부터 2o일 안으로 예비

당선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과 개발계획, 자산과 신용정도를 종합적으

로 정가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여 락찰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입찰서를 부결시킬 수 있다
.

제27조 토지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한 사

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

는 계산하지 않는다
.

제28조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출증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lo

일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o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

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

지 많는다
.

제29조 토지의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

업, 관광 및 오락 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토지의 임대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여놓

고 공개적으로 임차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o조 토지경매의 조직은 토지임대기관이 한다
.

토지임대기관은 경매하는 토지의 면적, 위치,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 토

지의 경매장소와 날자, 절차, 보증금 같은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 l l 4 .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제31조 토지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금 및 투자능력을 확인

하는 문건을 구비하고 정한 보증금을 낸 다음 경매참가번호를 받는다
.

제32조 토지의 경매는 기준가격을 공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웅찰자들 사

이의 가격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힌다
.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락찰자로 된다
.

제33조 경매를 통한토지임대차계약은 락찰되는 찰부터 7일 안에 맺어야

한다.

제34조 토지임대기관은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을 경매가 끝나

는 차제로 들려주어야 한다
.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i5일 안으로 임대료의

lo%에 해당한 금액을 리행보증금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힌다
.

리행보증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료

의 지블에 리출할 수 있다
.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기간안에 리행보증금을

물지 많을 경우 해당 계약리행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임차희

망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락찰자의 경매보증금은

돌려주지 많는다
.

제36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었을

경우 토지리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7조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자는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

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그것을 등록한 때로부터 임차자에게 넘어간다
.

토지임차자는 리용권을 둥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리용할 수 없다
.

제3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 정한용도대로 리웅하여야 한

다.

계약에 정한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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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경내출, 투자규모변경내용 같은 것을 밝힌 토지용도변경숭인신청서

를 내여 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9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웅권을 등록할 때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o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

토지리용권의 양도에는 관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된다 .

제4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

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양도받은 토

지의 리용기간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임차하여야 힌다
.

제42조 판매, 재임대, 증여를 통한 토지리웅권의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l.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토지임차자로부터 판매, 교환 형

식으로 양도받은 토지의 리응권이여야 한다
.

2.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문 토지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

3.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직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

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

제43조 토지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을 를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임대

차계약에 밝힌 토지리용과 관련한 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받은 자

에게 넘어간다
.

토지임대기관과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모든 사항은 양도계약에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

제44조 토지리용권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리용권 또는 소

유권과 분리시켜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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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찰매

할 수 있다. 찰매는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자

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

제46조 토지리출권을 찰매하려는 자는 구매자와 양도(매매)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웅권 판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 토지리용권판매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차기간 및

리용한 기간, 찰매목적. 찰매가격, 임대료 및 사용료 남부정형, 구배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의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와 양도(매매)

계약서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신용담보서 같

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8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판매신청서를 접수한 발부터 2o일 안

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

제49조 토지임대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리출권관매신청을 부결

할 수 있다
.

l.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2. 토지리출권양도(찰매)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없

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를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o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리용권의 찰매

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취소 및 명의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리용권의 취소등록을 하

며 구매자는 토지리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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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많은 토지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

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

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게 수

정제기할 수 없다
.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

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

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

제53조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익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혀

용한 토지에 한한다
.

제54조 토지를 재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임대)계약을 맺고 토지

임대기관에 토지재임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재임대신청서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 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

차계약서사본, 양도(재임대)계약서사본, 토지를 재임대받는 자의 투자능

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와 재임대받은 자는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재

임대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

토지재임대계약은 둥록수속을 끝낸 순간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57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재임대받은 자가 계약에 맞게 임대물을 관

리 리용하도록 요구하며 정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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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l . 재임대한 토지의 보호, 류실방지, 류실된 토지의 복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 재임대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부착물의 수리 및보수사업을

하여야 한다
.

3 . 재임대받은 자의 정상적인 토지리용을 방해하는 블락, 침몰과 같은

재해요소의 방지 및 제거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59조 토지를 재임대받은 자는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따라 토지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를 재임대한 자가 이규정제撚조에 정한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자기부담으로 그의무를 수행하고 해당한 비

웅을 임대료에서 삭감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o조 토지를 재임대받은 자는 다를과 같은 의무를 진다
.

l .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정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雌

2.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의 요구에 맞게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출

3 . 토지의 리용권을 재양도할 수 없다帝

4 . 토지재임대자의 승인없이 건축물과 기타부착물에 개조또는해체하

지 말아야 한다
.

5 . 토지를 정히다루어야 하며그에손상을 주는경우손해배상을 하여

야 힌다.

6 . 임차기간이 같난 임대물을 들려주어야 한다會

제61조 토지재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토지재임대취소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6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관, 기업소나 다른나라

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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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려는 자는 증여문건을 직성하고 토지임대기

관에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

은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접수한 발부터 2o일 안에 검토한 다음 승인

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토지리출권을 증여하는 자와증여받는 자는 증여한토지리출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등록질서의 토지리용권을 제3

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와 같다 .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증여세 납부확인

서를 네야 한다 .

제65조 증여하는 토지리용권은 명의변경등록을 한순간부터 증여받는 자

에게 넘어간다
.

토지리출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66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토지리용

권의 상속은 토지리용권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

리용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

제67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거주지

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재관소가 발급한 상속확인서를 해당 거주지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힌다.

제68조 토지임대기관은 상속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검토하

고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상속시키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안에 상속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리웅권은 자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넘어간다 .

제7o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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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토지임대기관

의 상속확인문건, 재정기관의 상속세 남부확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

다.

제71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에 정한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

토지임대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

약을 맺어야 한다
.

제7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

토지리용권의 저당은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를 은행 또는 기타

금응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부의 상찰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를도

함께 저당된다
.

제7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당하는 자(이 아래부터

저당자라 한다)와 저당받는 자(이 아래부터 저당권자라 한다)는 토지임

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토지저당계약을 및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

약서 사본, 토지리웅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계약을 및은 날부

터 lo일 안으로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저당권은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75조 토지리용권의 저당자는 저당기간에도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

토지저당자가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양도하려 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합

의하여 야 한다
.

제76조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당받은 토지리웅권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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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저당자가 기한이 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저당자가 저당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파산당한 경우

3. 저당자가 저당기간 안에 사밍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와 상속자

가 채무상찰을 거절하는 경우

제77조 저당받은 토지리출권을 처분하려는 저당권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저딩물처분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당물 처분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저당자와 저당권자, 저당기일, 채무액, 저당물

의 채권상찰담보범위와 처분형식 같은 내용을 밝혀야 힌다
.

저당물의 채권상찰담보범위는 원금상환, 리자상환의 지연에 의한 손해

배상과 저당물의 정가비출, 경매비용과 같은 저당권실시비용에 대한 보

상이 포함된다
.

제78조 토지임대기관은 저당물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토지저당계약내용에 맞지 많거나 이 규정 제76조에 정한 저당물의 처분

조건이 명확치 못할 경우에는 저당물처분신청을 부결할 수 있다
.

제79조 저당물의 처분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자들이 협의하여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에서 기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

적으로 상환받는다
.

저당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을 국토관리기관에 등록한 순위대

로 상환받는다
.

제8o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저당물을 취득한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

은 다음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석야 한다
.

제81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차 계약에 맞

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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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

약을 맺어야 한다
.

제82조 토지리웅권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별된다
.

l.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었을 경우

3 .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상찰을 다른 재산으로 대치하는

경우

제83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io일 안으로 토지

리용권 저당취소등록을 하여야 힌다
.

제84조 토지리웅권의 양도또는저당과 관련한 토지리용권의 취소및명

의변경등록을 하는경우에는 중앙재정 기관이정한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라장 토지의 업대료와 사용료

제8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의 값이다
.

제86조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

기관이 정한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가 협의

하여 정한다
.

제87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경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및경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락찰자가 제기한 가격을 임

대료로 한다
.

제88조 토지임대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임대료에 토지개발

비를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
.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
.

. l 2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89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o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2,ooo만원 이상되는 토지개발부문의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밑에 임대료를 5년 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미납금에 대힌 리자률은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정한다
.

제9o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

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o.l%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

속하여 5o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익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블한 임대료는 되들려주지 않는다 .

제9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소재지 재정기관에 해마다 정한 토지사

웅료를 물어야 한다
.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료금

이다.

제92조 토지사웅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

이 2o%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93조 토지사용료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

l.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2.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 자

3. 토지를 재임대한 자

4. 합영 또는 합작 기업(토지를 출자몫으로 하였을 경우에 한함)

제94조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며 해마다 l2월

2o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

토지사용료를 지를할 기간이 l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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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용료에 사용한 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여 지불

하여야 한다
.

제95조 토지임대기관은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

상에 대하여 투자규모와 내용, 경제적 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응료를 lo년

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

제 5 장 토지리용권의 반한

제96조 임대기간이 끝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찰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를도 무상으로 반환

된다.

4o년 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lo년 안에 준공한 건설 총

투자액 2,ooo만원 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있다
.

제9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를 경우 토지리용증을 토지임대기

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출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98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에 검토한

다음 토지리용연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

려주어 야 한다
.

제99조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개발정도와 연기

하려는 리유, 기일, 투자계획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을 연기하며 토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웅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투자의향서와 용도변경신청서를 첨

부하여 야 한다
.

제1 oo조 토지리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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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문 다음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으며

토지리용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1洲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3o일 안으로 토지임대기관이 넘겨받지 많는 건축물, 설비와 임시건물
.

저장탱크, 창고, 구축물, 야적장, 구내철길과 같은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

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임차자가 토지를 정한 기간안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

에 그 사유를 알리고 토지정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비용

을 토지임차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1o2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안에 취소되지 많는다
.

토지임대기관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틀가항력적 사정이 있거나 공공리익

을 위하여 도시건설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임대

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한전에 법적수속을 걸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을 취소하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에게 토

지리용권의 취소리유, 토지의 위치와 범위, 취소기일 같은 것을 통지하

고 합의하여야 한다
.

제1o3조 토지임대기관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

는 경우 임차자에게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주어 야 한다
.

토지를 교환해주는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는 리용권을 취소하는

토지와 교환한 토지의 값을 합의결정하여 차액을 청산한 다음 토지임대

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며 임차자는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고 해당

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계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1o4조 토지를 리용증이 없이 리용하거나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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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3oo원부터 l만원까지의 별금을 물린다
.

제1 o5조 토지의 용도를 승인없이 변경시켰거나 임차한 토지면적을 비법

적으로 늘였을 경우에는 기한을 주어 고치게 하고 4,ooo원까지의 벌금을

들린다.

제1o6조 토지리용권을 승인없이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저당권자가 저당

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저당 처분을 무효로 하고 정도에

따라 토지리용권 또는 저당권을 박랄할 수 있다
.

제1o7조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기간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많

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무를 리행하도록 재촉하며 그래도 집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투자를 미달

한 액의 l%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

정한 기한안에 투자하여야 할 투자액의 5o%를 투자하지 못하였거나 토

지를 계약된대로 개발하지 많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빅탈할 수 있

다.

제1o8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o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

청원하거나 해당 재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o9조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

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

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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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1999. 2. 26 최고인민좌의

상임위원희 정령 제484호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패에 정확히 마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틀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

부터 2o일 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할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범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

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힌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 간

을 늘일 수 있다
.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

익인이 직접 남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블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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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

제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 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

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

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 설

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

제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l될 l일부터 l2월 3l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릭비, 로력비, 감가상긱금, 를자구입경비, 직

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할한 원가와 기타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를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1o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l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분기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원 안으로 년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남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남

부한다.

예정남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l5일 안에 하며, 년간종합계산은 년도

가 끝난 다음 3개원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찰받고 미납액을 추가납부한

다.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남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로부터 l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남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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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

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를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설림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를은 결산리윤의 l 4 %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

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를은 lo%로 한다
.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

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o%의

세를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lo%의 세를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l5

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틀

하는 단위가 공제남부한다
.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

l. 다른나라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없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

득세를 면제한다
.

2 . 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lo년

이상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해로부터 3년

간면제하며, 그다음2년간은 5o%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io년 전

에철수또는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

3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lo년 이상 기업

을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해로부터 l년간 면제

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o%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4.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총투자액이 6,ooo만원 이상되는 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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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분의 외국투자기

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

며,그 다를 3년간은 5o%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의5o%를 반환받을 수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

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

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

다.공화국령역 안에l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

역밖에서 얻은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l.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

l . 로동보수에 의한소득세는 될 로동보수액이 l,ooo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내각이 정한 세를로 한다
.

2 .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소득,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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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를은 2o%로 한다.

3 . 증여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l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

상인 경우 개인소득세를은 내각이 정한 세를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의한 소득세를은 25%로 한다.

제2o조 로동보수에 의한개인소득세는 내각이 정한초과루진세률을 적용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특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

한 세를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

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o%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룰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를과 같이 납부한다
.

l. 공화국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

는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많는다 .

2 .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lo일 안으

로,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과에 신고납부한다 .

3 .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

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발 lo일 안으로 수익

금을 지블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

고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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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 산 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

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l. 재산은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o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

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o일 안으로 변경등록

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l월 l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

4.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o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내긱이 정한다
.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

된 값에 정한 세를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3o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발 2o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

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

제 5 장 상 속 세

제31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

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

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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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을 한다
.

제34조 상속세의 세를은 내각이 정한다
.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출하여 계산한다
.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될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신고납부한다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 6 장 거 래 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액은 다음과 같다
.

l.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될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관매액

3 .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를은 내각이 정한다
.

제4o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 .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한 세를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

2 .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한 세를을 적용하석

계산한다
.

3 .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

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l.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달l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 관에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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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업, 교통운수, 금응, 관광을 비롯한 각종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

다봉사기관이 다음달 l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

l. 수츨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거래세를 남부한다
.

2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의 생산부문과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

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o%로 한다
.

제 7 장 지 방 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응세가 속한

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

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

l.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총액에 l%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

음 달 l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

2 .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수입에 l%의 세를로 달마

다 계산하여 다음달lo일 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

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

를 바쳐야한다
.

제4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o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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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남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

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o조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내각이 정한다 .

제 8 장 제재 및 신소

제51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

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o.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

제52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

l.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많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

재정부기 결산서를 재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ooo원까지 물린다 .

2. 공제남부자가 세액을 져게 공제하었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남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

다.

제53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5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o일 안으로 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는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

제55조 재정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신소내용을 료해처

리하여야 한다. 신소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

리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해당 재찰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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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 업및외국인세금법시 행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

업과 외국인에게 적웅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

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

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림 .운영

되는 할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

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

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

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힌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분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

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공화국 영역 안에 l8o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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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둥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

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

당 재정기관에 세무련경 둥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

다.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하기 2o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

제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

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

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l.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둥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충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

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

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

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제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

글 로 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존 경우에는 그 및에 조선글로 번역하

여써야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재정부기 책

임자의 도장을 적어야 한다
.

제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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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는 거레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

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

안 보존해야 한다
.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

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찰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의 외화찰산출에 따라 한다
.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1o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

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

(이 아래부터는 남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

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남한 세금을 남부하여

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인주주의인민공화

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헙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

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

된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

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

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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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

l. 이자소득

2. 이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직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페설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

세를 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닙부연도는 해마다 l될 l일부터 l2될 3l일까지이

다.납세연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

터 그해 l2월 3l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l월 l

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힌다
.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할된다
.

l. 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잡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관매비, 보

험료

2 . 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

비,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는의 유통

B))

3 .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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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출에는 찰차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를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16조 작업기간이 l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

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3 .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

제17조 기업소득세을은 다음과 같다
.

l.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림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l 4 %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s %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실 부문, 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l o %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lo%,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

의 2 o %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출을 적출하여 계

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남

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

한 소득세액의 l린을 예정남부한다
.

제2o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l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부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

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년간 기

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부기 결산

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년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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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

세을,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돼

표,원가계산표, 생산 및 관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

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23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l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남부

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출, 납세금

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찰결에 의해 해산

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

포일부터 2o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o%를 남세담보금으

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l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남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

거나 분리되없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

합,분리선포일부터 2o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

합,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

터 l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블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출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

당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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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

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윰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

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할한 lo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힌다
.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

문의 외국투자기업이 lo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o% 범위에서 덜

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

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림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io년 이

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l년간 면

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o%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움기업이 비거주자

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

제3o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

로,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를 년도의 결산이윤에

서 메끌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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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

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計히고 해당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lo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할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실립하여

5면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힌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

힌 기업소득세액의 5o%를 되들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

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

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

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백을 바쳐야 한다
.

제 3 장 개 인 소 득 세

제36조 공화국 영역 안에 l8o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l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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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

득,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

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

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

임,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

예,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웅신안권, 공업도안

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많았거나 공개하지 않

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힌 소득에는 소설, 시,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

득에는 예금 .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 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

업치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

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를과 같다 .

l.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l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o%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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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l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을은 이규정부록2에 정한세율로 한다
.

4 .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誇料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

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o%(노력비, 포장비, 수수료

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출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4o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l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

여 수익금을 지블하는 단위가 다음달 l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

2 .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

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

분기 첫달 lo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

인이공화국 영역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

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

3 .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

이 있는 다음달 l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남부한다
.

4 .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소득, 임대소

득에대한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다음분기 첫

달 lo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떠 수익인이 공

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41조 공화국 영역안에i년 이상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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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은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

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

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남부하지 않는

다.

l .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

세를 남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보험

보상금

3 .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

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 4 장 재 산 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

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 배.자가용 비행기 같은 것이포함된다
.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남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했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사용자가 재산세남부

의무자로 된다
.

제45조 외국인 공화국 영역안에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경

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둥록신청

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

겨 받은 자가 공화국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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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

별,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

한,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

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l월 l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o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힌다
.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한

다.

제5o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발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

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을을 적웅하여 계산한다
.

제51조 남세의주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발 2o일 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블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남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

기에 추가하여 남부할 수 있다
.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한 달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 5 장 상 속 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

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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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동산. 부동산, 화페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

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

한 장례비웅,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

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출을 적

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장레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

액,과세대상액, 상속세곡 기타 절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남부서와 공

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힌다. 상속자가 들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

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

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誇힌다
.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힌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

물재산으로 남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라 필요

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를 받아야 힌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

제58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

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o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

속세를 면제힌다
.

제 6장 거 래 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

해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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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영역 안에 판

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포함) 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찰매액

3. 교통운수, 금윰,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

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o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출을 적웅

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출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io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남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

세를 면제한다
.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출(런던은행

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을보다 낮은 이자을)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lo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

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

사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o% 릴어준다
.

제 7 장 지 방 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원노임

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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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남부한다
.

l.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에 l%의 세출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lo일 안으로 신고남부한다
.

2. l8o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

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l%

의 세을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lo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남부하

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남부한다
.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혀세를 남부하여야 한다. 등록면

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

제69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규정부록 6에 정한세액에 따라 남부힌다
.

제7o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

우에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

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

델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같은 것이 속한다 .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o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

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

제72조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

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錦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많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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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

부하지 않았을 경우 남부기일이 끝난 다를 달부터 남부하지 않은 세액

에 대해 매일 o.3%에 해당한 연체로를 물린다 .

제75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

l. 정한 기일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많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

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많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

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2. 공제남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남부하지

많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를린다
.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페기하였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

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물

어야 한다
.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딩사자에게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출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o일 안으로 신소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

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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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로동린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 동
<l. 률

보수액 (원)

2,001-3,000 2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1-4,000 40U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001-5,000 90.8 +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001-6,000 l50.8 +5,000원을 초과하는 글액의 7%

6,001-7,000 22 0 U +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001 -8,000 3燎원 +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1 -9,000 39 0 U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lo %

9,001-1 만 490U +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l 5 %

l만l 이상 撚o원 +l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o %

<부록 2 > 票린에 의힌 소7세률표

5 여소득세 (원) 세 를(%)

l만l ~ l o 만

lo만l ~ 2 o 만

2o만l ~ 4 o만

4o만l ~ 6 o 만

關만l ~ 8 o 만

8o만l 이상

<부록 3 > 재신세의 세률표

구 분 세 를(%)

건 물 둥록값의 l

선 박 등록값의 l.4

비 행 기 등록참의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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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상속세의 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률(%)

2o만l ~ 3 5 만

35만l ~ 6 o 만

6o만l ~ 8 o 만

801.1 - 1 2 0 만

l20'a.1 ~ 2 5 0 만

25o만l ~ 4 關 만

400'iH ~ 8 0 0만

8OO'Jl-2,000천 만

2,OOosh -5,000만
5천만l 이상

.

<부록 5 > 거래세의 세률표

구 분 세 률(%)

l. 생산부문

l) 전기제품 4 ~ l o

2) 연료제 품 2 ~ 7

3) 광물제품 4 ~ 5

4) 금속제품 4 ~ 7

5) 기계 및 설비 4 ~ 5

6) 화학제품 2 ~ l o

7) 건재제품 2 ~ l3

8 ) 고무재품 4 ~ 9

9) 섬유제품 1 . 5 - 1 0

lo) 신발제를 3 ~ 4

ll) 일웅제 품 3 ~ l 5

l2) 전자제품 4 ~ l4

l3) 가죽 및 릴제품 5 ~ 8

l4) 기타공업 제품 4 ~ l 5

l5) 식료품 3 ~ 2 o

l6)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 2 l ~ 6 o

l7) 농산물 3 ~ 4

l8) 축산물 2 ~ 5

l9) 수산를 4 ~ lo

2. 상업부문 2

3. 봉사부문 2 - 4

l 5 4



외국투자기 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부록 6 > s록면히세액표

구 분 세 익(원)

l. 기업등록

설림등록 건당 장려부문기 업5oo

그밖의 기업 l.ooo
변경둥록 건당 4o
취소둥록 건당 4o

2. 광업권등록

처음등록 광구딩

변경등록 광구당 l.2%
취소둥록 광구당 lo

3. 어업권등록

처음둥록 건당 l,ooo
변경등록 건당 lo
취소둥록 건당 lo

4. 면허증, 자격증 발금
자 동 차 건당 2o

의 사 건당
약 제 사 건당

회 계 사 건당 '.l

<부록 7 ) 자동차이용세액표

구 분 세 액(원)

승 용 차 대당/년 5o

버 스

l2석 까지 대당/년 9o

l3~3o석까지 대당/년 loo

3l석 이상 대당/년 l2o

화물자동차 적재톤딩/년 2o

특 수 차 대당/년 5o

자동자전차 대당/년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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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화 관 리 법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싱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 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

제3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페, 국가채권, 전찰가능회사채권을 비

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은, 백금과 국제 금윰시장에서 거래

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

제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령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

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

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

아 할 수 있다
.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

외화의 사고활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

하여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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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조선원의 외국찰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

제 8 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

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

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

제 9 조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릴적으로 보호하며 상속할 수 있다.

제1o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

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l.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 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범으로 한다
.

제13조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공화국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

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

여야 한다
.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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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

하여 준다
.

제18조 공화국령역 안에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

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

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은행

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1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

제2o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

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다
.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년간외화재정상태표를 외

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

올 수 있다
.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세

관신고서에 밝힌금액범위안에서만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수 있다
.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 밖으

로내갈수있다. 입국할 때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숭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

제25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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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鉛料까지를 공화국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벌금을 물리며, 비법

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o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외화적 손해를 준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

제31조 이법을어겨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

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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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 법시행규정

1994. 6. 27 정무원 결정

계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찰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

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

제 3 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

공화국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령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

되며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

업)과 외국기 업이 포함된다
.

제차조 외화에는 전찰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페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은행권, 보조화페), 외화유가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

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

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려행신용장, 송금증서, 지

블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찰성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

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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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수 없는 민족화페와 민족화페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

J). 5 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

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

제6 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 집행의 방법른적 지시

를 만들고 외국환자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승인하

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

시세와 외국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수수료를, 외화의 예금, 저

금, 대부 리자률은 무역은행이 정한다
.

제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

은행이다
.

무역은행 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

를 할 수 있다
.

제8 조 정부들 사이에 및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

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
.

제9 조 공화국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릴금은

지정된 은행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

어 써야 한다
.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내올 수 있다
.

제1o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운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

화원돈자리라 한다)를 통하여 한다
.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

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공화국령역 안에서 외화를 팔고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

잡히는 것과 같은 외화거래는 외국찰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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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페와 환자거래에 리용할 수 있는 외

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찰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

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공화국령역 안에서 생산 및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여 얻은 외화

와 로동보수로 얻은 외화,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

제14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외화를 관리하는 은행도 거래기관, 기업소의 외화리용에

대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다
.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5조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

무역찰의 거래에는 려비 또는 리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

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같은 것이

포함된다
.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

매,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

제16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렇는

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원으로 전찰한 돈을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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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자리에 있는돈은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할 수있다
.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페별로 넣을수 있다. 이돈자리에 있

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운조선원 또는외화로 지불

할 수 있다
.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리자를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제17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지

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 기관, 기업소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가 번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및으

며 외화의 지불도 외화원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19조 공화국령역 안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또 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조선원돈자리에는 두나라사이의 합의에 따라공화국령역 안에서 받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

외화원돈자리 또는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 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렇거나 외화그대로 및으며 그것을 현금또는무

현금으로 쓸 수 있다
.

제2o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무역은행이나 공화

국령역 안의다른은행에 조선원 또는외화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 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얻

은조선원을 및으며 이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

외화원돈자리에는 외화와 바운조선원을 넣으며 이자금은 공화국령역

안에서 외화또는외화와 바운조선원 거래에 쓸수 있다
.

외화돈자리는 다른나라또는공화국의 무역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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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및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합의하는 데 필요한 문건을 외화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와 바운 조선원 또는 외화를 은행에 외화원

혹은 외화예금 돈자리를 두고 예금할 수 있으며 공화국공민 및 외국인

(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은 은행에 외화와 바운 조선원이나 외화

를 외화원저금돈자리 또는 외화저금돈자리를 두고 저금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리자

를 계산하여 준다
.

제23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은행돈자리

개설 신청서를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거래에 쓰는 도장표와 기업창설

승인서사본, 외화관리기관이 발급한 돈자리개설 승인시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기관, 기업소는 하나의 대외결제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돈자리관리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낼 수 있으며 돈자리관리자는 돈자리 잔고범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은

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은행과 돈자리관리자 사이에 일정한 돈자리 잔고한도를 초과하여도 결

제해줄데 대한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는 그 한도 안에서 잔고를 초과하

석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자리잔고초과지불액에 대하여 정

해진 리자를 받는다 .

제25조 은행은 돈자리에서 일어난 거래의 당일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

무일까지, 그달에 있은 거레의 월계시서를 다음달 lo일까지 돈자리관리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자리관리자는 받은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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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까지, 월계시서를 받은 다를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해

당은행에 알려야 한다
.

제26조 기관, 기업소는 번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
.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없다
.

제27조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쓰려고 할 경

우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계획에 예견된 외화지출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기

관,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자기가 번 외화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쓸 수 있다
.

제28조 은행은 외화지를계칙과 외화보유액 범위 안에서 외화를 지출하여

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서 샘기는 재계산치액
.

거래잔액, 수수료, 체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

이 확정된 날부터 3o일 안으로 거래은행에 넣어야 한다
.

제3o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남은 외화 가운

데서 전찰성외화는 거래은행에 발으며 비전환성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힌다.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금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를 받아 쓸 수

있다.

제31조 비무역외화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벌어들인 외화를 해

당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는 비무역외화를 지정된 항목과 기준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

비무역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쓰려는 외화에 해당한 조선원을 해당

은행에 및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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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리웅하였을 경우 그 정형

을 건릴로 정해진 기간 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서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 안에서

만 외화를 써야 한다
.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기업소의 외화를 보관하거나 리용할 수 없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 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

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및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

서 대부받을 수 있다
.

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

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할 수 있다
.

비거주자들 사이에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

통지예금과 같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부

를 주며 약속수형을 발행하거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제4o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3o일 안에 그 돈자리에서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외화재정상

태표와 손익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해 2월 안으로, 다음해 외화

수지예산서를 그전해 ll월 안으로, 분기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보고

표를 다를 분기 첫달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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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인은 다른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외화

현금을 가지고 있을수있으며 우리나라은행에 찰거나 저금할 수있다
.

공화국 공민은 외화와 바운조선원으로 2,ooo원에 해당한 외화만을 현금

으 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찰금은 저금하거나 외화

와바운조선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현금지

불문건에 지적된 범위 안의외화현금은 가지고 있을수 있다
.

제43조 공화국 공민은 송금하여 왔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현금으로 s
을 수 없다

.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운조선원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시기의 외화

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여 찰거나 예금또는저금한 외화를 다t 나라에서 쓰기위하여 외

화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국증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 줄수있다
.

제44조 공화국령역을 떠나는 외국인은 외화와 바운조선원을 다시외화

로 바꿀수 있다. 이경우은행에 출국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5조 외화와 바운조선원은 지정된 사업, 봉사부문에서반 쓸수 있다
.

개인들 사이에는 외화와 바운조선원를 찰고살수없으며 기관, 기업소

는 외화와 바운 조선원을 쓸 수 없다
.

제3 장 외화의 반출입

제46조 외화는 제한없이 공화국령역 안에들여올 수있다. 이경우세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찰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

할때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 외화현금을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4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얻은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자금을 공화국령역 밖으로 세금없이 내갈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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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l.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 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 경영용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서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o조 공화국령역 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

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 채권자의 대금청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

여야 한다
.

제51조 공화국령역 안에서 발행한 회사채권, 출자증권과 같은 외화유가증

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내갈 수 있

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었거나 찰매한 려행행표, 려행신용장 같

은 것은 해당한 중명문건이 없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

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공화국령역 찰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금속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

속은 제외)을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 안에서 구입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

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명문건에 따라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5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硝拓까지를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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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錦料를 넘는 금액을 송

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사이에 상대방 화폐를 반출입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

제 4 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졌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

키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

l.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하거나 5,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졌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

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

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lo일 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

는 보관액의 5o%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류사한 위

반행위에 따라 한다
.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

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키고 손해액의 5o%까지 벌금을 물린다
.

제59조 벌금과 몰수금 지불을 거절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기관, 기업소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

제6o조 기관, 기업소와 공민에게 물리는 벌금은 벌금과 관련한 범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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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과한다
.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과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

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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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범

세 관 법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희의 결정

제 1 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
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세관수속은 이법이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

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세관수속절차를 정

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 3 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운수수단에 대한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 4 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많거

나낮게적웅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세관사업에 대한지도는 중앙세관

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

제 6 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
조를 발전시 킨다

.

제 7 조 이 법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나라국경을 넘는다른나라공민에

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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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세관수속

제8 조 세관수속은 짐과운수수단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

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

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9 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퉁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 유가증권, 따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o조 우리 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힌다.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

자를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 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여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힌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를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

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

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관절사

제13조 세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본는 짐과 운수

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밭지 많은 짐과 운수수단

은 들여오거나 내보별 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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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에서 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는다
.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 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석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이 경우 짐임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재때에 신고하석야 한다
.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

으 로 하여야 한다구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

는 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혀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

통제하여 야 한다
.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

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련계를 강화하여

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검열하고 손

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많은 짐에 대하

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o조 우리 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

제21조 잘못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는 짐

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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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머 세관검사에 립회하여야 한다
.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

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상되였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

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

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 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말며 소포

속에도 편지나 돈을 렇지 말아야 한다
.

제26조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

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및

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

고 다널 수 있다
.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

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

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

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해

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많은 통제품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

제3o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

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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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다른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인정된

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장 관 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딩기관, 기업소, 단체
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

제3 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

에는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률은 정무원이 정한다
.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물자가 수출또는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

에따라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

이발표하는 해당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l .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2 .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려행자의 휴대품
3 .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츨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 다른나라와 맺은조약에 따라관세를 물지않게되어있는 물자
6 .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법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l. 우리나라에 오는대표단성원과 외교일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

른나라또는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
를 들여오는 경우

2 .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공화국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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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환매하는 경우

3 .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렴역

에 판매한 경우

4 .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었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7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

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를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

에는 보통관세를을 적용한다. 무역협정에 관세률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8조 관세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

률은 적용한다
.

제39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l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물어야 한다. 부

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받아 은행에 및을 수 있다.

제4o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공민의 짐과 국제우편물은 관세를 물

어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짐임자에게 및겨줄 수 있다.

제fn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

수 없는 경우 관세남부기간 연장신청문건을 남부기간이 끝나기 5일 전

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관세남부기관을 lo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문 때

로부터 l년 안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세관은 l5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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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l년 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물릴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

출한 날부터 3년 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해당한 관세를 물어야 힌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는 찰고 살 수 없다
.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

세창고에서는 2면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

간이 끝나기 lo일 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

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릴하기 위하

여 보세지역 밖으로 내가려는 경우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입되면 딤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빈입

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 5 장 계재 및 신소청될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

난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 내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인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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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

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

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5o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

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

신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에 처리하여

야 한다.

제51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lo일 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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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법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보협법의 기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

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찰안정에 이바지힌다 .

제2 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것이속하

며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속

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

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

제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외국투자가와 공화국

령역밖에거주하는 조선동포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다른나라보험기

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 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둥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

도록 한다
.

제5 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사고나 자연재해로 생

긴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

제6 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외국기관
.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공화국령역에 있는국가보

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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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헙조를 발전시킨다
.

제 2 장 보협당사자

제8 조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

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

제 9 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협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o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

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을 만들어 국가보험관

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를은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

확히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13조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o % 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

제14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괴보험리익이 있어야 한다
.

제15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16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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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박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

히 리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

나지 많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장 보 협 계 약

제17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

험계약을 및을 수도 있다
.

제18조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

야 한다.

인체보험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

제19조 보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2o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험증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21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는 때부터 생긴다 .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몇은자가 정

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

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떠 보험가

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험당사자들은 보험대상의 가격을 다시 정

하고 보험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당

사자들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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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진데 대하여는 덧보험료를 받으며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는 해당

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

제24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의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한 몫만큼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림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26조 재산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익에 따르는 당사자

들의 권리의무도 합께 넘어간다
.

이 경우 이미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당계약을 갱신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

제27조 재해보험, 려객보험계약 같은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피보험자의 관리정형을 료해할 수

있으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앨데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

제 4 장 보 협 보 상

제29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

상금으로 보험자가 한다
.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

제3o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이다
.

보험금액은 보험딩사자들이 협의하석 정한다
.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

제31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

당한보험금을 주며보험사고가 없이보험계약기간이 같나고 정해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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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다 문 피보험자에게는 만기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

제32조 보험자는 려객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로

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능력 람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33조 생명보험에 든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많는다
.

제34조 려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보험사고가 없이보험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35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졌을 경우계약에서 정한기간안에

손해감정문전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36조 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겨피보험자가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정딩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

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제37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경우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

제38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곳의 해당 시기에 가격에

따라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39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가 생기면 그에해당한 금액만

을 보상하며 전부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

제4o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 보험자는 해당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을 전부넘겨받는다. 그러나 재산보험금액의 일

부를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

익만을 넘겨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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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

터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건을 받지 못한 보험자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

제42조 전쟁 또는 그와 류사한 사변으로 생긴 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

제43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또는 보험보상을 받는데 리해관

계가 있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

질,녹,마모 같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제 5 장 보협사업메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44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보험계약표준조

건과 보험료를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

l.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없이 의무적 보험,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

을 한 경우

2. 국가보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많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

를 적용한 경우

3.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실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제때에

내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리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거나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제46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

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47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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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법

공 증 법

1995. 2. 2 최고인민치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공증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 조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도

모하여 주도록 한다
.

제3 조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

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 조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

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

제5 조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

국공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령사대표기관에서 한다
.

제6 조 국가공증기관은 도(직할시) 소재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시(구

역), 군 소재지에도 둘 수 있다
.

제 7 조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

도(직할시) 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

Ji. 8 조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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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 증 대 상

제 9 조 국가공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인증한다 .

l. 신분 및 가족친척 관계와 관련한 인증

2. 기술 및 전문가 자격, 학위학직, 명예 칭호. 지적권리와 관련한 인증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와의 관련한 인증

4.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5. 상속과 관련한 인증

6. 계약과 관련한 인증

7. 범인 및 위탁, 대리와 관련한 인증

8. 채권채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증

9. 상표와 관련한 인증

lo. 사고, 검사와 관련한 인증

ll.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과 관련한 인증

l2. 기업의 기본규약과 관련한 인증

l3.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과 관련한 인증

l4.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과 관련한 인증

l5. 이밖에 법를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에 대한 인증

제1o조 국가공증기관은 중요한 개인재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법인

을 등록한다
.

등록된 재산이나 법인이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2o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제11조 국가공증기관은 빛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

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

제12조 국가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별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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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 증 관 랄

제13조 시(구역), 군소재지에 있는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힌다
.

도(직할시) 소재지에 있는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과 다른나라에

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

제14조 공증은 신청하는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소재지를 관할하는 U

가공증기 관에서 한다
.

한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느한당사자

의거주지 또는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공증할 수있다
.

제15조 건물은 건물이 있는곳, 기관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 L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산은 증거 또 는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공증한다
.

제 16조 소재불명자 또는사밍자의 인증은 그의마지막 거주지, 유언의
인증은 유언한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

제17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은곳또는계약을 체결한 곳을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제 4 장 공증 절차와 방법

제18조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해당국가공증기관에 한다할 부득

이한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

납부증을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직위, 사는곳, 신청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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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o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중신청서가 불비할 경우 5일 안으로 수정보

충하게 한다
.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서를 처를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

제21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l개월 안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격, 신청내웅과 증거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 같은 것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을 부르거

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딩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다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증과 관련한 국가공증기관의 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웅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

우에는 공증문서를 만든다
.

공증문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당사자에게 준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

l.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할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였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5조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

자에게 알려준다 .

제26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국가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

당 기관에 맡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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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

변질될 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검증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적어두

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

제27조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

제28조 국가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임자가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

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문은 인민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

제29조 공증문서는 조선글로 쓴다
.

다른 나라 사람은 공증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쓸 수 있다
.

제3o조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원은 그에 대한 공

증을 할 수 없다
.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

원을 다른 공증원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국가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증원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

제31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한 비용을 정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

제 5 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 국가공증기관 소재지에 있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관소는 lo일 안으로 심의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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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발부터 lo일 안으로 한급 높은 재찰소에 상소할 수 있다 .

제34조 상소를 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l개월 안으로 검토하고 지지하거

나 거부하는 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공증기관은 재판소의 관정에 따라 공증신청내용을 다시 조

사하거나 재찰소의 확증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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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 법

외국투자은행법

1999. 2 .26 최고인민최의

상임위원천 정령 제484호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범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

다.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3 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

제4 조 국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설림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제5 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한다
.

제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7 조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림,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

서를 규제한다
.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림과 해산

제8 조 공화국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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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이름과 략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를, 업

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

제 9 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합영당사자는 은행설

림 신청서에 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

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o조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은행

설립신청서에 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재정상태

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

설림신청서에 본점의 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

의 영업치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명단, 외국찰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

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o일 안에 은행설

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 인민

위원회에 은행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그 날부터 2o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둥록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

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o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

을 받으며 해당위원회의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

에 둥록취소 소속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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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

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고 책임자

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o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숭인

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숭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영은행

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림금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ooo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찰성 외화로, l차 블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o % 이상 가

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oo만원 이상에 해딩한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영업혀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論일 안에 l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

행에 예금하고 부기김증 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o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부담 채

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한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년간 결산 리익금에서 5 % 를 때여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

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출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

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림비률은 외국투자

은행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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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

l.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찰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리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lo. 신탁업무

ll.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l2. 기타 업주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

액을 대출할 수 없다
.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

블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i월 i일부터 i2월 3i일까지이다. 년

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상태표

와손익계산서를 년간 업무결산이 끝난날부터 3o일 안으로, 분기재정

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첫달l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

에 내야 힌다
.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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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업기간이 lo년 이상인 경우 리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

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o%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2 .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

3 .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

4 .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

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29조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

l .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많은 경우

3 .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 정기보고 문친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많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o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밖의업무를 한경우와 승인없이 규

약을 고쳤거나 둥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경우에는 영업

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1조 은행설립 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io개월 안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

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찰 절차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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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 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원 결정 제48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한다
.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

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

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익금을 분

배하는 은행이다
.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

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 하는 지점이다
.

제 4 조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공화

국령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 5 조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된 합영은행은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에, 외

국은행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지점, 출장소를 내올수 있다.

제6 조 외국투자은행은 취득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판매, 양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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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한다
.

제7 조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제 8 조 외국투자은행은 이 규정과 공화국의 해당 범규범에 따라 은행을

설립하고 관리운영 한다
.

제9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

요한 업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

악통제한다
.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럽

제1o조 공화국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림

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 한

다.

제11조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 국적, 소

재지, 둥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

합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불입단계와 블입액, 기간,

출자비률과 금액, 예견하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영기간, 업무내

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12조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둥록자본

금,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

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13조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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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본점등록날자와 등록기관, 본점책임자의 직무와 이를, 외국은행지

점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자금,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

다.

제14조 합영은행의 설림신청은 합영당사자들이 한다
.

합영당사자는 합영은행설림신청서에 합영계약서, 합영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투자가의 영업허

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

여야 한다
.

제15조 외국은행의 설譜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

외국투자가는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 외국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영업혀가증사본, 외국환자업

무승인서사본,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은행지점의 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은 은행지점설림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최근 3

년간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본점의 보증서. 은행지점의 경제타산서, 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략

력을 밝힌 문건, 지점책임자에 대한 본점의 전권위임장, 외국찰자업무승

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된 할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

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한 은행설림신청서와 첨부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부되는 문건(재정상태표와 손

익계산서는 제외)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에 첨부되는 문린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

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합영은행의 합영계익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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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 법시행규정

지,설립할 합영은행의 명칭, 소재지, 합영기간, 등록자본금, 출자비를과

방식, 기간, 은행업무내용, 관리운영기구, 업무결산과 리익금분배, 해산

조건,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발생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2o조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기본규익에는 은행의 명칭, 소재지, 은행의

관리운영기구와 그 직능, 경영기간. 결산년도, 기금의 적림, 해산 및 청

산,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21조 외국투자은행의 경제타산서에는 둥록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

영자금)과 그불입계획, 직원의 채용및양성과 관련한 비웅, 단계델 수

입및지출액, 결산리익금, 기업소득세 이밖에 필요한 타사자료를 포함
시켜야 한다

.

제22조 중앙은행은 외국주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o일 안에

은행설립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음신청한 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림승인서를 발급한다
.

제23조 외국투자은행설림을 승인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

대당국)에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

를 네여 등록하고 은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

는운영자금, 승인받은 업무내출, 은행책임자, 부책임자의 이름과 국적
.

민족별, 은행직원수(그중 외국인수)와 같은 내응을 밝혀야 한다
.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i차불입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은

행설림을 승인받은 날부터 3o일 안에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

하고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과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영업

허가증발급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내

여 영업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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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25조 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혀가를 받은 날부터 lo개월 안으로 은행업

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3o일 전에 중앙은행에 리유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o일 안에 해당 재정기

관에 은행등록증사본을 침부한 세무둥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

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은행의 등록날자, 등록번호 .

업종, 영업기간, 직원수(그중 외국인수),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은

행대표자,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과 같은 내출을 誇혀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3o일 안

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과 관련한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l. 기본규약을 고치려는 경우

2. 은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려는 경우

3.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경우

4.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경우

5.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경우

6. 은행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려는 경우

제28조 기본규약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내용을 밝히고 변경한

기본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투자은행통합(분리)승인신청서에는 통합(분리)리유, 새로 설

립되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히고 통합(분리 )과 관련한 최고결의 기

관의 결정서사본, 계약서, 통합(분리)당시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

익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실금처리계산서, 통합(분리)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외국투자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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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 행범시 행규정

제3o조 외국투자은행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

와 변경하려는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밝히고 등록자본(운영자금)

변경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1조 외국투자은행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장소를 밝히J 7

위치변경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2조 외국투자은행업종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늘이거나 줄이

려는 업종을 밝혀야 한다
.

제33조 외국투자은행 책임자(부책임자)변경승인신청서에는 해당한 변경

리유와 새로선출된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략력문

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외국투자은행은 변경사유에 의한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자본양도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가 출자한 자본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

자본양도승인신청서에는 양도리유와 양도받는 자, 양도금액을 밝히5 L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자본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와 적림금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을 가져야 한다
.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원 3,ooo반원 이상에 해당한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oo만원 이상에 해당한

전찰성 외화이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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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릴규집

제37조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불입하

여야 한다
.

l. 등록자본금은 한번에 블입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블입할 수 있

다.등록자본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블입하려는 경우 l차 블입자본

금은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등록자본금의 5o% 이상

(허용하는 업무가운데서 일부 업무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은

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블입하여야 한다
.

2 . 운영자금은 은행지점설림을 승인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를입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정한 기간 안에 블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불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기타 잉여금)

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의 5% 이상 가져야 한다
.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보험에 의하여 담보를 받은채

무는 자기채무액에 포함되지 많는다
.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부족이 생졌을 경우 그것을 보충할 대책

을 세워야 하며자기자본금의 부족현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는 해산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4o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가져야 한다
.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세금을 공제한 결

산리익금에서 5%를 에여 적립하여야 한다
.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손실금을 베꾸거나 자본금을 늘이는 데만쓴다
.

제41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리익금에서 세금과 예비기금을 공제한 다음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과 같은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률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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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리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예비기금을 정

한 규모대로 려립하며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리익금을 처분할 수 있다
.

제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43조 외국투자은행(이미 설립된 합영은행외국은행의 지점, 출장소 포

함)은 외화예금, 외화대부, 외국찰자, 외화투자. 보증, 외화송금, 수출입

물자대금결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탁, 신

웅조사 및상딤, 보관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수 있다
.

제44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의 금융기관, 공화국령역

안의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좌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과 같은 외화예금을 받을 수 있다.

외화예금대상을 늘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5조 외국투자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

라 한다.)와 공화국령역 안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형할

인,증서대부, 시좌돈자리초과지불과 같은외화대부를 할수있다. 이경

우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대출(무역기관

과금융기관에 주는 대부는 제외)할 수 없으며 그것을 초과하여 대출하

려는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부용도를 밝힌신청문건을 내여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제46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금윰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하여 외화투자를 할 수 없다
.

제47조 외국투자은행은 입찰보증,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의 보

증,화물인수보증과 같은 보증을 할 수 있다
.

이경우보증기간은 l년(기간이 적혀있는 계약리행을 딤보하는 보증, 생

산자재의 수출입과 관련한 보증은 제외)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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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 련 범규집

제48조 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전문으로 하거나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에는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

의 접수,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유가증권투자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

다.

비거주자들사이에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거주자에게도 대부

할 수 있다
.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

행은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

제49조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해마다 2만

원의 승인비를 내야 한다
.

제5o조 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학,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
.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은 그것을 계산하

기 위한 신탁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 .

위박받은 금전은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금지불 준비금

을 두지 많는다
.

신박업무는 범인자격을 가진 외국투자은행만이 할 수 있다
.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 같은 류동성자산을 예금액의

7 % 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52조 외국투자은행은 부동산을 자기자본금의 25 %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3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따라 업무

를 하여야 한다
.

림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

. 2 o 4 .



외국투자은 행범시행규정

제5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업무의 일부를 하지 많거나 중단하였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중앙은행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

제5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거기에

월평균 예금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한 예금지불 준비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
.

예금지불준비금은 중앙은행과 합의하여 수형교환결제, 급윰기관들 사이

의 대차결제에 쓸 수 있으며 출 자금은 제때에 메꾸어야 한다
.

예금지불준비금에는 리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

제5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의 l월 l일부터 i2월 3i일까지이다. 년

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

정한 기간 안에 년도업무결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57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년간업무결산이 끝난 날

부터 3o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송금환자명세표, 수출입결제명세

표,투자항목명세표를 다음 분기 첫달 l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면

간업무보고서를 다음해 3될 안으로, 월 예금 및 대출금 명세표를 다음달

lo일 안으로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

제58조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에 계산자리를 새로 설정한 것이 있거나 계산자리기재방법 같은 것을

종전과 달리한 것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

l.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투자은행을 lo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

업소득세를 리익이 난 해로부터 l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lo년이 되기전에 외국투자은행을 해산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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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덜어준 기업소득세액을 받는다
.

2. 공화국의 은행 또는 기업소 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를 보다

낮은 리자률로 대부하였거나 lo년 이상의 장기대부를 주었을 경우에

는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한다
.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만을 전룬으로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

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

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4 o % 덜어준다
.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를하여 받은 예금에 대하여서는 예금

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

4. 은행업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

다.

제 5 장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제6o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

l.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은행이 통합하는 경우

3. 지블능력의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할영찰방의 어느 일방이 계약의무를 블성실하게 리행하여 은행운영

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재관소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제61조 외국투자은행을 해산(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해산하기 3o일 전에 중앙은행에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한 해산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o 6 .



외국투자은 행법시행규정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직원, 중앙은행직원, 공인부기

검증원, 변호사들로 조직된 청산위원회(청산인)가 해당힌 절차에 따라

청산사업을 하여야 한다
.

청산사업 이같났을 경우에는 은행설 립승인서, 은행등록증, 외국환자업무

승인서, 영업허가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바치고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

제62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자산이 자기자본금을 초과

하는 경우초과하는 자산에 해당힌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었다. 이경우존속기간이

를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영업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64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

위를 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l"b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l. 승인없이 은행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

경하였을 경우

2 . 년도결산기마다 예비기금을 정한 비를대로 적립하지 많았을 경우

3 . 업무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

성제출하였을 경우

제65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

위를 하었을 경우에 영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비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

l.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을 경우

3 . 숭인없이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늘였거나 줄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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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지를준비금의 부족이 생졌을 경우

제66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힌 기

간 안으로 은행업를 시작하지 많았을 경우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68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

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관기관 또는 중재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재관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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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션봉경제무 역지대법

라진-선봉경제무역지 대법

1999. 2.26 최고인민최의

싱임위원회 절렇제484호

제 1 장 라진-선봉경제 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
.

제 2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

가공, 금윰,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

역이ul.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

제 3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

리운영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

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제 6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대외경제무역찰동은 이 법과 지대

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

제 7 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

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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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제8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

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

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

제9 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l.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

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한다
.

제1o조 치당 중앙기관은 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

정은행, 토지 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

와 권한에 맞게 할 수 있다
.

제11조 라진.선봉시 인민위 원회에는무역과 외국투자, 지대개발을 촉진하

J L ; t 관리 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2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l.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무

2 .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

에 제기한다
.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

4 .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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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지, 건물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중앙기관에 그승인을 제
기한다.

8 .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또는간접적인 봉사
를 한다.

9 .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사업을 한다會

제 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투자신청문건을 받은날부터 합

작기업, 합영기업은 5o일, 외국인기업은 8o일 안에해당기업창설을 승인

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그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힌다
.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줄수있는대상, 7

가가정한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대상의 투자는 금지또는제한할 수있다
.

제14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경우

에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

l.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근로자들의 7]
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있다識

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

제3 장 경제찰돔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들여다 저장, 보관, 가

공,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있으떠 그것을 지대안에서 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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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갈 수 있다
.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

거나 중계수송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밑에 지대에 단독또는합

영,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찰동을 할수 있다.

제19조 합영. 합작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

없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

수 없다.

제2o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임차기간을 연

장받을 수 있다
.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 기관과 맺

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

수 있다. 펼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

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중요원긴 자재와 필

요한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진.선봉시임민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단체에 위락할 수 있

다.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생산액의 綠努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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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

제2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 관

세를 면제한다
.

l.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l. 다른 나라로부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활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 나

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많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

제2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검사문건과 상

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3o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류통화페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

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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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힙의 밑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경영활동에 절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

제3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

제 6 장 담보 뫼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

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를은 결산리윤의 l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lo년 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

년간은 5 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

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

그 다음 3년간은 5o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

를 임대하여 주며, 토지임대료를 낮추어 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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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

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

제4o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o%를 반찰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닙부한 재투자분에 해

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제41조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직접들어올 수 있

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체류, 거주할 수 있다.

제 7 장 분 쟁 해 켤

제4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

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중재또는 재찰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

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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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외국인출입규정

1993. 11.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

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

입국사업부서 가 한다 .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찰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

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

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

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

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

제 8 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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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l5일로 한다
.

제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

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諦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

제1o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

없이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

려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재

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를 관광하려고 할 경우

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

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

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 나라 해당기

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

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

제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수서

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

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

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하석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

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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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범규집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

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o일로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

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

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딩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l주

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

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많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lo배에 해당

한 수수료를 물린다
.

제2o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밑수입자, 전염병 환자, 정신병자

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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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자유경제무역지 대 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1994. 6. 14 정무원 켤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범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거주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

정한다.

제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체류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힌다.

공화국 영역밖에거주하고 있는조선동포도 이규정에 따라지대에 체

류 및 거주할 수 있다
.

이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많은사항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

제3 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할 수 있다
.

단기체류는 9o일까지의 체류, 장기체류는 9o일 이상의 체류이다
.

l년 이상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
.

제4조 지대안의 외국인 체류및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

국사업부서(이 아래부터는 출입국사업부서라 한다)가 한다
.

출입국사업부서에는 체류지 출입국사업부서가 포함된다
.

제5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 안으로 출

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록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청서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거주

지,체류하려는 곳,기간, 체류이유 같은것을밝히고 여권또는그를 대

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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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초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또는 외국인투

자기업이 대신하여 할 수 있다 .

제7 조 지대 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48시간 안으로 돌아가

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배 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 대

표단성원,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등록을 하지 많는다
.

제8 조 외국인 여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

여야 한다. 해당 여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빅정형을 출입국사업

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

제 9 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체류

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1o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출입국사업

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윌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체

류하거나 거주할 곳,기간, 체류 또는 거주 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9o일 안에 모자와 안경을 벗고 적은 사진(4x3센치미터) 4매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11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l7살 이상된 외국인에게 발급힌다. l7

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

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는 그것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쓰

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린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한 이유서를 출입

국사업부서에 내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유서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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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l년을 넘을 수 없다
.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

간이 끝나기 lo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초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

부하여 야 한다
.

제14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업 및

거주지가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한 신청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

음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지대 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

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

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둥록증, 여행증,

관광증, 출입증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17조 지대 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

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대 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

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였다가 지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

한 체류증 또는 거주둥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

제1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

료를 내야 한다
.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

못쓰게 되없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둥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lo배에 해당한 값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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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o조 지대출입국사업부서는 이 규정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도에 따라

2,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회수하며 재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21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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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 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찰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

다)설치및운영은 이규정에 따라한다. 공화국영역 밖에거주하고 있

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 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할 수 있다. 상주대

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4 장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그성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경비

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예 속하지 많는다
.

제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본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

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같은위임대리업무

활동을 할수 있다. 이경우본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도행정경제위원회

(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

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관매를 하거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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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력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

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친

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

제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

켜야 한다
.

제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

는다.

제1o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출기관은 중앙은행)

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

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를,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

네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

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윰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

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의 성원

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

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에 해당 기관

이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 야 한다 .

제12조 십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lo일 안

으 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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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o

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힌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誇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발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

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

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

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i년이다. 상

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의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

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l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원수를 변경시키

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네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

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주대표사무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i개월 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어느 한 상

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

소는 해당한 내웅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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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들 수 있다 .

제2o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

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

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l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

인기관에 연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

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

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기업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

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출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둥차 3자

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

무출품, 생활용품은 활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활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

물,채용한 로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로동

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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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 밑에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o일 전에 심사승

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및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

여야힌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7일안
으 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정기관의 납세확인문건을 지

대당국에 내야 한다
.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할급또는재발급 받거나 변경및등록

취소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

여점검할 수 있다. 이경우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

야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성원이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2천원까

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

제3o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 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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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항규정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o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빈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

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

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

장,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

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

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많는다 .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른

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

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츨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

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

업감독기관이 한다
.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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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항기간과 합의한 다음 해당한 범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수속을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

위생검역, 수의검역, 식물검 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짐은 해당검

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김역

을 한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

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럭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

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

다.

제 2 장 할 출 입

제1o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힌다. 육

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발급

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로 할 경우에는 항사업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싣거가 부릴 짐면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천,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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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

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

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네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

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항

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안네지점에서부터 외박지까지 배길안

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

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힌 지점

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만내를 받은 배에서 일어나는 손

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지 많는다
.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

제 3 장 할의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운반, 재포장, 가르기, 싫기같은 작업

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

자,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침직업게약서에 짐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올 맺어야 한다
.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17조 항을 이웅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요금을 물어

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lo일간 보관료를 받

지 않는다
.

. 2 3 o .



자유무역 항규정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

패 변질된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

은 배임자가 진다
.

제2o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

관이나 외국이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

제21조 다른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

제22조 항의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펼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

로 보장한다
.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련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

다.항련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참가한다. 항련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련합위원회는 한찰에

l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

제24조 항 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찰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

아야 하다
.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

한다.

l. 항의 구조물, 시설를, 설비를 못쓰게 반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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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ooo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를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l,ooo원

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

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崙거나 화재위

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l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많았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억류

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를수한다
.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사법검찰기관

의 해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28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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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세관규정

1995. 6. 28 중앙인민위원피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이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맞는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

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이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설치

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짐,운수수단, 국제우편물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기관, 기업소, 단체, 합영기업, 합

작기업, 외국인기업, 상주대표기관(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하다.)

과지대에 상주하거나 나드는 공민, 다른나라의 공민, 공화국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적웅한다
.

제3 조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대안의 비행장과 지대 안의 중요지점에 내온다
.

제4 조 지대세관은 지대의 세관통로를 통과하는 짐,운수수단, 국제우편

물과 개인의 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검사를 지대의 실정에 맞게 간편하

게 하여야 한다
.

제5 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 및 그밖의 세관관할지역에 세관

원을 주재시키거나 파견하여 감독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기관, 기업소는 자기 부담으로 사무장소와 검사장소를 지대세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제6 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을 두고 세관사업

을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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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지대세관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

의 생장에 해로운 들건과 마약, 무기를 비롯한 금지품을 빈춘입하거나

밀수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위법현상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

지대세관은 지대 안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 8 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

관법 규정과 지대관계및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세관 등록 및 접수

제9 장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지대세관에 기업등록신청서

를 내고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등록증(사본), 세관신고원천서를 비를하여 지

대세관이 요구하는 문린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o조 지대세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l5일 안에 세관등

록을 하고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보세공장, 보세창고 운영기관에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 등록증과 세

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11조 세관수속은 지대세관에 등록된 세관신고원이 하석야 한다
.

세관신고원을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대세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법려으로 책임진다
.

제12조 세관신고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l. 물자의 수출입, 세관사업과 관련한 범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그를 철

저히 지켜야 한다
.

2. 세관신고문건을 사실과 맞게 정확히 직성하석 지대세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 2 3 4 .



자유경 제무역지대 세관규정

3 . 지대세관의 요구에 따라 짐을 헤치거나 재포장하는 사업을 비롯하석

세관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4 . 관세 및 세관료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남부하여야 한다誇

제13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수출입물자가 지대세관통과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입)신고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부

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물자가 해당 지대

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차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입)신고서에는 지대당국이 승인한 수출입허가문건, 상품계산서, 계

약서등증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규정제39조에 규제된 물자를

들여오려고 한 경우에는 관세면제신청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에서 지대 淸으로 내가는 수출품

과 그밖의 보세물자는 짐을 포장하거나 를하하기 24시간 전에 발송기관

이 해당 지대세관에 신고하여야 힌다
.

제15조 지대를 통하여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세관수속은 짐임자 또 는

그 대리인이 한다
.

지대를 통하여 철도로 직접수송하는 통과짐에대하여서는 세관수속을

따로 하지 많는다
.

제16조 기관, 기업소가 보세물자를 수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는사전에 지대당국과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림, 실험, 포장등을 목적으로 지대밖

에 림시로 내갔다가 들여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림시로 내갔던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들여올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기간이 끝나기 2o일 전에 해당 지대세관에 담보기간연장신청서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대세관은 담보기간을 6개월 범위안에서 더 연장하여 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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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관의 감독파 검사

제18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과 국제우편물 및 지대에

나드는 운수수단과 개인은 지대세관이 있는 통로로만 통과할 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할 때

에는 지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지대세관에 이동검사

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기, 배,기차, 자동차의 도착과 떠나는 예정시간을 미리 해당 지대세

관에 알려야 한다
.

제2o조 지대로 들석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는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면 해당 운수기관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운

수수단의 책임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해당 지대세관의 승인없이 데

날 수 없다
.

제21조 지대로 들어오던 비행기, 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설

치되지 않은 곳에 내致거나 정박하였을 경우와 비행기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리됐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그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가까운 지대세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통지받

은 해당지대세관은 제때에 절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2조 지대에서 수출입되는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지대세관의 통과지점

이나 보세공장, 보세창고 또는 지정된 도착지, 출하지에서 한다.

제23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이 지대 밖의 공화국의 다

른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경 또는 항구세관에서는 검사하지 않으

며 지대세관과 국경 또는 항구 세관사이에 감독이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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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감독이송하는 짐은 수송도중에 그 목적지를 변경시키거나 운수

수단에서 짐을 부리우거나 운수수단에서 짐을 부리우거나 운수수단에

다른 짐을 실을 수 없다
.

제24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을 지대와 공화국의 다른

지역사이의 도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

독이송하는데 편리한 설비와 조건를 갖출 자동차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

적짐인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로 수송할 수 있다.

제25조 다음의 짐은 김사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
.

l. 중계짐과 통과짐

2.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재수출하는 짐

제26조 지대세관은 지대에 들여온 원료, 자재로 생산하였거나 가공 또 는

조립하여 만든 제품을 국가가 특별히 따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

대안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감독틀제하여야 한다
.

제27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 밑에 있는 짐의 포장을 헤치거나 포장의 기

흐표식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힌다
.

지대세관이 운수수단, 침 또는 창고에 봉인한 것은 해당 세관의 승인없

이 델 수 없다
.

제28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드는 개인은

세관신고없이 휴대품(따로 부쳐오는 짐포함)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지대에 나드는 개인(운수수단의 승무원포함)

은 지대세관에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은 자체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

서 물품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우편물로 반출입할 수 있다
.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그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에 따

라 제한없이 통과시킨다
.

제3o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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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보석은 다음과 같이 통과시킨다
.

l.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드는 개인의 외화

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명문건과 세관

신고없이 통과시 킨다
.

2 .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드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

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명문건 또는 우리 나라에 들

어올 때에 세관이 확인한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과시킨다 .

3. 지대에 직접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려행하는 개인의 외

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지대세관이 본인의 세관신고

서를 받고 통과시킨다
.

제31조 지대에서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우편물

은 해당 우편국 또는 짐임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 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

속에 편지, 인쇄물, 돈,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

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를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판매, 재고실태 등을 다음 분기 첫달 lo일 안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수출입물자를 보관할 수 없

다.

보세창고관리 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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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매달5일안으로 전달보세물자의 접수, 출고및재고실태를 서면
으 로 지대세관에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출

제36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물자에 대한가공또는조립을 할수 없다
.

보세창고에서 짐을을기거나 재포장 또는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며 상

품을선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립회 밑에 하여야 한다
.

제37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물자를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변질,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손해를 제외한 물자의 수량부족과 파손등이

생졌을 경우에는 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

제 4 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헤관세률을 적용
한다.

제39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

l .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2 . 지대건설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3 . 지대에서 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4 . 지대안의 비생산기관이 자체수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에

서들여오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5 .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물자

6.지대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일정한 수량의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7 .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통과짐

제4o조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
.

l . 다른나라로부터 지대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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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3 .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지대 안에서나

지대 찰의 공화국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출하지 많는 경우

5.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로 들여오는 물건이 자체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 지대에서 관광업, 려관업, 상업, 봉사업을 위하여 들여오는 생활

필수품과 식료를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관

세의 繫%를 감면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3o%를 감면한다 .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lo년 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철수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

제42조 지대에서 찰기 위하여 술, 맥주, 닫배와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도

록 따로 정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한도

수량범위 안에서 해당 관세의 5o%를 감면하며 한도수량을 초과하여 들

여오는 경우에는 초과한 수량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힌다 .

제43조 기관, 기업소가 면세로 들여온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을 리

용하여 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앞항의 제품을

국가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 또는 지대 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

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제품생산에 리용된 원

료,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물어야 한다.

해당 신고 기관, 기업소가 제품생산에 소비된 수입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대세

관이 해당 제품의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수입관세를 적용한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가 지대 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의 무역기관으로부

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도록 따로 정한 품종을 위탁받아 수출하거나

물자를 사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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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항에 지적된 경로를 리용하여 원자재가치가 2o% 이상 증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대생산품과 같이 증명문건에 따라 수출

관세를 면제한다
.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세기간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지대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보

세기간이 끝나기 lo일 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

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더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제4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위하여 림시로 지

대밖에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는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지대세관에 맡겨야 힌다
.

지대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

에 반입되지 않으면 지대세관은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 지대에서 수입물자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국경도착가격으

로 하며 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한다. 개인의 휴대품

과 우편물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매

가격으로 한다
.

제49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를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외화

환산률에 따른다
.

제5o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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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부터 l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관세를 물어야 힌다
.

제51조 지대세관은 지대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감독관리와 관련한 세관료금을 받는다 .

Jlj관료금의 적용대상과 비률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52조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관세를 문 때로부

터 l년 안에 더 바친 관세를 들려줄 것을 해당 지대세관에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대세관은 l5일 안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
.

제53조 지대세관은 관세와 세관료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l년 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 수 있다
.

기관, 기업소와 개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와 세관료금을 잘못 계산

하여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 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4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 들여온 보세물자를 정해진 보

세기간에 처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대책을 세우지 많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경매처리한다
.

제55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가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등록증을 회수한다
.

제56조 지대세관은 세관신고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신고원증을 회수하며 해당기관, 기업소의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수속을 정지시킨다
.

제57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 또는

세관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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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또는세관료금의 o.3%에 해당한 연체료를 받는다
.

제58조 이규정을 어기고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물자와 운

수수단에 대하여서는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또는몰수하며 정상이 엄중

한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59조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및세관료금의 납부등과관련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그에대하여 해당지대세관에 제기할 수있
다.

지대세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l5일 안에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

지대세관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부터 l5일

안에상급세관기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할수 있으며 상급세관기관은 그 를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
.

제6o조 신고청원에 대한세관기관의 처리결과에 다시의견이 있을경우

에는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lo일 안에해당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4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1999. 3. 21 내각 결정 제27호

제 i조 이규정은 다른나라의 짐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거쳐 제3국

에 중계수송하려는 짐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 중계짐수송

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중계짐임자대리업무 (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 한다) 에는 다른

나라 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짐의 접수, 발송, 작업 및 보관 수

속,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 수속, 비용청산, 사고처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

제3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대외운수기

관은 지대국경통과지점, 항,항공역에 다른 나라 결임자대리기관 (이 아

래부터는 검임자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4 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안의 시인

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 5 조 이 규정은 짐임자대리기관과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적웅된다 .

제6 조 짐임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

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 기관이라 한다.)

에 내야 한다
.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짐임자대리기관명, 소재지 .

창설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히고 대리업무와 관련한 다른 나라

짐임자의 의힝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승인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o

일 안으로 검토하고 절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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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

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8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지대관리기관에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문

건을 내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신청문건에는 짐임자대리기관명, 소재

지, 책임자명, 인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9 조 지대관리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lo

일 안으로 검토하고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한 다음 등록증을 발급해 주

거나 짐임자대리기관등록을 부결하여야 한다
.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o조 짐임자대리기 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와 대리업무계 약을 맺어야 한

다.

대리업무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날자, 대리업무의 내용, 다른 나라

짐임자의 임무, 짐임자대리기관의 임무, 중계짐수송 련계방법, 비용과 z L

청산방법, 문건송달과 통신련계 방법, 사고처리와 제재 및 분쟁해결, 계

약리행기간,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해당 수송수단에 실어보내려고 할 경

우 짐싣기 5일 전까지 배짐 중권 또는 운송장을 직성할 수 있는 자료를

짐임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제1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과 해당한

짐작업계약, 짐보관계약, 짐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밝혀야 한다
.

l. 점작업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수송수단명, 도착예정날자, 작업을 시작하는 날자와 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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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내는 날자와 시간, 작업비, 짐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

요한 내용

2. 짐보관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

자, 보관기관, 보관비, 짐의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3. 짐수송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종류, 개당 중량, 개당 용

적,짐보내는 지점, 짐도착지점, 경유지점, 짐보내는 사람과 짐받을 사

람,수송수단별 종류와 요구수량, 수송기간, 수송비. 짐수송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3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에 짐의

작업. 보관, 수송과 관련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내여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계약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제14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기차로 실어보내려는 경우 수송이 시

작되기 전달 2o일까지 윌짐차요구문건을 철도운수기관에, 중계짐을 비행

기로 실어보내려는 경우에는 중계짐반춘입신고문건을 항공역에 내야 힌다
.

제15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을 자기 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경우

직접 또는 짐임자대리기관을 통하여 국경통과 5일 전에 지대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16조 공화국령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짐,국제적으로 금지되여

있는 짐은 중계짐으로 수송할 수 없다
.

제17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이 중계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수송기

관으로부터 수송문건을 넘겨받아 수송수단에 짐실은 상태를 확인한 다

음 짐보관기관에 짐을 맡기고 짐보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18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보관된 중계짐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려

는 경우 침보관증과 세관의 경유를 받은 출고의뢰문건를 짐보관기관에

내고 짐을 넘겨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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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나라에 중계짐수송을 위한짐실이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배짐증권또는운송장과 같은 필요한 문건을 수송기관

으로부터 받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2o조 중계짐을 싣거나 부릴때의수량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검수,
검량한 수량에 준한다

.

제21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곧다른나라짐

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른나라짐임자는 빠른시일안에 사고난 중계짐의 처리대책안을 짐임

자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2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의 사고와 관련한 조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 다음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주어야 한

다.

제23조 중계짐수송문건에 지적된 수량보다 넘겨받는 중계짐의 수량이 많

을경우에는 다른나라짐임자와 합의한 다음세관의 승인밑에 짐임자

대리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나라짐임자의 요구에 따라중계짐의 검

사 및검역을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받을수 있다
.

중계짐에 대한검사 및검역은 그 짐을싣거나 부리우는 장소에서 한다
.

검사및검역기관은 중계침의 검사및김역이 끝났을 경우해당한 확인

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25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게짐의 검사 및검역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6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의 청산은 계약에 따라해당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 사이에 한다
.

짐임자대리기관은 해당기관과 비용청산을 한다음종합계산서를 만들

어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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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기준, 작업량 기준은 해당기관이 정

한다.

제28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에 의한조선원의 환산은 해당시기국제시세에 따라지대안의 공

화국 외국환자은행이 발표한 교환시세에 따른다 .

제29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을 대리업무계

약에 따라 짐임자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o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

다.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 는

중재기관이 처리한다.

제31조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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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대 건를양도및 저당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및저 당규정

1995. 8. 30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 질서를 세

워 지대안의 기업활동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

여 제정한다
.

제2 조 건물의 양도에는 건물의 임대, 배매, 교찰,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의 저당에는 건물소유권의 저당이 포함된다
.

양도 및 저당 건물에는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과 그 부속건물이 포

함된다.

건물이 양도, 저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권도 양도, 저당된다 .

제3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힌다.)

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건물을 저당할수 있다
.

제4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

는 조선동포는 기업창설승인문건 또는 투자승인문건에 밝힌대로 투자와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만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
.

제 5 조 이 규정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

제한다.

제6 조 이 규정은 건물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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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에게 적음한다
.

제 7 조 건물의 양도 및 저딩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

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래부터는 건플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제 8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힌 건

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제 2 장 건물의 임대차

제 9 조 건물의 임대는 건물의 사용료를 받고 그 리웅권을 넘겨주는 행위

이다.

건를소유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다
.

건글임대자는 임대하려는 건물의 위치, 웅도, 평면도, 면적과 같은 자료

를 건물임차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힌다
.

제1o조 건물을 임대차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의 임대자와 임차자의 이를, 소재지 또는 거

주지, 건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용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지불

기일 이밖의 될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발

부터 7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

대차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물임대차등록신청서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
.

건물임차자의 거주 또는 기업창설을 확인하는 문건사본 같은 것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임대차둥록신청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

으 로 검토하고 등록하거나 부결한 다음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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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를 등록한 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건물의 임대자는 건물임대차기간 안에 임대한 건물을 되찾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임대차기간안에 건물을 되찾을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건물임차자에게 보장해주고 건물임차자가 입은손해를 보

상해주어 야 한다
.

제14조 건물의 임대자와 임차자는 건물임대차계약과 공화국의 해당 법규

범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 건물임대자는 건물임차자의 핀물리용정형을 늘살펴야 하며건물

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 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게 보수기간에 생활할 수 있

는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건물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수비용은 건물의 임차자가 부

담하여 야 한다.

제16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

리고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건물을 보수

하었거나 건물에 생기는 손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세됐을 경우에는 거

기에든 비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임차한 건물에 장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건물의 명칭과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 건물임대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건물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임대료기

준에기초하여 당사자들?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찰에 소유의 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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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임대료를

물 때까지 매일 물지 않은 건물임대료의 o.l%에 해당한 연체료를 상대

방에 물어야 한다
.

제19조 건물의 임대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자에게 블가피한 사유가 생겨 임대료를 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에 임대료지불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의 임대료는 문 것으로 인정하떠 임대료의 보관과 지블에 드는 비용은

임대료에 서 지출된다
.

제2o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

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없어진다
.

건물의 임대차계익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

l. 건물임대자의 승인없이 건될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건물을 못쓰게

만들었올 경우

2.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

3. 임대하여 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여 주지 않을 경우

4.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경우

5. 이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제21조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를나기 전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

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건물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

상한다.

제22조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

약이 취소되였을 경우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자에게 넘겨준 다

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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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물의 매매 뫼 교한

제23조 건물의 매매는 건물의 값을 주고받은 다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주고 받는 행위이며 건물의 교환은 건물과 건물을 서로 바꾸는 행위이다
.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관매하거나 다른 건물과 교환할 수 있다
.

매매 및 교찰 건물에는 임대하여 준 건물, 건설하고 있거나 앞으로 건설

하게 될 건물도 포함된다
.

제24조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거래조건에서 건물임차자, 건물

공동리용자, 건물관리기관, 건물저당권자의 순위로 우선구매권을 가진

다.이 경우 건물찰매자는 우선구매권자에게 건물의 판매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

제25조 건물의 매매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한다
.

입찰의 방법으로도 건물을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해당

건물값의 o.2%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세워야 한다
.

제26조 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

건물의 이름 및 위치, 가격,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리행담보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건설위치. 설계보장조건 같은 것

을 더 밝혀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건물예익매매의 구매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io일 안에 계약대

상건설총액의 2o%에 해당한 선불금을 판매자의 거레은행돈자리에 넣어

야 한다.

제28조 건물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에 건물매매신청

서를 내야 한다. 건물매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할히고 매매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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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토지리용권증서사본, 구매자의 투자 또는 기업창설 승인서. 거주확

인서, 구매자의 신용확인서를, 건물의 예약 매매인 경우에는 건설허가증

서, 선불금지불확인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9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매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

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

제3o조 건물매매계약은 건물매매가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31조 건물을 예약매매한 경우 관매자는 계약대상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발부터 lo일 안에 건물의 완공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그 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

제32조 임대하여준 건물을 매매한 경우 판매자는 임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에 정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

무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

제33조 건물을 매매하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건를과 건물의 값을 주

고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값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찰에 소유의

건물값은 당자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34조 핀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찰매자와 구매자는 건물관리기관에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둥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서에는 건물매매승인서, 매매계약서, 건물

소유권증서, 토지리웅권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보고서, 준공검사서, 설계도면과 같은

문건을, 임대건물의 매매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더 첨부하여

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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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5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판매자에게는 건들삭제등록을, 구매자에게

는 건물취득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취득자에게는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해주어 야 한다
.

제36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건물과 교환할 수 있다
.

교환하는 건물의 가격차액은 화례 또는 다른 물건이나 채무로 청산할

수 있다.

건물의 교환절차는 건물의 매매절차와 같다
.

제 4장 건물의 증여 및 상속

제37조 전물의 증여 및 상속은 건물의 값을 받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

제38조 임대하여준 건물또는 저당한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

는 건물의 임차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임대차계약이나 저당계약에서 지닌건물을 증여하는자 또는상속하는자

의권리와 의무도 건물을 중여받는자 또는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

제39조 건물을 증여하는자와 증여받는자는 건물증여서를 만들어 공증기

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임대하여준 건물 또는 저당한 건물의 증여서는 건물임대차계약 또는 건

물저당계약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제4o조 건물을 상속받는자는 상속하는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수속을 끝내야 한다.

6개월 안에상속수속을 끝내지 많은 건물은 건물관리기관의 소유로 된다
.

건물을 상속 받으려는자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상속확인서

를 발급받은 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건물을 증석받았거나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의 증여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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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등록신청서를 건물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건물소유

권증서, 토지리용권증서, 공증을 받은 건물증여서 또는 상속확인서, 증여

세 또는 상속세 남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2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등록을 하며 증여받은자 또는 상속받은

자에게 건물소유권증서를 새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 5 장 건물의 저당

제43조 건물의 저당은 건물을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

건물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건물을 저당할 수 있다
.

제44조 공동소유의 건물을 저당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의

가 있어야 하며 임대하여준 건물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를임대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45조 은행대부를 받아 구입한 건물은 대부한 은행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만 저당할 수 있다
.

제46조 건물의 저당가격은 저당자와 저당권자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47조 저당한 건물은 덧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총액은 건물가격을

넘을 수 없다
.

제48조 건물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

건물저당계약서에는 건물의 명칭, 저당자의 주소, 건물의 면적, 수량, 저

당채무액, 저당기간, 리자, 건물의 가격, 보험관계, 처분방식과 같은 조건

을 밝혀야 한다
.

건물저당계약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제49조 건물의 저당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저당등록신청서를 건

물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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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저당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건물의 저당계약서
.

토지리용권증서, 천물소유권증서, 신청자의 신분확인문건, 저당자의 재

정상태검증보고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o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저당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저당둥록을 하여야 한다
.

건물저당계약과 저당권은 건물저당둥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51조 건물저당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저당계약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건물저당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물의 저당자는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저당건물의 가치가 별어져 저당채무를 담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53조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책임질 수 없는 원인으로 저당핀물의 가치

가 떨어졌거나 소멸된 경우 저당자가 받은 보험보상금 또는 손해보상금

에서 저당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

제54조 저당자는 저당한 건물을 저당권자의 승인밑에 다른 사람에게 임

대,찰매, 교환,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을 넘겨받는 자에게 건물이

저당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55조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저당채무를 리행하지 못하였

거나 저당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자가 없을 경우 저당한 건물을 마음대

로 처분할 수 있다.

저당건물의 처분절차는 건물의 양도절차와 같다
.

제56조 저당건물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처분비용의 지출, 세금의 납부,

저당채무, 이밖의 채무순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직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57조 건물의 저당권은 저당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저당전물을 처분하였

을 경우에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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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소릴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된 발부터 lo일 안으로 건

물관리기관에 건물저당권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 6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58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 사업과 관련한 감독통제사

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59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한 건들에 나들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o조 건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둥록을

미루거나 해주지 많을 수 있다
.

l. 건물의 양도 및 저당 등록신청문건이 불비할 경우

2. 건물의 양도 및 저당조건이 범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3.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양도받는

자 또는 저당권자의 신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건를 양도 또는 저딩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블공평한 경우

제61조 건를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건물을 관매하였거나 건물의 용도를 변

경시켰을 경우에는 건물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건물 가격의 2-10%,

건물의 이름, 외형을 면경시켰거나 건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해

당 건물가격의 2~ 5 %에 해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 .

건물의 양도, 저당 등록 및 등록취소수속을 정한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값의 2 ~ 3 % 에 해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
.

제62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

제63조 이 규정을 어겨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

를 받은 날부터 o 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웃기관은 접수한 신소청원을 3o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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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힌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관기관 또 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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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가공무역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i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가

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수

입을 늘이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이다 .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넘겨받아 외국기업이 요구

하는 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린가공, 외국기업이 제공

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가공, 조립하

는 위탁가공도 가공무역에 포함된다
.

제 3 조 이 규정은 가공무역을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

대라 한다.) 안의 공장, 기업소에 적용한다 .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들 사이에도 이 규정에 따

라 가공거래를 할 수 있다
.

제4 조 가공무역은 세계시장의 수요와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가

공능력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

위원회(이 아레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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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공무역대상의 인사승인

제6 조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

업,건재공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제 7 조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

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8 조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이 아

래부터는 가공자라 한다.)와 외국기업 (이 아래부터는 주문자라 한다.) 사

이에 맺는다
.

가공무역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품명, 규격, 수량, 포장 및 상

표 조건, 검사 기준과 방범, 보장기간 및 제공지점, 가공, 조립제품의 보

증기간, 가공비, 부대비용과 그 지블방법, 지불기간, 지불화페, 결재은행

과 돈자리, 위험부담범위와 한계, 이밖에 절요한 내웅을 밝혀야 한다.

제9 조 가공무역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가공무역상대편 당사자명, 소

재지, 수입하거나 주문자가 제공할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 가공자가 가

공,조립할 제품명, 수량, 가공능력, 보장기간,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

은 내용을 밝히고 가공무역계약서사본 또는 수출입계약서사본, 경제기

술타산자료, 가공비계산기초자료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o조 경제기술타산자료에는 공장, 기업소가 현재 가지고있는 로력 및

기술장비의 효과적리용, 기술의 갱신대책, 가공무역제품의 합리적인 선

정,외화수지균형, 외화수입과 같은 경제적효과성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에 검토

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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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혀가증을 받은 날부터 2o일 안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였

을 경우에는 lo일 안으로 취소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바쳐야 힌

다.

제 3 장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제1피조 계약딩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

주문자가 가공자에게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자가 주문자

에게 넘겨주는 가공, 조림 제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과 계약조건에 맞

게 리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정한 기일과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사이에 합의한 다음 지대딩국에 알려야 힌다
.

제15조 계약당사자는 주문자의 계약리행담보를 위하여 선불금을 세출수

있다.

가공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문자는 선불금의 반찰과 위

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문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블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으

로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문자에게 반환한다
.

제16조 보증기간안에 가공, 조립제품의 질적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공자가 수리해 주거나 교찰해 주어야 한다
.

제17조 계약리행기간에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기되였

을 경우에는 계약의무의 리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즉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

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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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같은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

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리행을 리유없이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위

약금을 물거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힌다
.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의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입게되는경우즉

시늘어나는 손해를 막기위한대책을 세워야 한다
.

늘어나는 손해를 미리막기위한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제2o조 계약에 정한가공비, 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제때에 지블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한 리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주문자가 가공, 조립제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날부터 6개월

이넘도록 넘겨받지 않을경우가공자는 그것을 판애처분할 수 있다.

판매처분하여 얻은금액은 가공비, 보관관리비 같은것을공제하고 나머
지를 주문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22조 주문자는 가공자가 가공, 조림제품을 계약조건대로 보장하지 못

하였을 경우가공, 조립제품의 접수를 거절할 수있으며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포장할 것을요구할 수있다. 이경우생

기는손해와 추가비용은 가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한다
.

제 2 3조 가공자는 계약에서 정한방법과 기간안에 주문자가 제공한 원료

와 반제품, 부분품에 대한검사를 하석야 한다
.

검사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한기간안에 교환 또는

보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줄 것을요구하는 경

우가공자는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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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 장 가공무역을 위한 켱영찰동

제25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포장재, 기

계설비,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제26조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

제27조 가공자는 주문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주문자의 기술적 방조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공자는 지대딩국의 승인 밑에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외국기업의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로동자를 기

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일부 원료, 연료, 반제품, 포장재와

로력, 자금, 동력, 숑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을 지대당국에 네야 한다.

지대당국은 가공자가 낸 소요량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과의 련계 밑에

계획에 맞물려 주어야 한다
.

제29조 가공자는 가공, 조립 제품의 지표별 생산 및 보장 계획을 어김없

이 수행하며 질,납기와 같은 계약조건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3o조 가공자는 외국기업과의 련계밑에 시장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가

공무역을 확대하여야 힌다
.

제31조 가공자는 주문자와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이나 공

화국령역 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에 제를의 부분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가공자는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의 수송과 제품의 가공, 보관 과

정에 대한 위험담보를 세워야 한다
.

계약에 따라 가공자가 보험에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화국령역 안에 있

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제33조 가공자는 주문자의 기술적요구대로 창고시설을 갖추고 원료, 반

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 제품의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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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공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외결제를 하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열고 대외결제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 가공자가 번 외화는 해당 법규범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 것은 납부하

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 경영용물자.

기계설비의 수입,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 비응으로 쓸 수 있다.

제36조 가공자는 번 외화를 승인된 용도밖의 대상에 유웅하여 쓰거나 국

외에 예금할 수 없다
.

제37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활동에 절요한 외화자금을 무역은행 또는 외국

투자은행에서 단기 또는 중기 대부를 받아 쓸 수 있다
.

제3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제품생산에 쓸 원료, 반제플, 부분품과 가공.

조립제품을 가공무역과 관련이 없는 대상에 돌려 쓸 수 없다
.

제39조 가공자는 주문자로부터 경영용물자, 생산용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것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

제4o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보상할 책

임을 진다
.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1조 가공무역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

제4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ooo원 ~i반원의 벌금

을 물린다
.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43조 가공무역계약리행과 관련한 의견상의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

에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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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공인조각및등록규정

1996. 3. 28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

인 조각, 등록, 리용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증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

증하는 기본수단이 다
.

제 3 조 공인조각을 출인하는 사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

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하며 공인을 둥록하는 사업은 라진.선봉시

안전국(이 아래부터는 사회안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제4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

외극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공인도 이 규정에 따라 조각,

등록한다
.

제 5 조 공인의 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

공인의 직경 또는 길이는 諸미리메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 조 공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에는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거나 나라들 사이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웅을 넣을수 없다
.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공인의 둘레에 조각하며 외국인투자기

업을 상징하는 표식은 공인의 중심에 조각한다
.

제8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한다 .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된 명칭을 더 포함시켜 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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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기업둥록기관에 등록

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

제1o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승인을 받아야 조각할 수 있다
.

제11조 공인을 조긱하려고 할경우에는 공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

야 한다.

공인조각신청서에는 해당한 신청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대당국은 공인조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

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인은 도장방에서 조각하거나 자체로 조각할 수 있다
.

공인의 재료는 금속이나 수지, 나무, 고무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을 조각한 날부터 7일안으로 사회안전기

관에 공인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공인조각승인서사본, 도장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인둥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
.

공인등록부에는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소재지, 등곡날자와 같은 내웅을

밝히고 공인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도장표를 붙인다
.

제16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경우에만 쓸수있다
.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입원, 외국출장과 같은일로자리에 없을경우에는

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을 쓸 수 있다
.

제17조 공인은 공적인 문건에만 적는다
.

공적인 문건에는 비준문건, 통계문건, 증명문건. 확인문건, 계약문건, 합

의문건, 신청문건, 청구문건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이 적혀진 문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진

다.

. 2 6 7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템규집

제19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위임에 의하여 기요부서(기요일

군)가 보관관리하며 기요부서(기요일군)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자

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

제2o조 공인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 공인을 잃어버했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사회안전

기관에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기업책

임자의 승인밑에 조각하고 리용할 수 있다
.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지 많는다 .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기업등록을 취소

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공인을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24조 이 규정을 어졌를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ooo원 ~l만원의 벌금

을 물린다
.

제25조 공인 조각 및 등록, 리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

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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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및경 영규정

1996. 4 . 30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공업지구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현대적인 기업체로 이루어진

구역이 포함되며 공업지구개발에는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기간 토지를

개발용지로 임대하여주고 그가 공업지구의 토지정리, 하부구조(상하수

도, 난방, 전기, 도로, 통신), 기본건축물(생산건물, 공공건물, 보조건물 .

부속건물)을 건설하게 하는 종합개발과 하부구조만을 종합적으로 건설

하게 하는 부문개발이 포함된다
.

제 3 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다.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 구역, 비행장, 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도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밭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리윤

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 6 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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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업지구개 발

제7 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과 투자합의를 한 다음 지대당국에 공업지구개

발계획을 내야 한다
.

공업지구개발계회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과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

제8 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에 검토하

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업지구개발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수정, 보충,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 조 공업지구개발계 획을 심사승인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1o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를 만들어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설계합의문건

을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해주거나 공업지구개발

설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업자에게 수정,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

관,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

식으로 할수 있다. 이경우공화국의 해당법규범에 따라외국인투자기

업을 창설하여야 힌다
.

제12조 공업지구개발구역안의 농업출토지를 개발용지로 이전하는것과

관련한 비출, 살림집, 공공천물, 기타부착물을 철거또는 이설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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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웅지를 임차한 날부터 i2개월 안으로 개

발에 착공하여야 한다
.

제14조 공업지구개발을 힙영, 합작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

가는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할 수 있다
.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리용권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여러 외국투자가를 인입할 수 있다
.

공업지구개발에 인입시킬 외국투자가는 개발업자가 선택하며 지대당국

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힌다
.

공업지구개발에 여러외국투자가를 인입시켰을 경우에도 개발업자는 공

업지구개발웅지 임차자의 의무를 그대로 리행하석야 한다
.

제16조 개발업자는 주주모집, 사채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공

업지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7조 공업지구개발이 끝났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공검사는 공업지구개발대상의 특성에 파라 개발단계별로 하거나 대상

별로 할 수 있다
.

제 3 장 공업지구경영

제18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부착물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공업지구의 개발이 계약에 정한 양도조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

도 임대료의 전액을 지불하고 총투자액의 3o% 이상을 투자하였을 경

우에는 개발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토지와 건물, 기타부착물의

양수인을 자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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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o조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도는 선진

기술을 들여 올 수 있는 대상, 제품수출액이 높은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야 한다.

제21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양도받아 경영하

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기

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

제22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

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

권을 지대당국에 넘겨야 한다
.

공업지구의 기술경제적 특성으로 지대당국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블할리한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계속 관리운영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

국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를 통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

영을 개발업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로

경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업지구의 경영방법은 개발업자가 정한다
.

제2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의 행정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개발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공업지구안에 필요한 행

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6조 공업지구안의 체신시설은 지대당국이 관리운영한다
.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에 체신시설를 건설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대당국

에 이관하고 해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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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7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의 실현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

여야 한다
.

제28조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정한 기일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공업지구

개발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토지임대료의 l %에 해당한 벌금

을 물리며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박탈한

다.

제29조 공업지구개발을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칙, 공업지구개발계획과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몰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l만~5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

제3o조 개발업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

은 날부터 2o일 안에 신소와 청원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1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범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이나 중

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

딩사자들의 힙의에 따라 분쟁을 제3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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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광고규정

1996. 4. 30 정무원 결정

제 1조 이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찰발히 벌리며 광고

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

여 제정힌다
.

제2 조 광고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개광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알림

광고, 모집광고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있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 및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거주하고 있는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광고주라 한다.)는 지대에

서 광고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할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출판보도기관

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광고기업 (이아래부터는 광고업자라 한다.)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

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기업이 포

함된다.

출관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만이 할 수 있다
.

제5 조 광고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

제6 조 광고업을 하려고 할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지대당국에 광고기업창설신청서를 내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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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찰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광고업은 기업을 따로창설하지 많고

출관보도기관이 겸하여 한다
.

제7조 광고의 내용은 건전하고 진실하며 친절한 것이어야 한다
.

제 8 조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광고, 퇴폐적인 광고, 허황한 광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많는광고, 남의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 것과 같은 광고는 할 수 없다
.

제 9 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보호구역, 자연찰경보호구, 특별

보호구,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같은곳에는 광고물의 설치또는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제1o조 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경우지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고신청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출관보도기관명, 광고명, 광

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또는제시장소, 광고
물보존기간, 광고를 낼출관물명, 출판부수 및광고내용에 대한보 도 날

자,시간, 회수와 같은내웅들을 밝히고 광고물이 설치또는제시장소와

관련한 합의문건, 이밖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출
제 1 1조 지대당국은 광고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확인

하고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제12조 광고업자 또는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고 할경우에

는광고주와 광고업자 또는출찰보도기관 사이에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

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또는제시장소, 광고
물의 제작 및 설치또는제시기간, 광고내용에 대한보도날자, 시간, 회
수와광고를 낼출판물명, 계약위반에 대한책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광고승인과 관련한 문건, 광고물의 제작및설치설계와 같은 문

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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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고주는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였을

경우 광고비를 지블하며,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제시

하였을 경우 그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광고비와 사용료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1피조 광고물은 문화적이여야 하며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제작, 설치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지대당국은 광고들이 파손되어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경우 광고주에

게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 광고물은 지대당국의 허가없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체 또

는 이설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고칠 수 없다 .

제16조 광고주는 광고될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 광

고될을 철수하고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 광고물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끝나기 7

일 전에 지대당국에 광고물보존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를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 설치를

수정 또는 중지시키거나 5,ooo원~l만원의 별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신소와 청원

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와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관

또는 중재 기관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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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 업로동규정

1999. 5. 8 내각 결정 제4o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떠 그들의 로

동생활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외국투자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

블, 로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 야 한다
.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

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4 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블가항력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

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포함된다 .

제6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찰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

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들이 공화국의 로동법규범

에 맞게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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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

로동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로동보수와 생활조건의 보장,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를, 상

벌,사직 조항 같은 것을 밝혀야 힌다
.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찰방이 합

의밑에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계약문건을 지대로동기관에 내야 한다
.

제9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동조직, 로동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로동기관이 한다
.

제 2 장 로력의 채s

제1o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

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익을 맺고 그에 따라로력을 받아 들여야 한다
.

로력채출계약문건에는 업종별, 기능별, 로력수, 채용기간, 로력비, 로동

생활 보장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 로력알선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 안

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

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로력알선기관은 해당한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1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힙작, 합영을 하는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측 당사자의 종업원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먼저 받

아들여 야 한다
.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야 한다
.

로력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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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지 많을 수 있다
.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없이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으며 종업원이 직업병을

않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와 병으로 6개윌까지의 기간

에치료를 받고 있는경우, 녀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 임신, 산전산후휴

가,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내보낼 수 없다
.

제15조 종업핀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기업의 생

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기업이 파산에 직

면하여 부득이하게 로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종업원이 기

업에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를을 심히어긴경우에는 채용기간

이 끝나기 전이라도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힙의하고 내보

낼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일을해야할사정이 생긴경우와 전공이 맞지않아자

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

게된 경우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본인의 잘못이 아닌사유로 기업에서

내보내는 경우 그에게 일한 년한에 따라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년

한이 l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i개될 분의 로임에 해당한 보조금을

주며 l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될로임액에 일한 해수를 적

용하여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사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내보내거나 사직하기 l개월 전에 해당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기

업소재지의 로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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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의 로

동법규범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해 주어야 한다.

제2o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절요한 경우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다.

제21조 특수경제지대안의 인민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

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입직전 양성의 형

태로 한다.

제 4 장 로등시간과 휴식

제22조 종업원의 로동일수는 주 6일, 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힘들고 어려운 로동의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

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년간 로동시간 범위에서 로동시간을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

제23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블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

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

절일과 공휴일의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l주일 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 업은 해당한 종업원에게 해마다 관혼상제를 위한 l-5일간

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

특별휴가기간에는 광복려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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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로 등 보 수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로임기준은 중앙로동기관이 정한다
.

중앙로동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로임기준을 종업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

조업준비기간의 로임,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해당 기관의 승인

릴에 정한 월로임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정한 로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로임기준, 로

임지블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힌다 .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

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

휴가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는 휴가받기 전 3개원 동안의 로동보수총액

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휴가기간의 로동보수액 계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종업원에게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鉛料 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를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 밖의 낮 연장작업 또는 로동시간안의 밤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o%(명절일작업과 로동시간밖의 밤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는 l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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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

제3o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

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

하는데 기여한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을 일힌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내주어야 한다
.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낼 경우에

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로동보수를 주어야 힌다
.

제 6 장 로 통 보 호

제32조 외국인주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완비하여 작

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

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

로동안전기술교육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l~2주일로 한다
.

제3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녀성종업원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잘 갖

추어 주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녀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

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

유치원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

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에게 내주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범에 정한기준보다. 낮
지 않게 외국인투자기업이 정한다

.

. 2 8 2 .



외국인투자기 업로동규정

제3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사망되였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

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 7 장 사희보협, 사희보장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또는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텍을

받는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를, 정휴양 및치

료가 포함된다
.

보조금과 년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문건 또는

보조금과 년금을 받아야 할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내

야 힌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문건을 사회보험기관에 내여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로동보수

를주는날에해당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오는데 s .

는려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문건에 의하여 먼저내주고 후에청산받아

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년금,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

관에신청문건을 내여수속한데 따라사회보장년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힌다
.

제38조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보조금, 년금은 공화국의 로동법규범

에 따라 계산한다
.

제39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

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기업과 종업원에게서 받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
.

제4o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정양소, 휴양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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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휴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남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

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

제4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

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운

영과 같은데 쓸다
.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3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업무중지, 벌금적용과 같

은 행정적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

다.

제4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규정의 집행과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소와 청

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料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4 57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

결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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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 업부기 계산규정

1995. 12. 4일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페자금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

를 화페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이다
.

제 3 조 부기계산년도는 해마다 l월 l일부터 l2월 3l일까지이다
.

제 4 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

이 있어야 한다
.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

제 5 조 부기계산은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에 하여야 한다
.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의 양식은 중앙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

제6 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으로 한다
.

복식기입은 경영거래를 부기계산자리에 올릴 때 두개의 계산자리에 서

로 맞세워 다같이 올리는 방법이다 .

제 7 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로 경영계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을 겹쓰기 하여야 한다
.

제8 조 부기문건은 부기계산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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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lo년, 2o년, 영구 보존한다 .

제1o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기업의 재정부기부서가 맡아하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

제 2 장 부기계산원칙깍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

제12조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

을 하는것은 경영계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를게

정하며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척에서 하여야 한

다.

l.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4.부기계산년도안에서 부기계산방법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1라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수입, 지출을 계산하

는 수단이 다
.

제15조 부기계산자리의 순위설정과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재정기관이 정

한다.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재산계산자리, 채무계산자리, 자

본계산자리)와 손익계산표계산자리(수입계산자리, 지출계산자리)가 2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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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는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며 수입, 지출 계산자

리는 손익계산표에 반영한다
.

제16조 부기계산자리의 기입은 계산자리의 항목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l. 재산계산자리의 기입은 재산의 증가와 잔고를 차방에, 재산의 감소를

대방에 힌다
.

2 . 채무및자본계산자리의 기입은 채무및자본의 증가와 잔고를 대방

에,채무 및 자본의 감소를 차방에 한다.

3 .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

말까지 주계액으로 대방에 한다
.

4 .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

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

한다.

류동재산에는 구입및저장, 생산 및판매, 결제단계에 있는재산이 포

함되며 고정재산에는 유형의 고정재산과 무형의 고정재산이 포찰된다
.

투자재산에는 l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유가증권, 채권, 전블비용 같은

것이포함되며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18조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감

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또는류통비에 넣는다
.

제19조 재산의 구입가격은 취득가격 또는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

액으로 한다
.

류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가격은 취득가격으로반 계산하며 물자구입

경비는 따로 계산한다
.

고정재산가격은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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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o조 류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의 소비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평균가

격으로 한다
.

제21조 채무의 계산은 l년까지의 단기채무와 l년이 널는 장기채무로 갈

라한다.

단기채무에는 단기대부금, 단기수형채무, 구입채무, 내줄 로임, 남부할

세금, 남부할 사회보험라 전수금, 재산보험보상금, 기타 채무 같은 것이

포함되며 장기채무에는 장기대부금, 사채, 장기수형채무 같은 것이 포함

된다.

제22조 자본의 계산은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l. 등록자본금은 현물재산, 화페재산을 투자할 때마다 계산한다 .

2. 현물재산의 투자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

로 한다.

3. 합영기업의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일정한 비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4. 기업의 기금은 합영기업인 경우 리사회가 결정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합작기업인 경우 공동협의회가 정한 비를로 계산한다
.

5. 당해년도 리윤은 류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

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6. 처리하지 못한 리윤은 당해년도 리윤에서 분배처분된 리윤을 공제한

나머지 리윤으로 계산한다
.

제23조 수입의 계산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물 인도수입, 기타 수입으로

갈라 한다
.

수입은 제품판매금액이 입금되였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포함된다 .

제24조 제품판매수입은 관매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 주문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하한 것

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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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받은자가 판매실현한 것만 판매수

입으로 계산한다
.

3. 견본판매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출하

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

4. 예약판매인 경우에는 받은 예약금가운데서 예약상품을 인도한 것만

찰매수입으로 계산한다
.

5. 할부찰매인 경우에는 자금회수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이 되였을 때에

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

제25조 제품관매수입은 제품별 관매량에 제품별 실지 판매가격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

할부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

제26조 건설물인도수입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 건설공사가 완공되였을 경우에는 완공된 건설물을 당사자에게 인도

한것만 건설수입으로 한다
.

2.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

입으로 한다
.

제27조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계산

한다.

제28조 지출의 계산은 찰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

관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원가 또는 건설

공사진 행원가로 계산한다 .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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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 기 결 산

제29조 부기결산은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결과를 확

정하는 종합적 인 재정총화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의 경영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충화하고 기

업의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o조 부기결산은 될,분기, 년도별로 하여야 한다
.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류동고일람표를, 분기 및 년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힌다
.

제31조 부기결산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표로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만들어야 한다
.

재정상돼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면으로 갈라 종

합하고 대조하는 균형표이다
.

손익계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목별

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분석하는 부표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데 따

라 만들어야 한다
.

제32조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할계산자리원장의 부기계산자리잔

고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힌다
.

제33조 결산리윤은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리윤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제34조 부기결산서는 기업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부

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부기결산서는 정한기간(분기부기결산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l5

일,년간부기결산서는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될말) 안에 해당 세무기

관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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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기계산에 대한 캄독통제

제36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37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5,ooo원 ~l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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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 업명칭제정규정

1999. 3. 13 내각결정 제2l호

제 1 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외국인루자기업의 명칭에는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되는 합영기업
.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명칭이 포함된다 .

외국기업의 싱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도 이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

제 3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승인사업은 기업창설심사숭인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제 4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 수 있다
.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경영활등을 하는 경

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두개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두

개의 기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

제 5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

l. 투자가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것으로 된 상호

2. 기업의 중심내용

3. 기업의 형태

4. 채무에 대한 기업의 책임한계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기업의 명

칭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상호를 붙여 정한다 .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하석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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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같아야 한다
.

제 8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명칭을 가질 수 없다
.

l. 국가 및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명칭

2. 다른 기업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돈될수 있는 명칭

3. 수자로 된 명칭

4. 대중을 기만하거나 대중에게 리해를 잘못 줄 수 있는 명칭

5. 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의 이름으로 된 명칭

6. 정치 및 군사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된 명칭

7. 취소둥록을 한지 l년이 못되는 기업의 명칭

제9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법적효력을 가지

며 공화국령역 안에서 전용권을 가진다
.

제1o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문, 도장, 은행돈자리, 간판, 우편물 같은데

사용하는 명칭은 등록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

상점, 식당과 같은 봉사기관의 간판에는 명칭을 간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

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한 날부터 l년안

에는 변경시킬 수 없다
.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명칭을 기업의 재산과 함께 다른 기업

에 양도할수 있다
.

이 경우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업의 명칭은 하나의 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의 명칭을 양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한 명칭을 쓸 수 없다
.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과 관련한 전용권을 침해당하였을 경

우 심사승인기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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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4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비법소득의 몰수, 벌금의

적용, 영업중지, 기업등록증회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

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

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料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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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 업등록규정

1999. 3. 2 1 정무원 결정

제1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둥록질

서를세우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이라 한다.)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등록이 포함된다
.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도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

제3조 기업등록은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 안의 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기업둥록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

제4 조 기업등록기관에 둥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활동은 법적

인 보호를 받는다
.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은 금지한다
.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조 기업등록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무역기
관이 한다

.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찰부터 3o일(상주대표사

무소는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2o일) 안으로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

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려고 할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에 기업

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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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문건, 기업의

규약, 투자확인문건 또는 투자담보증(외국은행의 지점은 경영활동과정

에 진 채무에 대하여 본사가 책임진다는 담보증), 도장표 같은 것을 첨

부하여 야 한다
.

제9 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o조 기업등록은 기업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부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기업의 책임자, 기업의 형태, 등

록자본, 경영활동범위, 존속기간, 상주대표사무소의 인원수와 같은 내

용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 기업둥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안으로

기업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

기업등록증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기업의 명칭, 상주대표사무소의

인원수, 소재지, 경영활동범위, 존속기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업등록증은 공화국의 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증서이다 .

기업등록증의 내용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제13조 기업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lo일 안으로 기업등록기관

에 알려야 하며 기업등록증을 잃어버린 날부터 3o일 안으로 찾지 못하

였을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14조 기업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기업등록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등록내숑이 변경되었거나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업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재정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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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업둥록기관은 기업등록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많

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8조 이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을 적용, 비법소득

의 몰수, 영업중지, 기업등록증의 회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주며 어

긴 행위가 엄줌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19조 기업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諦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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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보 호 법

1986. 4. 9 최고인인회의

제5기 제7차희의 채택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책

제 1 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찰

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

제 2 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

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

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찰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

적으로 늘인다
.

제 3 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힝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찰경을 꾸리기 위하

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

국가는 찰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

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제 4 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

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

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

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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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찰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

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 6 조 국가는 찰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

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

제 7 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

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제 8 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 9 조 이 범은 대기와 물,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

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많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흐관리하는 질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범> 에 따른다 .

제 2 장 자연찰켱의 보존과 조성

제1o조 자연찰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

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찰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

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

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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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

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흐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찰경보

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

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를의 솔밭, 해수욕장 .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

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것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및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

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찰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찰아 쓸 수 없다
.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잡을 수 없으

며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찰경보호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를을 수 없다
.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

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7조 도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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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주변과 구획안의빈

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록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

도시안과그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나무를 심을수 없다
.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석야 하며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사업을 집중적으

로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것과같은작업

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

제 3 장 환겸오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

이다.

모 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공민은 국가의 찰경보흐한계기준과 오염물

질의 배출기준 및소음, 진동 기준을 엄격히 지컥야 한다
.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소음, 진동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

제2o조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위한가극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야 한다.

지방행정 및경제지도기관은 해당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사이에 위생

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엔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물

자를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

동할 수 없다
.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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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대적인 배기가스측정수단을 갖추고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

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츨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

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찰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

으 로 보수정비하며 먹는물을 잘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燎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과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감문, 강하천 .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

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

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

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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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 2 8조 항과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

제29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가지버릴물의 침전

지,정화장과 오물, 공업페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와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및광재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많
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를을덮어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
하여야 한다

.

제3o조 대기, 물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국가적
으 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玲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

제31 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 농약

이공기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에 출러들지 않게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많도록 하여야 한다
.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때에는 해당찰경보호감

독기관의 승인을 밭아야 한다
.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페설물에 의하여 찰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

과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

위환경에 대한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박아야 한다

.

제3 3조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및페기하는 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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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 물질취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집짐숭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딩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

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

과 찰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

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핀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은 주민

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및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종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

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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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절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찰경보호위원회를 둔다 .

제4o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찰경보호감

독기관들이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 있는 기관이 한

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

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찰경을 더 잘 보

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찰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

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

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

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

제44조 준공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

지 많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 측정기관들

의 역할을 높여 찰경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

오수와 석러가지 버릴들,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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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흐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

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

제 5 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뫼 제재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공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기관, 기업소, 단체 및공인은 그 손해를 보

상하여 야 한다
.

제48조 찰경보호질서 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찰경

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

제5o조 항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령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

제51조 찰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

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

제52조 나라의 찰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인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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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소 송 법

1994. 5.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희의 결정

제 1 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이바

지한다.

제 2 조 국가는 재찰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를게결합하

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

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찰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찰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

록 한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

체및공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있는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 2 장 일 반 규 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찰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

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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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

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부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o조 민사사건의 재찰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

켜야 할 절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

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

제11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

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

관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찰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

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판사, 인민

참심원, 검사, 재관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제l심재판에 참가하였던 찰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

리하는 제l심 또는 제2심 재관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5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l3~l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

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

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

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

야 할 사유가 생졌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였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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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소는 이 법 제l3~l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

l.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 밖의 재관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운다
.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찰정으로 해결한다
.

제18조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l심사건은 2개월, 제2심

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l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될,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

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날, 그런 날이 없을 때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

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

제2o조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21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

제22조 재찰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

제 3 장 소 송 당 사 자

제23조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 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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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

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25조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딩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
.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졌을 경

우에는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

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

제28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 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

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 원고나 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
.

제29조 제기된 사천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

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

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

제3o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

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

사자의 신청, 재찰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 딩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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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인과

행위능력이 없는자는부모또는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

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그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

제34조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

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 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

제3 5조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

제 4 장 증 거

제36조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증인의 말,증거문서, 증거물, 감정

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

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관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

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

제38조 재찰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

집할 수 있다
.

. 3 l l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39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

제4o조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

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여야 찰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

다.

제41조 재판소는 관할지역 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n

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를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

다.

제43조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낼 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설을 그대로 말하여

야 한다.

제45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

본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한다
.

제48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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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부문의 국가적 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

길수 있다
.

제49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필 자료를 재관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사의 승인릴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

요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

제5o조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

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관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에 증인의 말
.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관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

하고 조서를 만든다
.

계 5 장 재 판 관 할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l.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를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 민사사건의 재찰은 인민재찰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

판소는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 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

접 재관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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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찰소에

보낼 수 있다
.

제55조 민사사건의 재찰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

제56조 다음과 같은 사건의 재판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에서 한다
.

l.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 공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

사건

4. l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

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제57조 법인과 그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를행위로 발생한 사건

의 재관은 법를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

제58조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

는 재판소에서 한다
.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담아야 할 곳이나 짐이 찰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

에서 한다
.

제6o조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었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

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

제61조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

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재관소에 넘겨야 한다. 재관심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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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다른 재찰소로부터 넘겨받은 사전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수

없다.

제62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전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

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관소의 승인

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

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찰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6 장 소송의 제기

제6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리익을 보호받기 위

하여재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리

익을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64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

제65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관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
으 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를서로 보띤을 경우에

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

와 같이 인정한다
.

제66조 소송장에는 재찰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

직위, 주수 청구내용과 그근거로 되는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
.

제67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붙인다
.

l.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 소재블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남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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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많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

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재관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撚주 제66~商조의 절

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7o조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67조에 규

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힌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준 기간 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

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準 U .

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준 기간 안에 고치지 많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

제71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소송을 거부한다
.

제7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

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안으로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찰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

터 lo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제73조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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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 장 재 판 준 비

제74조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찰준비를 한다. 재판

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

제75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5일 안으로 피고에게 보내

주며 그에게 소송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

다.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

제76조 관사는 재찰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

제77조 판사는 재찰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

제78조 판사는 재찰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갇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여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

다.

제8o조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

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테프 같은 것을 첨부할 수 있다.

제81조 관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관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

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

산을 담보처분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

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 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힌다
.

제82조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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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83조 관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 를 중지한다
.

l.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3. 재관,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취급되고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駱조 제l~2호의 경우에 재관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3~4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 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

를 계속할 데 대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

제85조 관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들사이의 화해가 이루

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 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찰정으료 승인한다
.

제86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찰정을 한다
.

l. 중재,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

인 경우

제87조 재관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

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찰소에 상소할 수 있다
.

제88조 판사는 재관준비가 충분히 되였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찰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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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같은 것을 만힌다
.

제89조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 밖

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9o조 재관소는 재관심리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

련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

나 우편으로 보낸다
.

제91조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

펼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 수 있

다.

제 8 장 재 판 인 리

제92조 재관심리는 판사인 재찰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

소가 한다. 관결, 찰정의 집행 및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 또 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찰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

리에는 재판서 기가 참가한다
.

제93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

다.

제94조 재관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

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

제95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

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

제9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

제97조 소송당사자가 재관심리에 참가하지 많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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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룬다. 피고가 재판심리에 두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리유없이 참가

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참석하지 많은대로 재관심리를 하여줄 것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원고가 재판

심리에 두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98조 재관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

제99조 재판장은 재관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

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

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

인이 재관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

제1oo조 재찰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

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찰 데 대한 의견이 없는

가를 묻는다
.

제1 o1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

제1 o2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같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

다.

제1o3조 재판장은 사실십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

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

제1o4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심리 순서를 정한다
.

제1o5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감정인은 재

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제1o6조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l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

재관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를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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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

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

제1 o7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 것을 요

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

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여 놓고 심리할 수 있다 .

제1 o8조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 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

제1 o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

음번 재찰심리에 부르지 많을 수 있다
.

제11o조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찰

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 수 있다
.

제111조 재찰소는 이 법 제4l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

제1 12조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김사의 의

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 수 있다
.

제1 13조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

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 14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심리를 미루고 관정

으로 감정을 맡긴다 .

제115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재판정에 내놓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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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6조 재관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

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

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11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駱조, U1]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

제118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야 한다.

제119조 재관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

제12o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

보게 한다
.

제121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

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 데 의견이 없는

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122조 재관장은 사실심리가 끝난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

실심리를 다시 한다
.

제123조 재관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관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

제124조 재관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으 로 재판심 리조서를 만든다를

l.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 3 2 2 .



민사소송법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 재찰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관심리순서에 따라 재관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찰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관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lo. 검사의 의견

제125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

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

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찰장은 제기된 의견이 를은 경우에는 관정으로 재판심리조서

를 고치게 하며 부당한 경우에는 리유를 붙인 관정으로 거부한다
.

제 9 장 판결, 판정

제126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화국법의 요구

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찰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

제127조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에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l.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어렇게 할 것인가

5 . 소송비웅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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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

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관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

제129조 재판소는 다를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

l. 청구를 승인하는 관결

2. 청구를 거부하는 관결

제13o조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임자에게 들려줄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

다.

제131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l.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

게 부담시 킨다
.

2. 이 법 제銘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

를 피고에게 물릴 수 있다
.

제132조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

제1 33조 찰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

l. 재판심리날자와 재관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관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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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lo. 소송비용의 부담

ll. 판결, 판정의 집행방범과 상소, 항의 절차

제134조 관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제135조 재판소는 재관심리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

한 제재를 가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정으로 해결한다
.

l.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흔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

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찰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제137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

련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찰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

로 한다.

제138조 제l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

나 이 법 제l撚조 제4호에 해당한 판정과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찰정은 고칠 수 있다
.

제139조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l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를 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14o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

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

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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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

의서를 찰결, 판정을 내린 제l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

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l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 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붙인다
.

제142조 제l심재관소는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

당 사건기록과 함께 한 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

제143조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 급 높은 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4조 제l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당사

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 45조 관결은 다음과 같은 때에 확정된다
.

l.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때

2. 상수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l심재판소의 판결를 지지한 때

3. 상소, 항의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때

제 1 o장 제2심재판

제146조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 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l

심재찰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

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제147조 제2심재찰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

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

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

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

제148조 제2심재관은 찰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l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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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블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 수 없다
.

제15o조 제2심재찰소는 제i심재판소의 판정, 관결이 출게 네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찰정을 한다
.

제151조 제2심재관소는 제i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

제152조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i심재관소의 판결, 판정

을 취소하고 그사건을 다시심리할 데 대한판정을 하석 제l심재판소

의 재찰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

l . 재판소 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 재관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많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여 주지않았거나 소송당사자

로 될수 없는자를 원고또는 피고로 하여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 제2심재찰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법제撚조의 사유를 발견하

였을 경우에는 제l심재찰소의 판결, 관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

제154조 제2심재판소는 제i심재판소의 관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

우에도 제l심재관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

제155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없다
.

제11장 비 상 상 소

제156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요구에 어긋났을 경우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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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졌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

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158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

판소에 제기한다
.

제159조 중앙재관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

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

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찰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16o조 재관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

소 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

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

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

제161조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2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찰결, 관정에 대한 비상상

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시, 중앙재찰소의

관결, 관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

한다.

제16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

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

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

'.☞재판소 소장이 한다
.

제164조 중앙재찰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

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관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

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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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에 알린다
.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

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 1 2장 재 심

제167조 재심은 다를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

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다
.

l.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찰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

행위를 하없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찰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

결,관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제168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

에 제기한다
.

제169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

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한 급 높은 재판소와 검찰소에 힌다
.

제17o조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줄

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

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

제171조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l개월 안으로 필

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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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또는 중앙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에는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

제1 72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관사 3명으로 구성된 재관소가 심리해

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관소

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

제1 73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

제174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l심재판소에 보내여 다

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75조 관결, 관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

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을 집행하

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176조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관소의 관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관결, 관정이 확정된 날

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i개

월 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77조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

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

제17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

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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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l. 빛을 물어야 할 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었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8o조 집행원은 집행이 같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

제182조 재관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

l.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

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는 재관소는 l5일 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 고 그

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

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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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l996. 7 .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질서를 세우며 중계무역업

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

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중계무역은 이 나라의 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

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 무역이다
.

제 3 조 공화국의 무역회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

다.) 안에서 중계무역 찰동을 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지대 안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대리인을 두고 중

계무역찰동을 할 수 있다.

지대에서 중계무역찰동을 하려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

의 지사, 대리인은 지대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 조 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

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업자라 한다.)은 법

적인 보호를 받는다
.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5 조 지대중계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

지대당국이 한다
.

제6 조 이 규정은 중계무역업자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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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계무역를의 반출입

제 7 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

인,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제8 조 반출입하는 중계무역품의 출하지, 수량, 원산지, 상표조건은 제한

하지 않는다 .

제9 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

해를 줄 수 있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 수 없다
.

제1o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

제11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

(이 아래부터는 지대세관이라 한다.)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야 한다
.

제12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신고는 중계무역업자의 세관신고원이 하여

야 한다.

제13조 중계무역를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

지대 안이나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중계무역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는 관세를 적용한다
.

제 3 장 중계무역플의 보관 및 가공

제14조 중계무역품은 창고,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깆춘 장소

에만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특별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끝나

기 lo일 전에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석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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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계무역품의 보관료는 짐임자가 부담한다. .

제18조 중계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 포장,

조림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다
.

제19조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가공대상, 가공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

제2o조 중계무역품의 가공은 중계무역업자가 하거나 지대 안의 기업들에

위탁하석 할 수 있다
.

제21조 중계무역품은 공화국령역안의 무역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판

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찰매자는 품명, 수량, 넘겨주는 시기 같은 것을 밝

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

제22조 중계무역품은 지대 안에서 일정한 수량을 견본으로 판매할 수 있

다.

일정한 수량의 견본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중계무역품반출신고서에 령

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감 독 톰 제

제23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대세관

이 한다.

제24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 반입이 금지된 중계무역품이 들어오지 많는가를 감독한다
.

2. 반입되었던 중계무역품의 품종과 수량이 정확히 반출되는가를 감독

한다.

3.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보관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

4. 중계무역품을 지대세관에 신고한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움직이는가

를 감독한다
.

제25조 다를과 같은 경우에는 1,000-1,5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중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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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품을 를수한다
.

l. 지대 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중계무역품을 소매(견본판매는 제외)하는 경우

4. 지대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는 경우

제26조 중계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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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청부건설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청부건설에 대한 제도와 질서

를 세우며 청부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건설주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

는 지대라 한다.)의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 3 조 주문받아하는 설계, 위탁받아 하는 건설(이 아래부터는 청부건설

이라 한다.)은 공화국의 설계기업소 또는 건설기업소가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도 청부건설을 할 수 있다.

제 4 조 건설대상에는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는 대상과 건설물을

개축, 이개축, 증축, 복구, 개건, 확장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

제 5 조 대상설계를 주문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설계사업소라 한다.),

대상건설을 위탁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시공주라 한다.)는 주문설계

또는 청부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기능로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 6 조 시공주는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하며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힌다.

제 7 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물자의 가격과 운임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

격에 준한다
.

제8 조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의 주문, 청부건설, 건설로력과 건설자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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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계의 보장과 같은 필요한 봉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

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제9 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

기관이 힌다
.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설감독기관과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

제1o조 이 규정은 건설주와 설계사업소, 시공주를 비롯한 청부건설과 관

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

제 2 장 건설대상의 주문설계

제11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만든다 .

전설주는 대상건설을 위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만들기 전에 건설명시서

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건설명시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네야 한다
.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에는 건설주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

부지면적, 물과 전기 및 열의 소요량, 물자의 수송량, 건설대상의 규모와

능력을 밝히고 토지리용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o

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설총투자액이 2.ooo만원 이상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중앙

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건설명시서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고칠 수 없다
.

제14조 전설주와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를 자체로 하거나 공화국 또

는 다른 나라 설계사업소에 주문할 수 있다
.

대상건설의 설계에는 과제설계(형성설계)와 기술설계(기본설계)가 포함

된다.

. 3 3 7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15조 건설대상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건설주 또는 시공주는 설계사업소

와 주문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

주문설계계약서에는 주문자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준공년도, 설계단계, 건설물의 구조 및

형식, 설계 변동과 중지, 설계비의 지블, 설계문건의 부수, 설계문전의 양

도날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건설명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설계사업소는 계약된 건설대상의 설계 가운데서 건설측량지질조

사,비규격설비설계와 같은 일부 대상의 설계를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계약에 맞게 위탁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17조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

하여 고칠 수 있다
.

제18조 블가피한 사정으로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

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계약의 리

행대책을 협의하여야 힌다
.

제19조 설계사업소는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한 건설대상의 위탁설계를

종힙하여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

건설대상의 주문실계는 주문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

제2o조 과제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합의하석야 한다 .

건설총투자규모가 2,ooo만원 아래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합의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핀설총투자규모가 2,ooo만원 이상 건설대상의 과제

설계에 대한 합의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이 한다 .

제21조 건설대상의 설계비는 설계문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lo일 안으로

청산하여 야 한다.

설계비는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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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 상 건 설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주명, 소재지, 건설능력과 같은 내용을

밝힌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

제23조 지대당국은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io일 안에 검토하

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

제24조 청부받은 대상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히가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

제25조 건설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지대건설감

독기관에 내야 한다
.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국적, 건설 대상명과 능력, 건설위치, 건

설총투자액, 건설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나 투

자승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26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io일 안에

검토하고 건설혀가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설허가증을 발급한다
.

건설혀가를 받지 않은 건설대상은 착공할 수 없다
.

제27조 건설주는 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

측량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28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의 설계에 근거하여 건설총투자액을 결정한 다

음 대상건설을 주문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공주는 대상건설과 관련한 수문지질, 기상기후 자료와 건설작

업량, 물자수송량, 공사조건과 같은 자료를 료해하여야 한다
.

제3o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 사이에 대상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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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한다
.

청부건설계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l. 건설 대상명과 능력

2. 건설총투자액 또는 공사작업량단가

3. 건설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단계별 완공시기 포함)

4. 건설자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5. 건설공사의 변경, 중지와 그 처리방법

6.보장 또는 대여할 건설자재, 건설기계, 설비, 비품의 명세, 인도 시기.

방범

7. 건설물의 질보증 기간과 방법

8.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9. 건설부지 안애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 비용과 그 부담관계

lo.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ll. 이 밖에 필요한 내웅

제31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다음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

문건, 건설허가문건, 토지리웅증 같은 것을 시공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일부를 다른 시공주에게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주와 합의하고 청부건설계약에 맞게 하청부건설계약

을 맺어야 하다
.

제33조 시공주는 건설주가 보장하지 못하는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

을 자체로 또는 무역기관에 위탁하석 수입하거나 지대당국을 통하여 해

결하며 대상설비의 조립을 다른 나라 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제34조 대상건설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관련한 범규범에 따라 한다.

제35조 건설주는 직접 또는 지대당국의 알선을 받아 건설감독원을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주에게 선정된 건설감독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36조 건설감독원은 청부건설계약서와 설계문건의 범위 안에서 건설주

. 3 4 o .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를 대신하여 대상건설을 감독하며 그에 대하여 건설주 앞에 책임진다
.

제37조 시공주는 건설현장대리인을 정하고 건설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건설현장대리인은 대상건설에 대한 시공지도와 기술관리를 맡아한다 .

제38조 건설주는 시공주에게 대상건설찰공을 담보하는 담보금과 공사완

성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문건과 청부건설계약서의 요구에 맞게

대상건설을 완공하여야 한다
.

제4o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날부터 io일 안에 건설총투자액의

3o%에 해당한 선불금을 시공주에게 주어야 한다
.

제41조 선불금은 청부건설대상의 자재와 설비, 로동보수, 임대료, 동력비 .

수송비, 가설비와 이 밖에 건설주가 인정하는 항목에만 써야 한다
.

제42조 시공주는 건설현장총계획도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을 전개하며 건

설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지대의 환경보호대책과 천설장 주변에 있는 인

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3조 설계문건과 공사현장상태가 차이나거나 설계문건에 오차가 있을

경우와 예견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설감독원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

제44조 건설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시키 y i

차후대책을 시공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

l .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정한 기간 안에 완공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착공기일이 지났으나 정당한 리유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건설대상을 설계대로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시공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한 공사기간에 대상건설을 완성

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대하여 건설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6조 시공주는 건설주의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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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늘어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

지하고 건설주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제47조 시공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건설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책

임지지 않는다
.

l. 건설감독원의 시공지도에 따라 시공하였을 경우와 건설주 또는 건설감

독원이 요구하는 시공방법과 건설자재, 대상설비로 시공하었을 경우

2. 건설감독원이 검사 또는 시험한 건설자재로 시공하였을 경우

3. 건설주 또는 건설감독원의 책임에 의하여 건설이 진행되였을 경우

제48조 시공이 끝난 공정은 건설감독원의 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9조 시공주는 시공이 끝난 공정에 쓰인 자금을 건설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주는 시공주가 청구하는 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o조 건설주는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완공할 수 없는 경우 건

설공사완성보증인에게 건설을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 대상건설을 완전히 중지하는 통지가 있을 경우 청부건설계약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설물,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은 건설주와 시공

주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52조 시공주는 종업원과 건설물, 대상건설에 쓰이는 설비 및 물자의 안

전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제 4 장 건설를의 준공 및 인도

제53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청부건설이 끝났을 경우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건설주에게 보내야 한다
.

제54조 건설주는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받은 다음 준공검사성원으로

건축, 생산기술공정, 전기, 체신, 난방, 상하수도와 같은 전문부문의 검사

성원을 지대당국에 의뢰할 수 있다
.

지대당국은 건설주의 의뢰에 따라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을 보장해 주어

. 3 4 2 .



자유경 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야 한다.

제55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컴사를 끝낸 날부터 2o일 안으로

해당건설물을 넘겨받은 다음그결과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알려야 한

다.이경우지대건설감독기관은 완공된 건설물의 기술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56조 건설주는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청부건설자금을

청산하여 야 한다
.

제57조 건설주는 공사의 일부 대상이 완공되였거나 완공되기 전이라도

시공주와 헙의하고 그것을 리음할 수 있다
.

제58조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은 i년으로 한다
.

질보증기간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늘일 수 있다
.

대상설비의 질보증기간은 대상설비제작자가 정한 데따른다
.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사고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슬감정결과

에 따라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수하거나 보상한다
.

제59조 건설주는 완성된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io일 안에지대당국

에 건설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6o조 전문청부건설기업이 아닌지대찰의공화국령역안에 있는시공주

는 청부받은 전설대상이 없을 경우지대안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

제 5 장 건설감독 및 분쟁해결

제61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주와 건설주가 건설부문의 법과규정을

정확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2조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1,000-1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변

상,몰수와 같은제재를 주며어긴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 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63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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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

소송 절차로 해결한다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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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관광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찰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관광객은 정한 질서에 따라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 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에는 려행을 통한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포함된다 .

제3 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

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려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

는 지대 관광려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

체 및 개인 사이에 및은 관광계약에 따라 힌다
.

제4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국적, 민족, 정견, 신앙에 관

계없이 나라와 지역, 개인들 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 교류하는 원칙

에서 한다
.

제 5 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려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려행승인문건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관리기관이라 한다.)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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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광려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이 포함된다
.

제 6 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 관광객은 관광려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 .

제 7 조 국가관광지도기관과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

게 다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 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 8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

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

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

다.

제 9 조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는 국가관광지도기관

의 지도밑에 지대관광관리기관이 한다
.

제 2 장 관 광 려 행

제1o조 관광려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조직하는 해당 나

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광려행신청문건

을 내야 한다
.

관광려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

는 대표부의 이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하다
.

제12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려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

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하다.

관광려행동의는 서면이나 모사전신, 인쇄전신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객이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관광려행을 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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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대관광려행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대관광려행사는 2 4

시간 안으로 관광려행을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

당,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

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15조 관광객은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창설 및운영,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6조 관광객은 관광려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규정, 사회질서를 지키

고 주민들의 례의도덕과 생찰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광려행

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17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

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 장 관광 봉사 및 료금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려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봉사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o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

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에게 숙박용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21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밖의목적으로 지대에 왔던외국인, 공화

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

를 조직하여야 한다
.

제22조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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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한다. 이 경우 치료에 든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

제23조 관광료금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관광객이 입국

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

제24조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한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라장 관 광 관 리

제25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려행사, 지대

관광봉사기 업이 한다
.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

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광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광려행의 승인,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

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

제27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출사맞물림과 같은 관

광봉사조직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을 종합하여 분기 l차씩 지대관광관리

기관에 내야 한다
.

제2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할마

다 l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29조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지대 안에서

전문으로 관광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o조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투자가가 지대 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

과 미리 합의한 다음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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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 지대 관광규정

관광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 안의 관광지

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2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

사기업의 관광봉사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3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계약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

제34조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같

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거나 5oo~l반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

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35조 관광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범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한 절차로 해결한다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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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 인규정

l996. 7 .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

와 관련한 수속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외

국투자가(조선동포 포함)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의 일군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 조 대리인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기업창설과 관면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수속과 같

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 조 대리인으로는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직 소유자

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

제5 조 대리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범적인 보호를 받는다 .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위임한자(이 아래부터는 본인이라 한다.)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 조 대리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

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

제7 조 이 규정은 대리인과 본인. 대리인활동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

제露조 대리인이 되려는 일군은 관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기관, 기업소는 일군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업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9 조 대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위임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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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야 한다
.

위임대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자, 대리권의 범위와 내

용,대리기간, 계약딩사자의 권리와 의무, 련계방법, 대리비와 그지블방

법,제재 및 분쟁해결, 이 밖에 절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1o조 외국투자가는 위임대리계약을 및었을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급해주어 야 한다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소속 기관또는 기업소명, 대리인의 임무와

권한, 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리인둥록신청서를 내여등록을 하여야 한

다.대리인둥록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장, 직위, 대리권의 범위
.

대리기간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위임대리계약서사본, 위임장사본,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대당국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기업창설심사숭인대상에 대한 대리

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에 의견

을 달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12조 대리인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대리인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대리인등록의 승인 및부결 정형을 3일안으로

지대당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3조 대리인등록은 대리인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

지대당국은 대리인을 등록하였을 경우대리인에게 대리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대리인등록을 승인받은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

리인등록을 하석야 한다
.

제14조 위임대리계약은 대리인을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를성실하게 하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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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

제16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

게 돌아간다 .

제17조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과 민사거래행위를 한 제3자 앞에 책임진다
.

제18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투자 및 기업창설을 방

조하는 전문 봉사 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2o조 대리권은 위임대리계약서에 밝힌 대리기간이 끝났을 경우, 위임

대리계약이 취소되였을 경우,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밖에

대리권의 소별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

제21조 대리인의 대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대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대당국에 대리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야 한다
.

대리기간연장신청서에는 대리권의 연장기간과 그 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대리비는 위임대리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석 정한다 .

제23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대리행위를 중지시키거

나 대리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

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24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석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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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화페자금 조성 운용과 관련한 업무찰

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

여 재정한다
.

제2 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림된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은 이 규정에 따

라 한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포함된다
.

제3 조 부기결산년도는 해마다 i월i일부터 i2월3i일까지이다 .

제4 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면역문을 붙인

다.

제 5 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

부표에 대한 계산은 단식기입방법으로 한다
.

제6 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

부기계산을 외화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일어난 시기 무역

은행이 정한 외화 환산 및 결제시세로 환산한 조선원을 겹쓰기 한다
.

제7 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5년, lo년, 2o년, 영구보존한다 .

제8 조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

행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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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 원칙

제 9 조 부기문건을 잘 만들고 부기계산을 바로하는 것은 은행업무계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원칙, 부기계산자리. 부기계산방범에 맞게 부기

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1o조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전자계산기의 기억테프, 기억원판 포

함),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전표가 포함된다 .

제1 1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

l. 재산, 채무, 자본은 일정한 구분, 배렬,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넣어

야 한다.

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며 재산항목과 채무, 자본 항목을 상

쇄하지 말아야 한다
.

3. 은행의 재무내용을 분석관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정상태표에 따

로 밝혀야 한다
.

4 . 재산의 합계액은 채무,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를

제12조 손익계산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

l. 비용과 수입은 실지 이루어진 지출 및 수입에 따라 계산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에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 비용과 수입은 총액으로 올리며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쇄하지 말

아야 한다
.

3. 비용과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분류하며 련관되는 비용항목과 수입항

목은 손익계산표에 맞대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

l.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업무결과를 사실대로 계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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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석야 한다論

3 .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과 관련한 거래를 구별하여 계산하석

야 한다.

4 . 부기계산방법을 마음대로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 장 부기계산자리차 그 계산방법

제1피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비용, 수입을 계산하
는 자리이다

.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자리를 바로정하고 재산, 채무, 자본의 변동과

비웅, 수입의 증감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

제15조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항목, 손익계산표계산자리
항목이 포함된다 .

재정상태표 및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의 배렬순위와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

제16조 재정상태표계산자리항목에는 재산, 채무, 자본계산자리가 포함

된다.

재정상태표 차방에는 재산계산자리가, 대방에는 채무및자본금 계산자
리가 놓인다

.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한다
.

류동재산에는 현금과 그밖에 l년안에현금으로 전환시킬 수있는재산

이,고정재산에는 l년이상리용하거나 소유하는 재산이, 연상재산에는

손익계산상 일시재산으로 계산하였다가 다음결산기에 데용으로 처리
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

제 18조 재산계산자리에는 현금, 예치금, 최단기 대부, 할인수형, 유가증

권,대부금, 외국찰자, 기타재산, 지블승낙담보,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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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금계산자리에는 현금 및 그와 같은 재산의 증감을 처리한다 .

현금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지출하었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

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2o조 예치금계산자리에는 본점 또는 중앙은행기관에 대한 시좌예치금

의 수입, 지출 거래를 처리한다 .

시좌예치금을 예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시좌예치금을 찾았을 경우

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21조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은행, 그밖의 금융기업에 단기대부를 하

거나 회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

최단기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

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일정한 거치기간안의 단기대부만 처리한다 .

제22조 할인수형계산자리에는 수형의 할인 및 수형대금의 수입거래를 처

리한다.

수형을 할인하였을 경우에는 수형액면금액으로 차방에, 수형대금을 받

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23조 유가증권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

자리에는 국채, 지방채, 사채, 외국증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

한다.

유가증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원가에 의하여 차방에, 판매하였

을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24조 대부금계산자리에는 자금의 대출 및 회수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

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계산자리와 같

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자금을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

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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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조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외국과의 찰자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

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사는 외국환자, 파는 외국찰자, 외국타점

예치, 예입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때는 거래를 일으誰을 경우 차방에, 렇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또는 대방에 생긴다
.

제26조 기타재산계산자리에는 환자결제예치금, 전불비용, 미수수익 계산

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제27조 지블승낙담보계산자리에는 제3자를 위하여 한 채무의 보증 또는

그 해제거래를 처리한다
.

채무를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

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지블승낙담보계산자리의 거래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

제28조 고정재산의 계산은 영업용 동산, 부동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으로 갈라 한다
.

제29조 영업용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영업용 건물, 즙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영업용 건를, 즙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대비용를 포함한 원가로 차

방에, 그것을 처리하였거나 감가상각하었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3o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래를 계산한다
.

동산,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

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

제31조 연상재산계산자리에는 창림비를 계산한다
.

제32조 채무에는 고정채무, 류동채무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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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채무에는 지불기한이 l년 이상의 채무가, 류동채무에는 지불기한이

l년 아래의 채무가 속한다
.

채무의 지불기한은 재정상태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33조 채무계산자리에는 예금, 최단기차입금, 차용금, 외국찰자, 기타채

무,담보금 및 준비금, 지불승낙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제34조 예금계산자리에는 예금의 접수, 지불 거레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

리에는 시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

리가 속한다
.

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예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

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

제35조 최단기차입금계산자리에는 담보붙은 최단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

환 거래를 처리한다
.

최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

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

제36조 차용금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그것을 상

환하는 2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재할인수형, 차입금 계산자

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자금을 차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찰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

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

제37조 기타채무계산자리에는 미결제찰자예입, 미불세금, 미틀비용, 미리

받은 리익, 차입유가증권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제38조 지불승박계산자리에는 거래자에 대한 지불보증거래를 처리한다
.

지불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액으로 대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

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

제39조 자본금계산자리에는 자본금의 증감을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블입자본금, 예비기금, 임의의 적립금과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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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줄없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

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

제4 o조 신탁업무에 대한부기계산은 일반은행업무계산과 구별하여 계
산자리를 따로 가지고 하여야 힌다

.

제41 조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수입과 비용을 처리힌다. 이계산자리에

는수입계산자리와 비용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년도초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수입

을차방에, 비용을 대방에 기입힌다
.

수입과 비용의 차액은 차방또는대방에 생긴다
.

제42조 수입계산자리에는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 봉사거래수입계산자리,
기타업무수입계산자리와 같은계산자리가 속한다

.

제43조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에는 대출금리자, 유가증권리자 계산자리
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대출금리자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및최단기대부와 같은대출금의 수입리자를 계산한다
.

유가증권리자계산자리에는 소유하고 있는유가증권에 생기는 리자를 f )

산한다.

제4 4조 봉사거래수입계산자리에는 환자수입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사
채수탁수수료 계산자리와 같은계산자리가 속한다

.

환자수입수수료계산자리에는 송금환자, 대금청구수수료를, 자금결제수

수료계산자리에는 수형의 발행, 돈자리환치 수수료와 같은수수료를, 사

채수탁수수료계산자리에는 사채수탁에 파르는 수수료를 계산한다
.

제4 5조 기타업무수입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리익, 유가증권매매리익,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 준비금해제 계산자리와 같은계산자리가 속한다

.

외국환자매매리익계산자리에는 외국찰자를 매매할 경우매매리익과 결

산기말에 재고를 평가하여 생기는 평가리익을, 유가증권매매리익계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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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구입가격이상의 관매액과 재고유가증권

의 정가리익을 계산한다 .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구

입가격이상의 판매액을, 준비금해제계산자리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

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해제하였을 경우 그 해제액을 계산한다 .

제46조 비용계산자리에는 자금조성비용, 봉사거래비용, 영업비용, 기타

업무비용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제47조 자금조성비용계산자리에는 예금리자, 최단기차입금리자 계산자

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예금리자계산자리에는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과 같은 예금에 대

한지블리자를, 최단기차입금리자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차입한 최단

기차입금에 대한 지불리자를 계산한다 .

제48조 봉사거래비용계산자리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는 봉사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계산한다 .

제49조 영업비용계산자리에는 인건비, 물건비, 세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

산자리가 속한다 .

인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직원의 로동보수를, 물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

건물유지비, 경영용 설비, 비품비를, 세금계산자리에는 기업소득세, 지방

세와 같은 남부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

제5o조 기타업무비웅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손실액, 유가증권매매손

실액, 손실준비금편입 액,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 준비금편입 액계산자

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

외국환자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외국찰자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손실액

과 결산기말평가에 의한 손실액을, 유가증권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유

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져 생긴 매매손실

액과 재고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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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생기는 손실액을, 준비금편입 액계산자리에는 결산기 에손실준비 금,퇴직

보수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

제 4 장 부 기 결 산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의 재정상태와 업무활동결과를 확정하기 위

한 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

부기결산은 월,분기, 년도별로 한다
.

년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

제52조 부기결산에서는 결산정리계산자리를 설정하고 재산을 감가상각

하거나 재평가하며 받지못한 리자,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과 같은 수입

과 비용을 정리하고 장부가격을 실제가격과 일치시켜야 한다
.

제53조 결산정리계산자리에는 건물, 즙기의 감가상각, 유가증권, 외국찰

자평가손실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

제54조 고정재산은 실제가격으로 평가하여 장부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
.

제55조 유가증권의 평가는 결산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시가가 원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며 그 차액은 유

가증권상각계산자리에서 손실 또는 리익으로 처리한다 .

제56조 대부금은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반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

상환기에 회수되지 않은 대부금과 담보가 없거나 시가가 대부금액보다

낮아진 담보물은 손실로 처리한다
.

제57조 외국환자는 결산당일의 환자시세로 평가한다
.

환자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화채권, 채무의 차액이 채권초과인 경

우 리익으로, 채무초과인 경우 손실로 처리하며 찰자시세가 올라가는 경

우에는 반대로 처리한다
.

제58조 미불비용, 미수수익은 따로 산출하여 손익계산에 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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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비용에는 지불하지 않은 정기예금의 리자를, 미수수익에는 받아들

이지 못한 사채의 리자를 기본으로 계산한다 .

제59조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 및 전불비용은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에

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에는 기일이 되지 않은 할인료, 대부금리자를, 전

불비용에는 이미 지불되였으나 다음 결산기에 속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

제6o조 부기결산에서는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준비금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이 포함된다 .

제61조 손실준비금은 일시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채권, 그밖의 대부금 또

는 이에 준하는 채권의 합계액에서 재할인수형, 가수금가운데서 대출금

의 회수분 같은 것을 공제한 채권을 대상으로 적립한다
.

제62조 퇴직보수준비금의 한도는 영업년도말현재의 재적종업원에게 계

산지블할 것으로 예견하는 퇴직보수액으로 한다 .

제63조 재산을 감가상각하고 재평가하며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였을 경우

에는 부기결산보고서를 반들어야 한다
.

부기결산보고서에는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그에 따르는 부표가 포함

된다.

제64조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산자리원장(계산자리카드)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거나 종합계산자리잔고를 가감하는 방

법으로 만든다
.

제65조 결산리익금이 확정되였을 경우에는 결산리익금에시 2세금을 공

제하고 남은 리익금으로 리익금처분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66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 안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

기마다 지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를 본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

표와 합쳐 본지점 종합재정상태표, 종합손익계산표를 만들어야 한다.

제67조 부기결산서는 외국투자은행 책임자,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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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기부기결산서는 다음분기 첫할 l5일 안으로, 년간부기결산서는

다를해2월안으로 해당기관에 내야한다. 이경우년간부기 결산서에

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68조 중앙은행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을 감

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9조 중앙은행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외국

투자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

제7o조 이규정을 어기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5,000-1만원의 2벌금

. 을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법적채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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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 업 부기검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숭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를 객관적으

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

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다 .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

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

제3 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무역회사의 지

사, 대리인은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의 부기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 조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에서

한다.

제5 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찰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제6 조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

다.

제 2 장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림증원

제 7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에 대한 검

증을 하는 조직이다
.

제 8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구성된

다.

부기검증사무소에는 3~lo명의 부기검증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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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다
.

제1o조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l5일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

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명칭, 장소, 성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J1.1 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
.

제12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될 수 있다
.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 시험위원회가 준다
.

제13조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이상

의 급수를 가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하

지 않아도 부기김증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 3 장 부기김증 대상. 절차와 방법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리윤 및 분배 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

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 몫 및

투자실적과 관련한 문건, 로임계산문핀,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리

자계산지불 문건, 이밖의 부기계산문건에 대하여 한다
.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

성을 확정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에 포함된다
.

제15조 상담봉사는 부기 계산, 결산 문건의 작성, 부기일군의 양성사업과

같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다
.

제16조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이 의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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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기검증은 부기검증원이 한다
.

부기검증원은 자기가 한 부기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

제18조 부기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부기검증사무소에 부기검증의

뢰서를 내야 한다
.

부기검증의뢰서에는 기업명,부기검증대상, 부기검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19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부기김증원을 지적하여야 한다
.

제2o조 부기검증은 의뢰에 따라 정기적인 검증과 비정기적인 검증으로

갈라한다
.

제2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

계산문건을 열람료해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

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22조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정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야 한다
.

제23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

하며 의견상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제24조 부기검증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기 계산과 결산,

부기문건의 작성과 같은 것을 방조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을 내야

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26조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은 부기검증사무소를 운영하

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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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검증사무소는 분기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분기 첫달2o일까지,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2월 l5일까지 중앙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

제27조 부기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대찰의 중요성에 따라5년, io년, 영구

보존한다
.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켤

제28조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부기검증원자격을 박탈

하거나 500-2,000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

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29조 부기검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o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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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 대 화패류통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숭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페류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화

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류통화페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이 아래부터는 조선원이라 한다.)이

다.

제 3 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현금(외화와 바운 돈표 포함)을 류통시킬 수 없

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 또는 외화교찰소( 2

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 현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

제4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공화국공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화페류통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제 5 조 지대안의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

기관이 한다
.

중앙은행기관에는 중앙은행과 지대중앙은행지점이 포함된다 .

제6 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있는 기관, 기업

소사이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무현금거래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 수 있다
.

제 7 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안에서 경제거래를 하는 경우 외화현

금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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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기관, 기업소는 기업을 하여 취득하였거나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원현금을 제때에 지대거래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

제 9 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

현금을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

제1o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조선원을 다른 나라에 내갈 수 없다.

제11조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정리자률과 금융기관의 예금지

불준비금의 적립비률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대 안에서 조

선원현금에 대한 류통을 조절할 수 있다
.

제12조 공화국공민이 지대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

으 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원현금과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

역 안으로 송금하는 조선원의 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

제13조 조선원과 외화의 교찰비률(이 아래부터는 환률이라 한다.)은 지대

외화관리 기관이 정한다.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외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를을 변동시켜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를은 지대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외화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화조정기구는 조선원현금, 외화현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봉사

기구이 다
.

제16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현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찰한 조선원현금은 외화교찰증에 밝힌 교환액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

현금과 바꿀 수 있다.

제17조 개인이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은 외화는 조선원현금으로

내주거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 외화현금으로 내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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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액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거나 예금으로 받아들

인다.

제18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령역 안의 기관
.

기업소사이 경제거래와 관련한 무현금거래에 따르는 외화와 조선원과의

환률은 해당 거래당시의 지대환를을 적용한다
.

제19조 조선원을 경영수입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는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조선

원을 버는 데 지춘된 수입 상품 및 원자재 대금에 해당한 외화금액과 얻

은 리윤의 7o%까지로 한다
.

제2o조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판매하여 번 외화의 일정힌 액을 외화로

전환시키는 준비금으로 거래 은행돈자리에 늘 남겨 놓아야 한다
.

지대안의 외국환자은행은 은행돈자리에 남겨놓은 준비금을 원천으로 기

관,기업소가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비금

의 범위는 외국환자은행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제21조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아 예금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

화로 전환할 수 있다
.

제22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과 교환한 외

화현금의 4o%를 지대중앙은행지점에 의무적으로 맡겨두어야 한다
.

제23조 지대중앙은행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

으 로 바꾸어 주는데 필요한 외화교환준비금을 늘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한도는 지대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찰액의 4o%

로 한다.

제24조 외화교찰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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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외화교찰준비금의 보유정형을 늘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25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될현금(조선원, 외화)수

블정형을 다음달 5일 안으로 지대중앙은행지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이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1,000-5,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거래되는 조선원현금과 외화현금을 몰수하며 어긴 행위가 엄

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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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 대 국경결역규정

1996. 6 . 18 정무원 결정으로 숭 인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전염병과 해로운

벌레, 잡풀, 독성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고 사람들의 생명

과 건강,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다른 나라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다른 나라에 나가는 려행자와 짐, 수송수단에

대한 국경검역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제 3 조 지대에서의 국경검역은 국경출입지점에 있는 국경검역기관이 한

다.

국경출입지점에는 지대안의 국경철도역과 국경건늠길, 자유무역항, 항공

력이, 국경검역기관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 국경수의검역기관, 국경식물

검역기관이 포함된다
.

제4 조 국경위생검역은 려행자와 의약품(독약, 마약, 극약 포함), 혈액과

혈장,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고기 .

알과 같은 동물성식료품은 제외),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시체를 넣은 관,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위 생검역대상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

제 5 조 국경수의검역은 동물, 그 부산물 및 가공품(국경위생검역대상은

제외), 알과 정액, 동물성배자, 수의약품(수의용 독약, 마약, 극약, 생물약

품 포함), 수의병원성미생물균주, 동물성짐승먹이, 사양관리도구, 깔개.

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수의검역대상이라 한다.)에 대

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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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제6 조 국경식물김역은 식물과 그 표본, 씨앗, 알곡, 남새, 과일, 감자, 목

화,잎담배와 만담배, 약초, 반가공한 식물성제품, 농작물의 부산물과 ; 1

가공품(국경위생검역대상은 제외), 목재, 토양과 그 표본, 식물성짐승먹

이,식물병원성미생물균주, 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식

물검역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

제 7 조 국경검역기관은 필요한 경우 활, 일가루,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과 그 원자재, 식료품의 포장재와 같은 검역대상에 대하여 공동검

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국경검역은 검역대상이 려행자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도착

한 즉시에, 기차, 자동차, 비행기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머무르는

시간에, 배인 경우에는 해가 틀 다음부터 지기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제 9 조 다른 나라 배는 l지점에 도착한 즉시 검역 신호기를 려우거나 검

역신호등을 켜야 한다
.

검역신호기나 검역신호등은 국경위생검역이 끝난 다음 내리우거나 꺼야

한다.

제1o조 국경검역은 검역문건소지정형을 확인하거나 검역문건의 내용과

검역대상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한개의 국경검역대상을 놓고 여러 국경검역기관이 공동으로 검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대상을 맡은 국경검역기관이 통일적으로 시료를 채

취하여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 1조 국경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대상과 분석에 필요한 량은 해당 중앙

검역기관이 정한다
.

중앙검역기관에는 중앙위생검역기관과 중앙수의 검역기관, 중앙식물검

역기관이 포함된다
.

제12조 중계짐, 통과짐의 국경검역은 외형검사를 기본으로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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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벌레가 있거나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와 포장이 터졌거나 산적

짐인 경우,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형

검사밖의 국경검역을 할 수 있다
.

제13조 국경검역은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립회밑에서만 할

수 있다.

제14조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경검역기관이 요구하는 펼

요한 검역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역조건에는 봉인을 뜯거나 포장을 헤치며 시료를 뜨는 것과 같은 조

건이 포함된다
.

제15조 국경검역기관은 국경검역과정에 전염병환자나 그 접촉자, 전염병

의심자,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방역기관과의 련계릴에

격리시키며 병균이나 해로운 벌레 및 잡플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야 한다
.

전염병전파위 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와 함께 태워버 리거나 매몰

하며 그것을 실었던 수송수단은 소독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경김역기관은 국경검역이 끝나는 차제로 해당한 검역증을 발급

하거나 검역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

제17조 국경출입지점에서 치료, 소독과 같은 검역처리를 받았을 경우에

는 검역비를 물어야 한다.

검역비의 기준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18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i00-1,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국

경출입지점통과를 허용하지 많는다
.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19조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중앙검역기관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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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자유경제무역지 대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조 이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통행검사질서를 세우고 나라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

대에서 나가려는 공화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거주하고 있

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자라 한다.)는 지대경계통행검

사를 받아야 한다
.

제3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통행검사소(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

제4 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려권 또는 려행증, 관광증, 출입증(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통행자는 자동차통행증)과 같은증명문건을 가지고 있

어야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경우 입출국수속표를 따로리우지 않

는다.

제5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통행자를 직접 대상하여 한다
.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오는 정부대표단, 공화국주재 다른나라 대

사(지대변강에 있는 령사, 도,시,군급부책임자이상 포함)와 그와같은

대우를 받는 성원의 지대경계통행검사수속은 안내원과 같은 동행자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

제6 조 지대출입은 지대출입통로로반 하석야 한다
.

지대출입통로에는 철도로 두만강.하만, 청학.학송, 후창.방진, 도 로

로후창, 하여정, 하회, 원정이며 지대안의 비행장, 라진항, 선봉항, 그밖

의 따로 정한 통로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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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 련 법규집

제 7 조 지대출입통로 밖의 경계지점으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경

계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조 지대경계통행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출입

국사업 기관과 지대출입국사업 기관이 한다.

제 9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 자동차, 비행기 .

배와 지대경계통행자에 대하여 한다
.

제1o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

l. 지대경계통행검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지대경계통행과 관련한 증명문건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3. 지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대에서 나가거나 지대

에 들어갈 수 없다.

제1 1조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고 있는 통행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가 끝

나기 전에 검사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검사는 정해진 철도역과 렬차머무름

장소에서 한다
.

지대경계에 있는 철도역은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편성과 도착시

간을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13조 항공역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기전에

비행기 형과 항로, 국적, 승조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항안에 있는 대리기관과 항감독기관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배가 입출항하기전에 배 이름과 국적, 선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항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의 검사는 l지점검사만 한다
.

비정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입항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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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지대 경계를행검사규정

제16조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은 항구역안에 수속없이 자유로이 상

륙할 수 있다
.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이 항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은 지대경계통행자들이 지대의 안전을 침

해할 수 있는 물건, 국가 및 군사비밀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그것을

압수하여 야 한다
.

제18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1,000원까지의 벌

금을 물리거나 몰수, 지대경계통행을 금지시키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

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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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를 잘하여

자동차사고를 미리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동차에는 승용차, 반짐승용차, 때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

수차 같은 것이 포함된다
.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탕크식자동차,

랭동차, 구급차, 방송차 같은 것이 속한다 .

제 3 조 이 규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

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

업, 외국기업의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지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자동차소유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 4 조 자동차등록사업은 지대 사회안전기관(이 아래부터는 자동차등록

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제 5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 등록과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여 야 한다
.

자동차등록에는 처음등록과 변경등록이 포함된다
.

변경등록에는 이관등록, 구조고침등록, 둥록취소 같은 것이 속한다 .

제 7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기술검사

를 받아야 한다
.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처음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고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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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 제무역 지대 자동차둥록규정

사, 림시검사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8 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으려고 할 경

우 자동차둥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를 자동차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등록 또는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차종, 자동

차번호, 자동차이름, 자동차의형, 용도, 제작년도, 차틀번호, 발동기번호
.

자동차색 같은것을밝혀야 한다. 자동차둥록신청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

정 또는 구입 문건, 이밖의 필요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o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

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를 발급해주고 자동차번호를 밝힌 번호관을

달아주며 자동차기술검사에 합격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둥록 및 기술

검사 중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

자동차번호찰의 규격과 자동차번호판을 다는 위치, 자동차기슬검사 절

차와 방법은 자동차등록기관이 정한다
.

제11조 자동차를 페기하거나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하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페기하거나 모양과 구조의 변경, 양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자동차둥록증서와 자동차번호판을

바쳐야 한다
.

제12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자동차등록수수료를, 자동

차의 기술검사를 받을 경우 기술검사료를 물어야 한다
.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자동차기술검사료는 국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13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과 같은행위를 하지못하

도록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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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l. 둥록하지 많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많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시킨 다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리용하

는 행위

3.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사실과 맞지 많게 만들

어 내는 행위

4. 정한 기간안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술검사를 받지 많는 행위

5. 등록된 자동차번호관을 달지 않거나 다른 번호관을 달고 자동차를 리

출하는 행위

6. 고장난 차 또는 찰경보호한계기준보다 배기가스를 더 내보내는 자동

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

제14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위반조서를 받거나 5oo~

l,ooo원의 벌금, 30-90일의 운행중지, 자동차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때주고 그 부본을 남겨 놓아야 한다 .

제15조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

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3 8 o .



자유경 제무역 지대 가격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l9鱗년 9월 l일 정무원 결정 숭인됨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합리적인 가격 제정 및 관리 질

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한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와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 거래와 관련한 가격제정과 ; t

에 대한 관리는 이 규정에 한다
.

제3 조 가격에는 지대 안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각종 생산수단 및 소비

재의 가격과 봉사요금이 포함된다
.

제4 조 지대 안에서는 국가가격과 지대가격,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

제 5 조 지대 안의 가격 제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국가가격제정개관에는 중앙가격제정기관과 지대가격제정기관이 포함된다
.

제 2 장 가 격 제 정

제 6 조 가격은 원가 또는 유통비와 이윤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

제 7 조 가격은 가치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수요와 공급관계를 정확히

고려하여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

제8 조 국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가격이다 .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일부 지표에 대한 국가가격의 제정을 지대가격제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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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l. 국가의 중앙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2.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정하거나 공급하는 대중 필수소비상품의 가격

제 9 조 국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포함된다
.

l. 국가의 중앙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2.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정하거나 공급하는 대중 필수소비상품의 가격

3. 일부 지표의 기준가격, 표준가격

제1o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지대 안의 전반적 가격 형편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가격균형을 정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지대가격은 지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가격이다
.

지대가격제정기관은 중앙가격제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표에 대하

여 지대당국이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정하는 조절가격과 자체로 정

하는 지대가격을 정확히 제정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포함된다
.

l. 국가가격지표 가운데서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일정한 한도를 주고 ; l

범위안에서 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제정을 위임한 지표의 가격

2. 개인의 상품 및 봉사 거레와 관련한 가격

3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 거래와 관련한 가격

제15조 기관, 기업소는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제정하는데 절요한 기초자료는 해당기관, 기업

소가 제공한다
.

제16조 기업소는 구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적용하는 지표를 제외한지표의

가격을 자체로 정하여 구매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가격정

책과 법규범의 요구를 정확히 구찰하석야 한다
.

제17조 기업소는 자체로 가격을 제정하는 경우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

제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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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정신고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상품또는 봉사의 가격구성

요소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기업소의 가격제정신고서를 검토하고 가격

근거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의견을 주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기업소는 자체로 정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

을 다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변동신고서를

내야 한다
.

제2o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이 가격한도를 정하여 준지표에 대하여서는 ; l

한도를 벗어나 가격을 자의대로 대하여서는 내릴수 없다
.

제21조 개인이 시장을 통하여 거레하는 상품의 가격과 봉사의 요금은 판

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22조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편의봉사망과 시장의 판매장소를 이용

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표를 써 붙여야 한다
.

제 3 장 가격관리

제23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지대안의모든 가격에 대한관리사업을 책

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가격관리사업을 한다
.

l. 국가가격의 적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관리한다.

2 . 지대가격지표를 정하고 그 가격을 제정조절한다會

3 . 시장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운다會

4 . 가격의 지나친 동요를 막을 수 있도록 일부지표의 시장가격에 대한

최고 및 최저 한계를 정해준다
.

5 . 가격정보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가격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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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가격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감독한다 .

7. 이밖의 가격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5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가격관리를 위한 가격협의기구를 조직운영

할 수 있다
.

가격협의기구에는 가격일군, 행정경제일군, 이淸에 필요한 부문의 일군

을 망라시킬 수 있다
.

제27조 가격협의기구는 직권을 남출하여 기관, 기업소와 개인의 상품 및

봉사 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제 재

제28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은 가격의 제정과 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 야 한다
.

제29조 이 규정을 어기고 가격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oo~l만원의

벌금, 비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반환, 몰수와 같은 제재를 준다.

제3o조 가격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

l.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적출하기로 된 지표의 가격을 자의대로 올리

거나 낮추는 행위

2. 기업소가 가격제정절차를 어기고 가격을 정하는 행위

3.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해준 최고 및 최저 가격한계를 벗어나 가격을

제정하여 거래하는 행위

4. 판매자가 부담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행위

5 . 기관, 기업소 사이 또는 개인들사이에 서로 짜고 높은 가격을 형성유

지하는 행위

6. 구매자를 속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7. 불합격품을 정품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8.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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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밖에 이 규정을 어기는 행위

제31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가격 제정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이 있을 경우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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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

l996년 ll될 23일 정무원 결정 숭인절

제 1 장 일반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기업소의 관리운영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찰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기업소(이 아

래부터는 기업소라 한다.)에는 중앙및지방소속의 공화국 기업소, 협동

단체가 포함된다 .

제3 조 기업소는 기업관리운영에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진 채산단위이다
.

기업관리운영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여 그들이 모든 경영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게 하는철저

한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4 조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관리이용권을 받은 재산과 자체로 마련한

재산으로 경제거래와 관련한 민사적책임을 진다
.

제5 조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개선강화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며

지대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6 조 기업소의 재산과 합법적 경제활동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은 기업소의 재산과 경영소득을 침해하

거나유용할 수 없으며 기업소의 합법적 경영찰동에 간섭할 수 없다
.

제7 조 기업소는 이규정에 규제된 내용에 따라기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규정밖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공화국의 해당법규

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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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획 및 생산

제8 조 기업소는 중앙계획과 지대계칙, 기업소계칙에 따라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계칙과 지대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

시달하며 기업소계획은 기업소자체로 작성한다
.

국가계획기관에는 중앙계회기관과 지대계획기관이 포함된다
.

제9 조 중앙계획은 일부 전략지표의 생산 및분배와 관련하여 중앙계획

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회이다
.

제1o조 지대계칙은 기업소의 총생산액 및유통에 대하여 지대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획이다.

지대계획기관은 일부 대중필수소비상품에 대한 현물계획도 지대계획으

로 작성 시달할 수 있다. 지대계획은 중앙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업소계획은 중앙계획과 지대계획으로 작성시달된 계획지표밖

의지표에 대하여 기업소가 자체로 작성하고 집행하는 계획이다
.

기업소는 국가의 정책적 요구와 지대의 경제발전방향에 맞게기업소계

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업소계획은 지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업소는 중앙계적과 지대계칙, 기업소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

야 한다.

제13조 기업소에는 국가계획기관 밖의그 어떤기관도 추가적인 생산과

제를 글 수 없다
.

제14조 기업소는 지대안에 투자하여 새로운 자회사를 창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당국에 신청문건을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기업소는 다른기업소(외국투자기업 포함)와 수공급계약, 가공계

약,봉사계약을 및고그것을 이행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와 관련한 공화

국의 범규범에 따라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 계약을 맺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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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플판매 및 물자구입

제16조 기업소는 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을 찰매하고 물자를 구입하여야

한다.

중앙계획과 지대계획 지표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계획에 예견된 단위에

만 판매하여야 한다 .

제17조기업소계획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기업소자체로 관매처분한다 .

중앙계력과 지대계획 지표라 하더라도 초과생산한 제품은 기업소가 자

체로 관매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소는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다
.

제19조 기업소는 지대가격과 관련한 범규범에 따라 제품찰매, 물자구입

가격과 봉사거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2o조 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칙지표밖의 생산제품

에 대한 판매 단위와 형태, 수량을 자체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노력관리

제21조 기업소는 등록한 관리기구와 그 정원수, 종업원수를 기업소실정

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등록한 관리기구와 그 정원수, 종업원수를 조절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기업소는 종업원규모를 줄인 결과 남는 노력으로 새로운 업종을

내오거나 생산공정을 꾸릴 수 있다.

제23조 기업소는 남는 노력을 자체로 다른 부문에 취직시킬 수 없는 경

우 지대노력알선기관에 취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기업소는 종업원수를 줄이는 경우 퇴직하는 일군들이 새로운 직

업을 알선받을 때까지 전직 정액생활비의 錦料를 직업알선기간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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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지불하석야 한다.

직업을 알선받을 때까지의 생활비지불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6개될 넘을

수 없다.

제25조 기업소는 부족되는 기술자와 관리일군을 지대와 지대밖의 공화국

령역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소는 생산 및작업조건에 맞게로동정량, 작업기준량을 정하

여야 한다
.

기업소가 정힌 로동정량, 작업기준량은 지대딩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 기업소는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 자

격을 를게 결할시키는 원칙에서 종업원들에 대한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주어 야 한다
.

제28조 기업소는 로동보수지를에서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사회주의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

제29조 지대당국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기업소의 생활비 충액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

기업소는 지대당국이 정한 생활비 총액기준에 맞게 생활비총액을 확정

하며 그 범위 안에서 로동의 양과 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 종

업원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3o조 기업소는 로동생산능를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높아지는데

맞게 종업원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의 증가폭은 노동생산능를과 종업

원 한사람당 생산액의 증가폭보다 낮아야 한다
.

제31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수행하고 남는 리윤에서 생활비지불준

비금을 적림할 수 있다
.

생활비지불준비금은 지대당국이 정한 생활비 총액범위 안에서 적립d며

경영활동에서 적자를 낸 경우 그것을 생활비지불에 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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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산 및 재정 관리

제32조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고정재산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리숑하

여야 한다
.

기업소는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고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

다.

제33조 기업소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

아 해결할 수 있다
.

대부리자율은 해당 시기 대부 수요와 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지대중앙은

행기관이 정한다 .

제34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국가납부의무몫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

제35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수행한 다음 남는 리윤에서 필요한 기

금을 자체로 세우고 리용할 수 있다
.

기금의 적립비율과 리용대상, 용도는 지대당국의 할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기업소기금은 지대당국의 합의를 받은 범위에서 고정재산의 구입

및 갱신. 기술개조, 새 제품의 개발 같은데 출 수 있으며 유동자금에 보

충할 수 있다
.

제37조 기업소는 고정재산감가상각을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감가

상각금을 정확히 적립하여야 한다
.

기업소가 적런한 감가상각금은 기업소에 남겨두고 고정재산 대보수, 기

술개조, 설비갱신과 같은 대상에 리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소는 설비갱신에 따르는 計은 설비, 생산과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있는 남는 설비와 부속품, 원료, 자재 같은 것을 다른 기업소에 유상

으 로 앙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와 부속품울 유상양도하여 얻은 수입

은 설비갱신과 기술개조에 리용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를 유상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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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수입은 유동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제39조 기업소는 자체의 자금과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타 재산을 투자

하여 기업소의 규모를 늘일 수 있다
.

제 6 장 감독통제

제4o조 지대당국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이 규정에

맞게 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규정을 어긴 기업소와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

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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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

l997년 4월 l2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가내편의 봉사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힌다.)에서의 가내편의

봉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제 3 조 지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공민은 지대 안에서 가내편의봉

사업을 할 수 있다
.

가내편의봉사업에는 급양봉사, 가공 및 수리수선봉사, 판매 및 수매 봉

사, 위생편의봉사, 여인숙봉사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간단한 노동도구를 가지고 손노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개인

들의 부업생산 같은것도 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 4 조 가내편의출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이 아래부터는 관리소라

한다.)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 혀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

동을 감독통제한다
.

제 5 조 지대에서의 가네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지대당국이 한

다.

제 6 조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가내편의봉사

업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내편의봉사업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거주지, 업종, 인원수, 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 7 조 재대당국은 가내편의봉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가내편의봉사업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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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편의봉사업을 숭인하였을 경우에는 가내편의 봉사원증을 발급해 주

어야 한다
.

제 8 조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발급받은 공화국공민(이 아래부터는 가내편

이봉사원이라 한다.)은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o일 안으

로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

관리소는 영업준비정형을 확인한 다음 가내편의봉사업을 등록하고 영업

허가중을 발급하거나 나타난 결함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조 가내편의봉사원은 지대당국이 승인한 가내편의봉사업종 범위 안

에서만 가내편의봉사활동을 하여야 힌다
.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가내편의봉사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o조 가내편의봉사업은 정해진 구역의 집안 또는 야외에 매대, 작업장

(이 아래부터는 가내편의봉사장이라 한다.)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꾸릴

수 없다.

제11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및 개인과 합의

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내편의 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2조 가내편의봉사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중을 표시한 간판과 영업허

가증을 붙이거나 걸어놓아야 한다
.

간판의 형식과 규격은 광고와 관련한 법규범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급양봉사업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찰매업을 하는 가내편의

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범규범을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

를 붙여야 한다
.

제1피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활동에 직계가족을 인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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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경우 직계가족에게는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

제15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업의 내출과 규모에 따라 다른 가

내편의봉사원과 공동으로 가내편의봉사찰동을 할 수 있다 .

제16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가내편의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

제18조 가내편의봉사요금, 사용료, 제품의 가격은 지대가격과 관련한 법

규범에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실적을 가내

편의봉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가내편의봉사기록부는 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o조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lo일까지 가내편의

봉사업을 하는 소재지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

제21조 국가납부금을 바치고 남은 수입은 가내편의봉사활동에 필요한 물

자를 구입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이 자체로 소비할 수 있다.

제22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가내편

의봉사원증의 회수,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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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도입 규정

l996년 8월 ll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공화국영역 안에 받아들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인민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이

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다른 나라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
.

@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절비와 제를의 생산기술

@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많은기술비결

@ 과학기술봉사

제3 조 다른 나라의 기술은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
.

l.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현실적요구에 맞아야 한다.

2 . 공화국의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雌

3 . 환경 보호 및 노동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주

제4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

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아래부터는 기술

도입지도기 관이라 한다.)

제5 조 이규정은 다른나라의 기술을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과 기술비결

의 이용허가, 과학기술협조. 투자의 방법으로 공화국령역 안에 받아들이

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에 적용한다
.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기술제공자라 한다.)과 기술도

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7 조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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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그 내용, 받아들이려는 기술의 도달목표와 기간, 실현방도와 단계.

기술자료의 제공범위와 비밀보장조건, 기술자교류와 기능공양성방법, 기

계,설비, 원료, 자재, 부분품의 납입조건, 검사기준, 상표조건, 기술사용

비와 그 계산 및 지불 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8 조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대조

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

제 9 조 기술도입계약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lo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1o조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날부터 2o일 안으로 다른 나

라의 기술도입신청서를 기술도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기술도입신청서에는 계약대상명, 계약당사자명,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

약날짜 같은것을 밝히고 기술도입계약서사본, 기술제공자의 법적 지위

를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술도입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의 기술도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검토하고 숭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술도입계약은 기술도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기술도입계약 이행기간에 계약당시보다 기술을 발전시켰거나 개

량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기술을 발전시켰거나 개량한 당사자

가 가진다
.

제14조 공화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속하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

려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도입지도기관은 계약이행정형을 수시로 요해감독하고 편향

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

제16조 기술도입계약당사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계

약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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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자는 계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데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수정

또 는 취소. 이행기간 연장 신청문건을 만들어 기술도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도입지도기관은 해당한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o일 안으로 검

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규정 밖에 다른 나라의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8조 계약당사자는 기술도입계약이 승인된날부터 l년 안으로 기술도

입계약의 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기술도입계약의 중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있는 당사자가 진다
.

제2o조 다른 나라의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

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

소송 절차로 해결하거나 당사자들사이에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

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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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의 출자규정

l996년 l2될 3o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1조 이규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토지와 건물을 합영, 합

작 기업에 출자하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토지와 건물의 출자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는공화국측 투자가라한다.)가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소유권 또는이용권

을 합영, 합작 기업에 투자몫으로 내는 행위이다
.

제3 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힙영, 합작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할 수

있다.

제4조 합영,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가 출자한 토지이용권과 건물

의 이용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 저당할 수 있다
.

제5 조 토지와 건물을 춘자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자신청

서를 국토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정안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출자신

청서와 건물출자신청서를 일괄하여 하나로 낼수 있다
.

제6 조 토지출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합영, 합작 기업명

2. 공화국측 투자가명

3. 공화국측 투자가의 소재지

4 . 토지의 위치, 면적

5.투지의 웅도, 이용범위

6. 출자기간

7. 이밖의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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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조 건물출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 합영, 합작 기업명

2. 공화국측 투자가명

3. 공화국측 투자가의 소재지

4. 전물의 소유권자

5 . 건물의 위치와 면적(건축면적, 부지면적)

6. 건물의 용도, 이용범위

7. 건물의 처음등록값, 평가값

8.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8 조 토지 또는 건물 출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출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lo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제9 조 토지또는 건물출자승인을 받은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토지 또

는 건물의 이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이관수속은 국토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 및 소유

권자와 이관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

제1o조 토지이관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계약당사자명

2.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3. 토지의 위치, 면적

4. 이관 목적, 기간

5. 토지의 용도, 이용범위

6. 이관비와 그 지불방법

7.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1조 건물이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계약당사자명

2.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 3 9 9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3. 건물의 위치, 면적(건축면적, 부지면적)

4. 이관목적

5. 건물의 용도, 이용범위

6. 건물의 처음등록값, 평가값

7. 이관비와 그 지불방법

8.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2조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이관받을 경우에는 토지

와 건물의 이관계약을 일괄하여 하나로 맺을 수 있다
.

제13조 토지이관비는 토지임대료의 w 努 로 계산하며 건물이관비는 건물

평가가격으로 계산한다
.

제14조 트지와 건물의 이관비는 토지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 및 소

유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이관비는 공화국측 투자가가 5년간 분할하여 지블할 수 있다
.

이관 당시 전액지불하는 경우 이관비는 토지 임대료 또는 건물평가값의

4o %로 한다
.

제15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이관받는 토지가 농경지로 되어있거나 이관받

는 토지위에 부착를이 있을 경우 이관에 이전보상비를 포함시켜 지불하

여야 한다
.

이전보상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제16조 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 또는 건물을 비범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는 이관비 또는 이전보상비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

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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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부착를의 이전보상규정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규정

l996년 l2월 3o일 정무원 결정 숭인

제 1조 이 규정은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을 제때에 하게 함으로써

부착물소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 조 임대토지의 부착물에는 농경지, 농작물, 건물, 기타 부착물이 포함

된다.

제3 조 이전보상은 임대토지의 부착물을 이설, 페기하거나 없애버리는것

과 관련하여 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해당한 보상비를 지불하는 행위이

다.

제4 조 이전보상비에는 농경지보상비, 농작물보상비, 건물보상비, 기타

부착물보상비가 포함한다
.

제5 조 이 규정은 토지임대기관(이 아래부터는 임대기관이라 한다.)과 공

화국 영역 안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외국투자가, 임대토지에 있는 농경

지,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적용한다
.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거나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공화

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6 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에 농경지가 있을 경우 해당 농경지소유권자

에게 농경지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농경지에는 논,밭,과수원 같은 것이 속한다 .

농경지보상비는 임대하는 농경지를 대토복구하거나 페기하는 것과 관련

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

제7 조 농경지보상비는 임대하기전 최근 3년간 평균수확고를 임대 당시

해당 농작물의 톤당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의 3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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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의 농경지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 해당 농장

에 농작물보상비를 지블하여야 한다
.

농작될에는 생육과정에 있는 알곡, 남새, 과일, 공예 작물과 같은 것이

속한다.

농직물보상비는 농작될을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심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이 다
.

제 9 조 농작물보상비는 임대하기전 최근 3년간 정균수확량을 토지임대당

시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수확량이 없는 여러해살이직물인 경

우에는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심는데 절요한 금액)으로 한다
.

제1o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에

게 건물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건물에는 살릴집, 공공건물, 생산건물, 창고같은 것이 속한다 .

건물보상비는 건물을 이설하거나 폐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

용이다.

건물보상비는 건를을 이설하거나 례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

용이다.

제11조 건물보상비는 국가표준건설단가에 감가상각연한을 고려한 합의

가격으로 한다
.

제12조 임대가관은 임대토지에 기타 부착물이 있을 경우 해당 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기타 부착물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힌다
.

기타 부착물에는 묘지, 수원지, 토지보호시설물 같은 것이 속한다 .

기타 부착물보상비는 기타 부착물을 이설하거나 페기하는 것과 관련하

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

제13조 기타 부착물보상비는 다를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l. 묘지이설 : 1,000원/l장

2 . 수원지, 토지보호시설물 : 국가표준건설단가에 감가상긱연한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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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가격

3. 이밖의 부착물 : 합의가격

제14조 이전보상비는 이전당시의 찰율에 따라조선원으로 계산하며 계산

된 이전보상비는 토지임차자가 부담한다
.

제15조 임대기관은 이전보상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

토지임차자는 계약에게 따라임대료를 분할지블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

계약보증금과 함께 해당한 아전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16조 농경지보상비와 농작물보상비는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생기는 손

해를 보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제17조 농경지보상비, 농작물보상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농경지

에시달되었던 농업생산계획은 자동적으로 최소되며 협동적소유의 농경

지소유권은 국가에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

제18조 건물보상비와 묘지이설보상비 외의기타부착물의 보상비는 건물

과묘지외의 기타부착물 같은 것을새로 짓거나 옮겨지으며 교환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9조 개인건물의 이전과 관련한 보상비, 묘지이설과 관련한 보상비는

그 소유권자에게 지불한다
.

개인건물의 소유권자가 국가건물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이전보

상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제2o조 건물소유권자가 이설하거나 례기하는 건물의 자재는 건물소유권

자가 회수이용할 수 있다
.

제21조 임대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발부터 i5일 안으로 임대토지

부착물소유권자에게 이전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은이전보상비를 지불하였거나 해당한 물건을 넘

겨주었을 경우에 이루어 진다
.

제22조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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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어졌을 경우에는 500-1,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회

수,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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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신봉경제무 역지대 통 계규정

나진-선봉경제무역지 대 통계규정

l999년 3월 6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고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통계는 사회경제실태와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양적으로 반

영하며 사회경제적 현상을 인식하고 실천 활동을 목적 지향성있게 하게

하는 수단이 다
.

통계에는 경제, 문화의 발전수준과 관련한 자료, 자연부원, 인구, 생계와

관련한 자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제 3 조 나진.선봉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있는 공화국

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투

자기업의 통계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제4 조 기인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의 과학성과 끽관성, 시간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5 조 지대안의 통계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통계기관의 통일적

인 지도밑에 지대통계기관이 한다
.

지대통계기관은 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맞게 통계사업을 장악하고 지도

하여야 한다
.

제 6 조 통계시초계산단위는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

통계시초계산단위에는 전임 또는 겸임 통계원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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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범규집

제 7 조 지대안의 경제찰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총생산액으로 계산

하여 작성한다
.

제 8 조 지대 안의 통계사업은 줌앙통계기관이 정한 통계방법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통계방법른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

제 9 조 통계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

조선어 표기 아래에는 외국어 표기를 할 수도 있다
.

제 2 장 통 계 장 악

제1o조 통계장악을 정확히 하는 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

지대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 투자기업은 통계장악사업을 책임

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통계장악은 통계보고와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통계보고에는 될보, 분기보, 반년보, 계절보, 년보가 포함되며 통계조사

에는 둥시조사, 일제조사, 선택조사, 단일조사가 포함된다 .

제12조 통계장악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은 자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제13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보고의 방법으로 장악하며 사

회경제실태, 인구, 생계, 물가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장악한다
.

제14조 자연재해, 사고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통계기관이 직접 장악

힌다.

제15조 지대통계기관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

업에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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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션봉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이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정한

기간안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를 장악하려고 할경우에는 지대통계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기관,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장악한 통계를 지대통계기관과
해당 웃기관에 내야 한다

.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는 해당기관에만 내어 한다
.

제18조 통계자료는 문건으로 내야 한다
.

전기통신수단을 이출하는 방법으로도 통계를 낼수 있다
.

제19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과 해딩웃기관에
낸 통계를 자의대로 고칠 수 없다

.

제2 o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한날부터 lo일안

에기업등록정형을 지대통계기관에 알려주어야 힌다
.

제 3 장 통계시초계산

제21조 통계시초계산을 바로하는 것은정확한 통계를 장악하기 위한 필

수적 요구이다
.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통계시초 계산단위와 계산대상, 계산방

법을합리적으로 정하고 계량계측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22조 통계시초계산은 표준시초계산앙식에 맞게하여야 한다
.

표준시초계산양식은 지대통계기관이 정한다
.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표준시초계산양식을 실정에 맞게구체

화하여 통계시초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2 3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지표의 통일성과

계산방법의 유일성을 보장하야야 한다
.

제24조 국민총생산액은 생산액과 봉사수입액으로 이루어진 지대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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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템규집

액으로 계산한다
.

제25조 투자액실적은 지대 안에 투자한 실적금액으로 계산한다 .

제26조 생산액실적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제를별 판매량에 실제판

매가격을 적출하여 계산한다 .

제27조 봉사수입액실적은 각종 봉사를 제공하고 실지 받을 봉사액으로

계산한다 .

제28조 수출액실적은 세관을 통과하여 지대 밖으로 내보낸 제품별 수량

에해당제품의 넘겨주기 가격으로 계산하며 수입액실적은 지대안에 들

여오는 제품별 수량에 제품별 운임, 보험료를 포할한 가격으로 계산한

다.

제29조 유통액실적은 상를을 판매하고 실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

제3o조 세금납부실적은 기업소득, 개인소득과 같은 소득에 의하여 실지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제3i조 통계의 시초계산과 관련한 실적장악은 해당통계기간의 첫날 o시

부터 마지막날 24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32조 통계계산의 화페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교환시세는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외화의 기준시세에 따른다 .

제23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단계에서 거짓통

계자료를 내거나 계량계측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계산할 수 없다.

제 4 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이욤

제34조 통계자료는 비밀문건으로 취급한다.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

소,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의 관리및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

히 세워 통계자료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악한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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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경 제무역지대 통계규정

제때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다 .

제36조 지대통계기관은 통계자료를 부문별,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정

리 하여야 한다. 종합 정리된 통계자료는 해당 문헌지도기관에 보내야한

다.

제37조 지대통계기관의 통계자료는 열람할 수 있다. 지대통계기관의 통계

자료를 열람하려고 할 경우에는 열람 목적과 통계지표, 열람자의 직위와

이름을 밝힌 열람신청문건을 지대통계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계자료는 정한 장소에서만 열람하거나 발취, 복사할 수 있으며 할취.

복사한 통계자료는 정한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힌다 .

제38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 기업소 .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별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
.

제39조 기관, 기업소,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등계자료는 승인없이 공개

할 수 없다
.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o조 지대안의 노력원천, 자연부원, 국인총생산액과 같은 통계자료는

줌앙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

제4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생산과

경영찰동을 개선하여 야 한다
.

제42조 지대통계기관은 지대개발과 투자정형, 지대안의 사회, 경제 및 문

화발전실태자료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통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란 독 통 제

제43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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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루자 관련 법규집

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의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는 지대통계기관

이 맡아한다. 기관, 기업소는 매달 계획실행에 대한 통계를 정해진 날자

안으로 지대통계기관에 내고 계칙실행평가를 받아야 힌다
.

지대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매월 현지에 나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45조 지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에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사본을 지대

통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기관, 기업소는 계획실행정가주구에 따라중앙계회, 지대계획, 기업소계

획을 지대통계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획실행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

절된 계획은 인정하지 많는다
.

제46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와 현물

을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조

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7조 이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될수, 벌금적용과 같은행

정적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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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 대부규정

자유경제무역지 대 조선원대부규정

l997년 4될 l2일 정무원 결정 숭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1조 이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조선원의 대부질서를 바로세

우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조선원의 대부(이 아래부터는 대부라 한다.)는 일정한 기간에 자

금을들려받는 조건으로 수요자에게 조선원을 꾸어주는 행위이다. 자유

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서 대부는 지대중앙은행

(이 아래부터는 대부자라 한다.)이 한다
.

제3 조 대부는 계획성, 반환성, 담보성의 원칙에서 한다
.

제4조 대부는 지대안의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7)

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하여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을 하

는데 필요한 자금도 이 규정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

제5 조 지대안의 대부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의 통일적인

지도및에 지대중앙은행이 한다.

제6조 이규정은 대부자와 조선원을 꾸어쓰는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

기업(이 아래부터는 차입자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단위에 적용한다
.

제 2 장 대부 절차와 방법

제7 조 대부는 고정재산대부, 유동재산대부, 결제대부로 갈라한다
.

제8조 고정재산대부는 건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 기술개조를 하거나

건물기계설비와 같은고정재산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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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조 유동재산대부는 원료, 자재를 구입, 저찰하거나 정상적인 생산, 판

매활동을 벌이는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1o조 결제대부는 정한 한도범위 안에서 결제돈자리에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한다.

제11조 차입자는 해당 기관에 둥록된 기관도장, 독립적인 재정상태표, 은

행돈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대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대부자에게 은행거래용 도장표를

첨부한 대부신청서를 내어 합의한 다음 대부자와 은행거래계약과 대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부계약에 은행거래계약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

켰거나 이미 은행거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계약을 다시 맺

지 않는다
.

제13조 대부신청서에는 기업명, 대부금의 용도, 계약날자, 대부금의 용도.

대부금백, 대부기한, 대부금상환방법, 위험부담, 면책조건, 제출사항의

변경, 담보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은행거래계약서와 대부계약서에 밝힌 내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부계약서에 計힌 내용이 우선 효력을 가진다 .

제16조 은행거래용 도장표에는 기업명, 기업창설근거를 밝히고 기관도장

과 기관책임자, 재정부기책임자의 도장을 적어야 한다. 기관도장은 둥록

한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17조 대부자는 대부를 중앙은행이 내려보낸 대부계획범위 안에서만 하

여야 한다. 대부계획을 초과하여 대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신

청하여 대부계획을 추가받아야 한다 .

제18조 대부금은 대부형태에 따라 상환기한을 정하고 회수한다. 대부금

의 상환기한은 대부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에 정한 대부 원

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게 된 날자까지로 한다.

제19조 고정재산대부금의 상환기한은 받은 대부금(이 아래부터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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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으로 조성한 고정재산이 생산경영활동에 참가하여 수입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5년까지로 한다.

제2o조 유동재산대부금의 상환기한은 차입금으로 생산한 제품과 상품이

실현되어 수입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l년까지로 한다.

제21조 결재대부는 결제돈자리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따라 회수한다. 결

제대부계약이 해약했거나 지불정지, 기업의 파산과 같은 특델한 사유가

생졌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다 .

제22조 차입자는 받은 대부금을 계약에 정한 용도에 맞게 쓰며 정한 기

한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대부금의 웅도와 기한을 변경시

키려고 할 경우에는 대부자와 할의한데 따라 계약을 고쳐야 한다
.

제 3 장 대 부 담 보

제23조 대부자는 차입자에게 대부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부담보는 차

입자가 정한 대부기한 안에 대부금을 상찰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

우 대부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기 위하여 세운다
.

제24조 대부담보에는 신용담보와 저당담보가 포함된다. 차입자는 대부자

가 요구하는 경우 신용담보와 저딩담보를 다같이 세울 수 있다 .

제25조 신용담보는 자금신용이 있고 대부상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윰기

관이나 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보증서 또는 담보증 같은 것으로 세울 수

있다.

제26조 저당담보는 자기 소유의 현물재산 또는 재산권 같은 것을 저당잡

히는 방법으로 세운다. 이 경우 대부자는 차입자와 저당담보계약을 및어

야 하며 북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저당담보에는 건물, 기계

설비, 외화예금증서와 현금으로 전찰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3자에 양도

할 수 있는 재산권 같은 것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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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 부 이 자

제27조 차입자는 대부금을 쓴 대가로 대부형태에 따라 이자를 물어야 한

다. 대부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

제28조 대부이자는 대부를 받은 날부터 대부금을 산찰하는 전발까지 계

산하며 역일수에 관계없이 한발은 3o일, l년은 36o일로 계산한다 .

제29조 대부이자를 무는 시기와 방법은 대부형태에 따라 대부자가 차입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대부이자는 대부를 받을 때와 대부기한이 끝났을

때, 대부기한 안에서 여러번 나누어 물 수 있다
.

제3o조 대부금을 정한 기한안에 상환하지 많을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지

난 다음 날부터 기한경와 대부금으로 넘긴다
.

제 5 장 대부채권의 관리

제31조 대부자는 대부기한, 담보조건의 변경. 기업의 행산 및 통합과 같

은 사유가 제기되는데 맞게 대부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자는 대부금의 담보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보증인 또는 담보

를을 추가하거나 바꾸어야 한다
.

제33조 대부자는 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의 책임자 또는 재정부기책임자가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 은행거래용도장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34조 대부자는 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이 통합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쓸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l. 흡수통합인 경우 해산되는 대상기업의 대부원금과 이자는 흡수하는

대상기 업으로부터 받는다
.

2 . 신설통합인 경우 해산되는 대상기업의 대부원금과 이자는 신설대상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

3 . 파산선고를 받은 대상기업의 저당담보대부원금과 이자는 파산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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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받는다
.

제35조 대부자는 저당담보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이 정한 기한안에 대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많을 경우 저당물을 처분하여 대부 원금과 이

자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제 6 장 감 독 통 제

제36조 대부자와 감독통제 기관은 대부금 이웅정형과 담보물의 보존정형

을요해검열할 수있다. 이경우차입자는 검열일군인 요구에 웅하여 야

하며 절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37조 대부금의 이용규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제재를 준다
.

l . 대부금을 정한기한안에상환하지 많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를 하

지 않으며 대부계약에 지적한 연체이자를 받는다
.

2. 정한용도를 어기고 대부금을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를 하지 않

으며 대부계약에 지적한 연체이자를 받는다
.

3 . 정한용도를 어기고 대부금을 됐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상찰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을 회수하거나 보통이자의 2~3배에 해당한 이자를
받는다.

4 . 거짓문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대부를 받아쓴 것이발견되었을 경우에

는즉시대부금을 회수하거나 보통이자의 3~5배에 해당한 이자를 받

는다.

제38조 이규정을 어긴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형사적 책임
을 진다.

제39조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간 또

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

. 4 l 5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창설및운영규정

l997년 5월 l7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 1조 이 규정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 대리점, 츨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 대리점, 출장소(이 아래

부터는 지시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 3 조 지대에 창설하는 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국내투자기업이라 한

다.)은 기관, 기업소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림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

영하며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손해와 이익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영단

위이다. 지사를 지대 안에서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통신연락, 자문사업 .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물자의 수출입과 같은 위임대리를 하는 현지주재

기구이다.

제4 조 국내투가기업과 지사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대외경제기관은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대당국이 한다
.

제5 조 국내투자기업의 창설, 지사의 설치와 관련한 심사승인은 대상에

따라 지대당국 또는 중앙대외경제기관이 한다
.

제 6 조 국내투자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에 기업 창설 또는 지사설치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 7 조 국내투가기업창설신청서에는 투자하려는 기관, 기업소의 이름, 소

재지, 창설하려는 국내투자기업의 이름, 위치 부지면적과 연건평, 업종

및 영업 범위, 등록자본과 투자내용,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생산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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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량, 제품실현방식, 종업원수, 조업예정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경제

기술타산서, 관계기관과의 합의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 조 지사설치신청서에는 본사의 이름과 소재지, 지사의 이름, 위치, 운

영자금, 위입대리의 내용, 기간, 위임대리 시작예정날자, 지사의 인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힌다.

제 9 조 지대당국과 중앙대외경제기관은 해당국내 투자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o일, 지사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o일 안으로 그것

을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o조 국내투자기업창설 또는 지사설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자

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건물의 출자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으

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이관받아 국내투자기업, 지사를 설립하거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내투자기업, 지사는 국내투자기업의 창설, 지사의 설치승인

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국내투자기업 또는 지사 등

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고 해당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투

자기업 또는 지사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 국내투자기업, 지사의 창

설일로 된다
.

제12조 국내투자기업과 지사는 해당한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o일 안으

로 지대안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열고 국내투자기업 또는 지사 소재

지에 있는 해당 기관에 세관둥록과 같은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 국내투자기업 또는 영업 활동을 하는 지사의 물자반출입과 관세

적용은 지대세관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14조 국내투자기업은 정한 둥록자본을 가져야 한다. 등록자본은 국가

로부터 유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기업의 적립금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

국내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본의 범위 안에서만 진다. 기

업의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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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제15조 국내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o일 안에 등록자본

의 3o %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투자하야야 한다. 등록자본금을 정한 기

간안에 3o % 이상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을 등록할 수 없다
.

제16조 국내투자가업과 지사는 지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업허가증은 정한 조업예정날자 안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

제17조 영업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

l .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또는 확장한 다음 준공검사에 합격되

었을 경우

2. 생산기업은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3.봉사기업은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

준비를 끝냈을 경우

4.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냈을 경우

제18조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

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내투자기업은 지대기업소관리운영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경

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2o조 국내투자기업과 물자의 수출입과 같은 위임대리를 하는 지사는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의 l4%에 해당한 국가납부금과 이밖에 중앙

재정기관이 정한 납부금을 국내투자기업, 지사가 있는 소재지의 재정기

관에 내야 한다
.

제21조 통신연락,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위임대리를 하

는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다음 할부터 달마다 지사성원 한사람당 2

년까지는 l,2oo원, 2년 이상부터는 2,ooo원의 납부금을 지사소재지의 재

정기관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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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실 및 운영 규정

제22조 승인된 업종 밖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위임대리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기장부를 내어국가납부의무를 지키지 많을 경우, 비법적인 경

영활동을 하는경우에는 정도에 따라벌금, 영업중지, 몰수, 기업창설 및

지사의 설치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주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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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외국인투자 관련 서식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 기업창설신청서

< 합영, 합작, 기업창설신청에서 첨부하여야 할 문건

* 합작기업, 합영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 외국인기 업창설신청서

●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침부하여야 할 문건

B 외국인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B 기업세무등록신청서

*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 재산등록(재등록)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통행증 발급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려행증 발급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증,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서

* 입/춘국수속표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서

< 세관신고서

e 로력채용계 약서

< 로력채용신 청서

* 토지리채용신청 서

< 토지임대차계 약서

* 토지재임대신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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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 o . 앞

외국기업상를대표사무소

설 識 신 청 서
A F P U C A T I O N F O R E S T A B U S H M E N T O F R E S m E N T

R E P R E S E N T A 1 T V E O F F I C E O F F O R E I G N C O M P A N Y

l. 외국기업의 명칭

Na me of foreign company

2.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Na me of 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

3. 상주대표성원수 명 4. 상주기간

N u m b e r o f staff Perio d o f residence

5. 책임자이름. 대표성원수
.

N a m e of person in char-ge & num ber of representative

6 .

및3를

7. 찰동내용
.

Rang e of activities

8. 공화국에서 채용할 직종별 인원수(외국인, 공화국공민)

Number of employees by occupation to be recruited in D P R K (foreigner & D P R K
nadonal)

9. 필요한 건물면적과 해결방도

Floor space of building needed and w a y s of obtainment

신청기관명, 공인
N a m e of the applicant body Confirmed seal

D a t e . L J a 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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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외국기업상秊대표사무소설識신청서에
철부하여야 할 문건

D O C U M E N T S T O B E A T T A C H E D T O A P P U C A T I O N

F O R E S T A B L I S H M E N T O F R E S I D E N T E E P R E S E N T

A T I V E O F F I C E O F F O R H G N C O M P A N Y

l. 외국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둥록증서 사본 3부
3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enterprise issued by the body
concerned in domicile of foreign company

2.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확인문건 3부

3 copies of cerdit reference issued by the bank with which it keeps a n a c c o u n t

3 .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에 대한 해당 외국기업의 위임장 3부
3 copies of the letter of accreditation issued tn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by foreign company concerned

4 .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의 리력문건 3부
3 copies of curricula vita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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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 o . 앞 기업형태

Type of business

기업證설신청서
AP P UC A TI O N F O R E S T A B U S H M E N T OF C O M P A N Y

l. 기업의 명칭

Name of company
t " .

주소

Address
. . - . . .

2.당사자들의 이를 조선측
N a m e of parties D P R K side

f .

상대측

Foreign side
. . . ~ . .

3. 대상추진동기

Motivation for the current project

4 . 계약날자 U. fl 豈 조업예정날자 년 월 일 경영기간 년
Date of contract Estimated date of .言示7tion Pehod ofoperation

5. 출투자액 등록자본
.

Total amount of inves言 T T
. . .

Registered capital

투자비를 조선측
Proportion of D P R K side

. . .

investment

상대측

Foreign side

투자단계와 기간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 . . - . .

6. 업종과 경영범위

Pursuit and scope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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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7.년간 지표별 생산계획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Annual production plan by indices & ratio of export

(따로 첨부한다.)

(To be attached separately)

8 .

7 r " /
건 평

Floor space

예견하는 위치
. . . . . .

Proposed location

9. 년간예 정리윤/

Estimated annual profit

초9dend 조선측 /
D P R K side

상대측 /

Foreign side

lo. 관리기구정원수 명 중업원수 명

N u m b e r of managerial staff Number of employees

그중 직종별 외국인수
. . . . .

Number of expatriates by occupation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 . . . f .

Details related to labour employment

ll. 관계기관과의 합의정형

Agreement reached with the body concerned

련계할 사람의 이름

Contact person 전%.%

를G

신청기업명.공인

Nam e of applicant body & confirmed seal

D a t e . L m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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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譜영.蠻좌, 기업찰설신청에서
철부하야야 할 문건

D O C U M E N T S T O BE A T T A C H E D T O T H E
A P P U C A T I O N F O R E S T A B U S H M E N T O F

A JO IN T V E N T U K E

l. 기업의 기본규약 3부

3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2. 계약서 사본 3부
3 copies of the contract

3 . 경제기술타산서 8부

8 copies ofthe feasibility study report

4 . 상대측의 신용확인자료
Credit reference of the foreign side

합작기업 .합영기업의 결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D E T A I L S T O B E I N C L U D E D IN T H E

F E A S I B I U T Y S T O D Y R E P O R T O F

A J O I N T V E N T U R E

l.기업의 명칭. 주소
Name and address of company

2. 당사자들의 이름

N a m e of parties

3 . 조직목적과 기술경제적 유익성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echnical and economic effectiveness

4.업중과 경영범위

Pursuit and scope of company

5. 경영기간

Period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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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6.조업예정날자

Estimated date of inauguration

7. 투자관계(조선측. 상대측)

Details of investmenttDPRK side and the foreign side)

i) 총투자액(설비비, 비품비, 조업 및 생산준비비, 류동자금 기타 계)

Total amount of investment(equipment cost, building cost, furniture cost,

inauguration and production preparation cost, circulation capital and so on.)

2) 둥록자본, 투자비률

RegisterUd capital and proportion of investment

3) 투자방식

M o d e o f in ve st me nt

4) 현를투자내용(기계설비. 비품 또는 자재명, 규격 및 능력.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한 나라이 를, 해결방도)

Contents of investment by equipmentdnachinery and equipments, furniture

or materials, specification and capacity, unit, quantity, unit, phce, s u m

total,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ways of obtainment)

8. 건설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l) 연건평. 부지면적, 총건설투자액

Floor space, site area, total amount of investment

2) 대상별 연건평. 건설투자액. 주요공사량. 건설기간, 건설방식(자재건설 또는 위탁건설)

Floor space by projects, construction cost, major construction works,

period construction, mode of construction(se1f-or contracted construction)

3) 건설대상의 위치와 선택근거. 린절과의 관계

Location of project and reason for it and relation with surroundings

4) 기존건물 .시설물의 철거비용

Removal cost of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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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l) 지표별 년간생산량과 수출비률

Annual amount of products by indices and ratio of export

2) 국제시장형편과 국내수요, 수출(관매)가능성

Situ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and domestic demand export(site)
Possibility

3) 외화수지 균형

Balance of foreign exchange

4) 페설물의 리웅 및 처리

Usage and disposal of garbage

lo. 소요조건

Details of de ma n d

l)건설용 주요원료, 연료, 자재소요량(지표. 규격, 단위, 소비기준 년간
소요량, 보장대 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constr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2) 생산용 주요원a 연친 자재의 소요량때표, 규걱. 단위. 소비기증,
년간소요량. 보장대 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prod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3) 등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power, water, gas and steam and ways of supply

4) 수송소요량과 보장대책

Transport demand and ways of meeting it

5) 관리기구정원, 증업원. 기술자. 기능공의 보장대책

를7 how to supply managerial staff, employees, experts and 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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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ll.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l) 지표별 예정수입

Estimated income by indices

2) 항목별 원가

Cost by category

3) 결산리 윤
T a x a b l e i n c o m e

4) 세금공제항목과 기타 공제액
T a x a n d other deductions

5)@ 語

6)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l2. 기술적분석자료

Technical data of analysis

l) 기본생산기술공결과 기술경제적지표

Main production process and economic indices

2) 받아들이는 새 기술(특치권.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과 기출비결
.

저작핀)의 내용, 그 평가가격과 실용가치
Newly introduced technologyOndustri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

trade mark, utility model and copyhght)and their contents, their assessed

phce and practical value)

l3. 환경보호. 로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ur secuhty and hygiene

l4. 이밖에 필요한 내용
Ot h e r s

l5. 종합적 분석
Gen era 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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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 o .. 앞

외국인기업證설신청서
A P P U C A T I O N F O R E S T A B U S H M E N T O F

W H O L L Y F O R H G N - O W N E D E N T E R P R I S E

l. 기업의 명청

Na me of company
. . .

주소

Address

2.투자가의 이름
. . . . . .

N a m e o f investor

주소t

Address

3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국적 전직무

Nationality Fanner job

4.업증, 생산를중과 규모
Pursuit, type of product & scale of production

5 출투자액 둥록자본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투자형 식 투자찰계화 기간
M o d e of investment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6. 거래은행

B a n k w i t h which it keeps an account

7.주요생산기 술공정 자료

Details relating to major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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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8.생산제품의 판매시강과 실현방식
Market for products and marketing method

9.관리기구정원수 명 종업원수 명(7중 직종별 외국인수)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Number of managerial staff Number of employees (of which, number of
foreigner by occupation) Details relating to labour employment

lo. 語r적 . . . . . . . .

건물면적
Floor space

희망하는 위치
料oposed location

. . . . . .

ll. 동력, 용수, 주요 원자재소요량

Required amount of power, water and mqjor materials

l2. 경영기간

T e r m of operation
. . . . .

l3. 이밖의 필요한 내용
Ot he r s

신청기업명.공인

Nam e of A 諦 hant body, co.諒刷긴 鈴al

D a t e . y7 lia 료

외국인기업證설신청서에 청부하야辨 할 문건
D O C U M E N T S T O B E A T T A C H E D T O T H E

A P P U C A T I O N F O R E S T A B U S H M E N T O F W H O L L Y
F O R E I G N - O W N E D E N T E R P R I S E

l. 기업의 기본규약 3부

3 copie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2. 경제기술타산서 8부

8 copies of feasibility study report

3.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주요 자재명세 3부

3 copies of the list of machinery and equipments, mqjor materials to be invested

. 4 3 2 .



부 록

4 . 투자가의 소재국 해당기관이 발급한 투자혀가에 대한 증명문건 3부

concerned inthe domicile of를를tor issued by the body

5.투자하는 공업소유핀, 기순비결, 저직권설명서 3부

7beinvested rights, know-how and copyiights

6 . 거래은행이 발급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3부
3 copies ofcn-dit reference ofthe investor issued by the bank of his account

첨부문건 3의양식은 다음과 같다
.

르 9 트 브 the document No.S is as belo w

"ia | | a | |기7 금 .생산?장 수입하려는
나라이룰

No | xm |s |y 'a)| U [ U | 7). 액 .희4; 름

리 流..f s
-

|materials [
facturer

factory

기계설비명세에는 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s a t c流 % 'M") Sfs]o)o): W by the catalogue

The document No.5 shall include the fonowing

l.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권의 명칭과 소유자명
Title ofindustrial property right, know-how, copyhght and n a m e of owners

2.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기술자료
Technical information Kke technical literature, drawings and operation manuals

3 . 평가가격과 그 계산근거

Assessed price and explanation of how to reach it

4. 실용가치

Practical price

5 . 공업소유권, 저작권의 유효기간과 중서사본
P e n a d of validity and copies of the certificates of industnal pmperty right and
copyrights

. 4 3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외국인기업의 惡제기술타산서爛 포함시리야 할 내용
T H E F E A S m i U T Y S T U D Y R E P O R T O F T H E W H O L L Y

F O R H G N - O W N E D E N T E R P R I S E SIIALL I N C L U D E

T H E F O L L O W I N G

l.기업의 명칭. 주수 위치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company

2.를譜amount of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and period of investment

3. 생산계획 및 제품의 관매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plan and sale of products

4.주요 생산공장설비의 기술적 우월성 분석자료
Analysis of technical advantage of major production equipment

5. 건설과 관련한 자로
Da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6 . 주요 원자재. 동력. 웅수, 소요량과 보장조건
Required amount of raw materials, Power and water and ways of supply

7. 중업원의 채용 및 기술일군양성계획
Plan of employment and technical training

8. 단계릴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 항목릴 수입액
income by indices

. 항목별 원가

cost by indices
. 계산리 윤

.조16및기타 공제액
ta x a n d other deductions

. 순리윤

프라Qfit
.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9.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lo. 이밖에 필요한 자료
o t h a t

. 4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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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 앞

기업세무등록신청서
A P P L I C A T I O N F O R T A X R E G I S T R A T I O N

기 업 템 칭
Nam e of company

. . . . . .

주 소
A d d r e s s

당사자기관
Parties of company

조 선 측
D P R K side '

상 대 측
Foreign side

기업둥록날자
.

.기업둥록번호
D a t e Reference number of registration
경 영! 7] Ub

of compan y

Period of operation
. . . . . . . . . .

중업원총수 그중 외국인수
N u m b e r of employees N u m b e r of expatriates
기 업 형 돼 업 종
Type of management pursuit
부 지 면 적
Site area ~

거래은행 명칭
. 돈자리 번호

Nam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ompany opened an accomnt reference
n u m b e r o f ac co un t

출 5 로 5 9 z 트 r 초 브
구 분

Deschption

4 | 7| Et Others
5 | U Til G r a n d total

x 기업둥록중사본과 세무둥록증수주료 납부령수증올 침부할것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mpany and the receipt for the

tax registration fee shall be attached.

신청기업명, 공인 M m e of the applicant body, confirmed seal
기를책임자, 'I! The person in charge ofcompany Signature
재정부기 책임자, 1 The chief accountant Signature

D a t e . G J a 8

. 4 3 5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T o . 앞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A P P U C A T I O N F O R T A X R E G I S T R A T I O N O F

F O R E I G N N A T I O N A L

이 를
N a m e

국 적
Nationality

주 소
A d d r e s s

려권번호

Passport number

채류중 또는 거주둥록중 발급날자
Date of issue of the certificate of stay or residence

채류 또는 거주기간
Pe ho d of stay or residence

소득형 태
.

T y p e of income
. . . . .

신청자의 이름. 인
N a m e of applicant Signature

Date. t J a 출

. 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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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 앞

재산등록(재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 REGISTRATION OF PROPERTY

漂 및 t 7 4 는 一 및 - f

주 소

Address

직 장, 직 위
Occupation, P o s i t i o n 一 一 一 . . . 4 .

- l .

재 산 띤

Description of property
단위 수량 .편평, 톤수

-

unit Quantity Floor space, tonnage

처 음 값 대보수비

Onginal p r i c e _ O v e r h a u l i n g cost

및및5e-span Years ofthe past useuesign lite-span Years of the past 니 s 출

Year of construction(manufacture)

평 가 한 가 격

Assessed phce . - - - - - f -

정가둥록한 날자

Data of registration 출n 弱駱識示 G 一 . 一 一 . 一 一 . l ‥

x공중기관의 공중문건을 침부할것

Attestation of the notaiy' s office shall be attached.
Q u d h y

신청자의 이름, 인
Name of appEcant Signatuit

D a t e . 7 J a ay

. 4 3 7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릴규집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
자동譜통햄증 발급신청서

AP P UC A TI O N F O R ENTRY(MULTI-ENTRY) PERMIT &
PASS O F VEHICLE T O T H E FRE E E C O N O M C

A N D T R A D E ZONE, D P R O F K O R A

외 국 문 이 름

N a m e in native language
사 진

난 날
3 x 4c Q

Date of birth
ph o t o

현 재 국 적

Present nationality

사 는 곳

Place of residence

긱 장 직 위

Occupation and position

도친 출발발자 출입 및 려행기간

departure & travel

통 과 긱 점

Boundary checkpoint

출입 및 려행리유

travel

신릴자 이름 수 표

Na m e of applicant signature

수 입 인 지

revenue stam p

D a t e . J J . T?

. 4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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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계

driver Nadonality

L l . .s
M T a言

" f

9 T

loaded

tiavel

7f a

s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 려행증

발급신청서
A P P L I C A T I O N F O R VI S A , T R A V E L

C E R T I F I C A T E T O T H E F R E E E C O N O M C A N D

T R A D E ZONE, D P R O F K O R E A

N a m e

Nation-

직 장 직 위

Occupation and (for visa

position

대 표 단 이 름

N a m e of

delegation

리권종류. 변호

|Type & number of|
passport

려행목적지 사중. 려행기간
Place of

destination 撚t3 G .

신 청 리 유

R e a s o n for

application

류 대 를 명

Description of

personal articles

난 달

D a t e of |Nation-

본인과의 관계

applicant

" '

신청자 이름

수 입 인 지 N a m e of applicant

Revenue stamp

a t e . yJ J * 7

. 4 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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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測무역지대 체류증

거蒙등록증 발급신청서
AP P L I C A T I ON F O R CE R T I F I C A TE O F S T A Y

O R R E S I D E N C E IN T H E F R E E E C O N O M C A N D

T R A D E ZONE, D P R O F K O R E A

외 극 문 이 름

Nam e in native language 사 진

ph o t o

D a t e of birth
3 x 4c Q

현 재 국 적

Present nadonality

사 는 곳

Place of residence

직 장 직 위

Occupation and positim

려린중류, 번호 입국날자 체류. 거주기간
Typ e & number of

passport .entry [ j residence
체류. 거주할곳

체류. 거주리유

residence

신 청 자 이 름 수 표

Na me of applicant |Signature j

신청기관

수 입 인 지 Applicant body

Revenue stamp

D a t e : yJ J & 를

. 4 4 l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등 반 자

Accompanist

관 계 . 이 름 .남녀별. 난 날 . 7 l 민 족 별 현 직 . 변등정 형

1 Date of | Nationa- Present ] NotE of
Relation | Name Sex | birth | Bty occupation ] chang

유 료 기 간
Perlod of validity

년 일

Tdl year month

딘 월

Till year month

년 월

Till year month

년 월

Till year month

년 월

Till year m o n a

. 4 4 2 .



臺선민琴壽의인민공화국

濯광증 발급신청서

CA RD , D P R O F K O R E A

Sex | |Date ofbirth

"TL%r
"f

를 ML 및i

T o Year Month Da y

수입인지. N a m e of applicant

year month day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입 / 출 국 수 속 표

E N T R Y / E X I T C A R D

통 행 검 사 소

I M M I G R A T I O N C O N T R O L O F F I C E

. 4 4 4 .



臺선민業주의인민공화국

濯광증 발급신청서
A P P U C A T I O N F O R M F O R IS SU E O F T O U H I S T

CA R D , D P R O F K O R E A

TwLtr "f

를 ML 및f

To Year Month 및;

yT J a c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이를 남/녀

N a m e in full sex M T

난 날 민 족

D a t e o f birth Nationality

국 적 려권중류와 번호

Citizenship Passport Type D/S/O No.

직장직위.거주지

Office and position, address_

대표단이름, 목적지 동반자

Destination

Accompanied by

체 류 지 체류기간

Staying place .Staying period

7.7' 수표

Signature

. 4 4 6 .



부 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세관

세 란 신 고 서

국 적 려권번호

출발지 도 착 지

려행목적 손에든짐 작

를로부친짐 작, 다른 사람의 위탁절 작

주의사찰

l. 무친 틴라 폭발물. 독약. 마약. 무전기 및 그 부속. 식물

및 그 증자. 찰안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규정에

따라 처리받아야 한다
.

2.선플. 견본, 귀금속 및 그 제꿈. 문화유될, 가?하지 않은

축산몰. 개인 수품(사진기, 손목시계, 록음기. 델레비즌

수상기둥)은 세관에 신고 하야야 한다
.

다른 류대품과 합께 l.2에 해당한 물꿈은 이 신고서의<휴

대품목록>린에 기입하여야 한다
.

3. 국내외의 화페는 (화폐명세)란에 밝혀야 한다
.

4. 부정확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5.우리 나랴에 들오왔다 나가는 려행자는 이 세관보고서를 보

관 하였다가 글국지점 세관에 다시 바치야 한다
.

신고인수표 신고날자 년 월 일

. 4 4 7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및규집

(뒤)

휴 대 품 목 록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화 麗 명 세

."17 . L 4
검사기록

세관원 (검인)

. 4 4 8 .



부 록

로력刻용계의서

_ 린 旦 딘 5 5 트 찬 트 린 찬 트 E 5 브 린 트
-

l. 기업명

Na me of Enterprise

a5t"

2.기업에 필요한 로력수 명 (그중 녀자 명)
Number of Employees Personsf Female)
needed by enterprise

관리 로력수 명

managerial staff Pe rs o ns

직종별 로력수 띤 (그중 녀자 명) (그중 기능공 명)
labourers by job p6rsons( Female, _ S k i l l e친
classifications 명 (그중 녀자 명) (그중 기능공 명)

. 로 5 찬 쓰 _Female, Skilled)

명 (그중 녀자 명) (그중 기능공 명)

. 9 트 으 i s ( _ Female, Skilled)

3. 로력채용기 간

Period of Employment 년 월 일부터
of Labour F . o m

5o " 일까지

4.단계별 채웅기간

Period of Employment
of phases

l단계 년 월 일부터 로력수 명
1st phase . 그 츠 f Numbe r of Persons

labourers

년 월 일까지
T o

-

2단계 년 월 일부터 로력수 명
2st phase F r o m

漂票#
Pe r s o n s

년 월 일까지
T o

. _ .

5.교육 및양성내용(로등안전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기능공양성)
Education and Training(Labour safe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sldltraining)

. 4 4 9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6.해고조건 Terms of Dismiss긴

7.증업원로임 (로인.추가보수) ubour RemunerationfSalary and additional beneCts)
로임액

Salaries-

로임기준

Salary standard _

8. 로동생 활조건

Working Condidons

l) 로동기간, 휴식
Working hours and rest

2) 로동보초위생시설, 로동보호물자골급

Labour protection and hygienic facilities, supply of

labour protection matehals

3) 문화후생시설, 사회보험 및 어린이보육교양
Cultural and welfare fadlides, social insurance,

nurs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4) 이밖에 필요한 로동생찰조건

Others necessary conditions.

9. 계약의 변s, 취소
A m e n d m e n t and/or

cancellation of contract

lo. 그밖의 내용

Other provisions

기업을 대표하여 로력알선기 관올 대표하석

For enterprise For Labour Service Age ncy

수표 수표

Signature Signature

소재지 소재지
se at se at

" r " r

년 월 일
Y M D

. 4 5 o .



부 록

T o 앞 기업형태

Type of enterprise

로력刻용신청서
A P P U C A T I O N F O R E M P L O Y M E N T O F L A B O U R

l. 기업명

N a m e of enterprise

17:
2. 조업예정날자 년 월 일 경영기간

Expected date of Y M D Period of Operation

inauguration

3. 업중. 생산품종과 규모

Line of business, products and vo]ume of production

4. 종업원수 명 (그중 관리기구정원수 명)

Number of employees Persons (Managerial staff Persons)
(그중 직종별 외국인수 명)

(Number of foreign staff by job classifications Persons)

5. 채용할 긱종별 로력수
N u m b e r o f labourers to b e

employed by job classifications

as lU lU ? -
직 종 별 로 력 4

비 고
N u m b e r o f 및9 를r R e m a r k s
employees

6. 기능공양성

Skilled worker training

7. 이밖의 로력채웅과 관련한 자료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labour employment

우와같이 로력채용을 신청합니다 .

W e hereby apply for labour employment as described above.
기업명 공인

N a m e of enterprise Official seat

년 월 일

Y M D

. 4 5 l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T o 앞

토지리刻용신청서
A F P L I C A T I O N F O R U S E O F L A N D

l.

및ame Sex 3. 난날

D a t e o f birth

4. 국적 5. 기업명 6. 기업의대표
Nationality- N a m e of enterprise Representative

of enterprise
7. 기업소재지

seat of enterFise ~

8 . 토지위치( 도. 시, 군, 리,)
Location of lancKprovince, dty, county, h). a "

lo. 를
ll. 건설총투자액 l2. 투자기 간

Tota l in ve st me nt P e h o d o f

l3. 및9
o f construction in ve st me nt

l4. 건설완공기 일 l5. 지불화폐 및 지불방식
Completion date- Currency and mode of payment

l6. 임차기 간 까지
Period o f lease FT 터 T o

l7. 투자숭인 및 자금담보확인
investment approval and
financial guarantee

l8. 거래은행 및 돈자리번호

N a m e of the bank and account numbe r

우와같이 토지리용을 신청합니다
.

W e hereby apply for use of land as deschbe above.

기관명(신청자)

Na m e of enterphse(applicant)
수표

Signature

년 일
Y M D

. 4 5 2 .



부 록

토지임대譜계의서

- J 로 트 편 旦 프 르 브 5브 편 J트 만 편 _
-

l.토지의 위치 ( 도, 시, 군, 리)
Location of land (province, city, county ri)

2. 등록번호 4. 임대기간
Registration No. 3.및 Peno d of lease

5. 임대차목적

Purpose of lease

6.를s

7. 리용범 위

Scope of usage

8. 총투자액

Total investment

l단계투자액 까지 천원
investment in 1st phase By Thousand w o n

2단계투자액 까지 천원
Investment in 2st phase By Thousand w o n

3단계투자액 까지 천원
Investment in 3st phase B y Tho u san d w o n

9. 건설기 간

Period of construction

. 4 5 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lo. r ?

ii. 지불t.48

Method of payment

l2 사용료

Usage fee

l3. 특혜조건

Incentives_

l4.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Sanctions and mo thod of

settlement of disputes

9 를ssor 漂:-s-

공인 공인

Official seal OfScial seal

년 월 일 년

Y M D Y 9 豊

. 4 5 4 .



부 록

토지理임대신청서
A P P U C A T I O N F O R S U B L E A S E O F L A N D

l. 기업명 재임대하는 기업
N a m e of enterprise Sublessor enterprise.

재임대받는 기업

Sublessor enterprise

2. 토지내역

Description of land

l) 및ation 도, 시, 군. 리

Province, city, county, h

둥록린호

Registration No.

2)및 3) 용도
u s e

4) 재임대받는 기간 부터 까지
Period o f sublease F r o m T o

3 .

및_enb
l) 임대차계약서 사본

Contract of Lease (copy)

2) 재임대계약서 사본

Contract of Sublease (copy)

3) 투자능력확인

Certification of investment capability

우와같이 토지리출올 신청합니다
.

W e hereby apply for use of land as describe above.

수입인지
R e v e n u e Offidal Seal

수표

Signature

stamp

를및s@ 수표

Signature

년

Y M

일

D

. 4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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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일 2ooo년 l2월 일

발 행 일 2ooo년 l2월 일

발 행 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과

T E L : 738 -7 77 6 F A X : 7 2 2 - 5 2 9 2

인 쇄 처 진명인쇄공사

T E L : 2 2 7 9 - 1 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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